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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설동훈․한건수․이란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문기술직 종사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입

국하여 생활할 수가 있으나, 생산기능직 종사자는 거주를 목 으로 가족을 동

반할 수 없다. 체류자격이 불법인 미등록노동자는 물론이고, 합법  체류자격

을 지닌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도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그 가족 성원에 아동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지 않다. 그 가족의 아동은 거의 원이 ‘불법체류자’이다.

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결혼한 가족에서 태어난 아동도 지 않다. 

국․몽골․필리핀․ 키스탄․방 라데시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여

성( 는 남성)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 남성( 는 여성)과 결혼한 사례도 지 

않다. 국제결혼가족에서 태어난 아동은 그 부모의 희망에 따라 한국 국 을 

가질 수 있고, 합법 으로 체류할 권리를 가지나, 외모나 피부색 등에서 한국

인 아동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목 :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권 황을 악하고, 문제 을 분석하여 그에 한 개선책을 마련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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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에 한 체계 인 연

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 아동’

의 인권 실태이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  어도 한 사람이 국내

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외

국인노동자 아동에 한 국내 법령과 국제법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인권

실태 조사의 항목으로 삼는다. 그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생활과 교육

에 한 일반  사항을 조사 항목에 포함하 다.

 연구방법: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실태를 악하기 하여 사용한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survey research)와 ‘심층면 ’(in-depth interview) 

 ‘참여 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조사’ 상자는 외국인노동자 아

동과 그 부모, 한국인 친구이다. ‘심층면 ’은 아동과 부모  친구들뿐 아

니라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의 담임 교사와 교장․교감 등 학교 리자를 

심층면  상자로 선정하 고, 그들에 한 참여 찰을 진행하 다. 실제 

조사와 심층면 을 수행한 기간은 2003년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다. 조사지역은 서울․경기․부산․경남 지방이고, 표본조사의 응답

자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 98명, 부모 128명, 한국인 친구 620명이다. 심층

면 ․참여 찰조사에 응해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수는 35개(36명 심층면

)다.

1.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법률  검토

합법 취업 생산기능직 종사자의 체류자격인 연수취업(E-8)과 비 문취업(E-9)

은 가족의 동반이 사실상 지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부모

는 거의 부분 불법체류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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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합법  체류가 가능하므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부모  어도 한 사람이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다수라는 을 고

려할 때,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지 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

로 악할 수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리법상 불법

체류자이지만, 그가 법을 반한 주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아동은 그의 부모의 체류자격에 계없이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헌법상의 이러한 원칙은 국가인권 원회법에서 재확인된다. 국가인권

원회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

거나 한민국이 가입․비 한 국제인권조약  국제 습법에서 인정하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용

범 )에서 “이 법은 한민국 국민과 한민국의 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하여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질상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 하여도 보장하고 있다. 즉, ‘ 한민국의 역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은 존 되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 아동도 당연히 이러한 

법 용의 외가 아니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체류자격에 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한 논의가 시

작된 것은 불과 수년 이다. 2001년 3월 교육인 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상황

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 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

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

다.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 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재외국

민 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는 아동이 국내의 등학교에 입학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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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한 사

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

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는 학 차에 갈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 약’ 등 이미 인 된 국제법을 수

하고 인권을 존 하는 교육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한 

등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 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해, “ 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  받아 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 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 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는 학 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국내법과 국제법을 기 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991년 11월 20일 비 , 1991년 12월 20일 발

효)과, 한민국 정부는 비 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

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2003년 4월 1일 발효)이 그 상이다. 국내법과 한국이 비 한 국제 약은 ‘실

정권’으로 간주된다. 한 비록 한국정부가 비 하지 않았지만 발효된 국제

약의 내용은 ‘도덕권’과 련지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즉, 인권이란 법

률이나 국제 조약 혹은 도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

제 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규범을 거로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역을 규정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은 한편으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  인권’과 ‘보호와 양육의 상이 되는 특별한 인권’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게 보면,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는 ① 신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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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표 의 자유, 정보 근의 권리, ② 양육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

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④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국  취득의 권리, 휴식․여

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⑥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여섯 개로 분류할 수 있다.

2. 국내 유입과 정착  귀국

부모가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오려고 할 때 자녀들은 부분 본

인의 의사와 상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 물론 장기간 떨어져 살고 있는 부

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것이 으로 자

녀들의 의사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와 

헤어져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싫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

던 아버지나 어머니 는 부모 모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이다. 실

제로 부모님  한 분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본국에 남는 가족이나 친

구들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기 

해 한국에 오기로 했다는 아동들이 많다.

아동들은 개별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동반 여권을 사용한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입

국한 자녀들은 이나 다른 상용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이다.

부모가 먼  한국에 와 있는 경우 본국에 직  가서 자녀를 데려오기는 힘

들기 때문에 로커에게 의뢰하여 자녀를 입국시킨다. 로커는 아동의 여권

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 입국시켜 부모에게 인계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를 

행한다. 로커는 의뢰 아동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본인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 동반여권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로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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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통해 장입국 시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본

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 받아 입국시키려면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에 먼  정착한 부모  한 명이 귀국해

서 다시 자녀를 동반해서 입국하는 경우와 떨어져 있던 부모  한 명이 자녀

와 함께 입국해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나 나 에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의 경우 모두 비슷한 정착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사회에 응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지만, 

부모와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들의 직장 근무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나 쇼핑을 마친 후, 자신들끼리 응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과 재회한 

후 짧은 여행이나 서울의 놀이공원 같은 곳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함

께 구입한 후, 부모는 다시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모국 친구들이나, 일요일에 외국인노

동자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나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몇 

달 동안 외출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텔 비 만 본 아동도 있다

아동들은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운 하는 한국어 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어느 정도 기본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후 한국학교

에 입학하려 하는데,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국으로 아동을 보내는 경우는 부분 아동을 돌보느라 부인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를 출생신고 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보내면 외

국인등록 차와 범칙 을 부과받지 않은 채 출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률  

차와 범칙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생아 때 본국으로 보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아이의 양육을 

탁한다. 한국에 와서 결혼한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각자 자신들이 입국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갚아야 하거나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송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을 본국으로 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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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경우

가 많고, 취학아동은 학교에 등교한다. 아동들은 부모님과는 별도로 휴 화

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자녀와 쉽게 

연락하기 한 방법이다. 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때로 어린 동생을 돌보

기도 한다. 부모가 일  출근한 경우 취학아동들은 알아서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지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동생이 있

는 경우 동생을 돌 야 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기도 한다. 몇몇 아이는 부모 

몰래 등교하지 않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다.

방과후 취학아동들의 생활은 한국 학생들과 비슷하다. 사교육을 해 학원

을 다니거나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한다. 한

국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나 주 에 모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주로 함께 어

울린다.

아동들은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녁시간이면 부모와 함께 녁 식사를 

하고 주로 TV를 보면서 녁시간을 보낸다. 부모가 녁시간까지 들어오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부모의 퇴근이 늦을 경우 자신들

이 녁식사를 비해서 먹는다.

아동들은 주말과 휴일에 부모와 함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을 보고, 

종교 활동을 한다. 어떤 아동은 부모가 외출한 뒤 집에 혼자 남아 컴퓨터 게

임에 몰두하기도 하며, 어떤 아동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 

등 한국인 아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부모-자녀 계: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가 고생하고 있다는 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만의 부분은 부모와 보내

는 시간이 은 데서 비롯된다. 부모들은 부분 자녀들이 잠든 시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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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여하지 못한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문제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모에게 설

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만 하느라 한국어나 한국 생활에 해 자녀들

에 비해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지 못

하는 것에 한 불만도 많다. 

 친구 계: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

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

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형제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생

활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비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부

분 여가 시간을 형제자매와 보내게 되고 부모 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웃 계: 같은 나라 출신 이웃들에 해 잘 이해하고 있거나 친한 편이다. 

부모님은 일자리 정보나 고국 소식을 나 고 서로 어려움을 돕기 해 같

은 나라 출신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친분 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주변에 있는 한국인  다수는 아동에 하여 호의를 가

지고 하는 편이다. 아동들은 주로 거주지 근처의 가게주인, 교회 등의 한

국인들과 친분 계를 맺고 있다.

 의료와 건강: 아동들은 불법체류 상황인 부모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와 같은 질병은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약

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외국인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자녀들의 방 종을 

제 로 챙기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부모

님과 같이 의료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력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방주사

를 제 때에 종했는지에 한 질문의 결과, 외국인 가족은 53.6%가 제때

에 맞추지 못했다고 한 반면,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81.8%가 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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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아  경우 외국인 가족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70.0%) 반면,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이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다. 어떠한 사람들이 차별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 친구’(14.6%), 

학교 선생님(9.8%), 버스․택시 운 사(7.3%),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

원(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취학의 경우, 학교 친구라는 응답

이 2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등학교 취학의 경우도 학교 

친구라는 응답과 학교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각각 23.1%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한국인들의 범주가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사람들을 심으로 단하기 때문이다. 

한 학교에서 차별의 경험이 많은 것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놀림과 따돌림의 경험 때문이다.

 진학 희망: 외국인 청소년들이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지에 한 희망

정도에 한 응답결과이다. ‘4년제 학교’(60.2%), ‘ 학원 박사과정’(16.1%), 

‘ 학교 이하’(9.7%), ‘고등학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학한 청소

년의 경우도 같은 순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아동들은 한국인 아동

에 비해, ‘ 학교 이하’ 내지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 문

학’ ‘4년제 학교’ ‘ 학원 석사과정’까지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다소 낮지

만, ‘ 학원 박사과정’까지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외국인 아동들의 

진학 희망이 양극화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자녀 교육에 열정 인 외국인노

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해서는 최  수 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자녀

들의 학원 수업을 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인 

노동자 에 몽골학교의 교육 수 이 낮아서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입학시킨 후, 방과후에 학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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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청소년

2003년에는 ․ 등교육법시행령 개정까지 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의 자녀  ‘취학연령  아동’ 1천여 명  205명만 취학하고 있을 뿐이다. 취

학연령  불법체류자 아동  약 80%는 제도 으로 취학이 가능하지만 그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31.6%,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가 21.1% 다. 아동의 교육을 해서는 우선 으로 아동들에

게 한국어를 학습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단 로 문제를 해

결하기는 어렵고,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많은 교육청 단 로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한 한국어 교실을 방과후 로그램으로 만들거나, 비반 성격으로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생활 응: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 아동

을 장애아를 해 개설한 특수반에서 한국어를 집 으로 가르치기도 하

지만, 부분의 학교에서는 정규 학 에서 특별한 지도 없이 일반 학생들의 

교과를 따라가야 한다. 입국 기 아동들은 한국어를 제 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한국어도 늘고 학습능력도 향상되지만 한국 친구들에 비하여 성

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제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

에 학습을 못 따라 가는 것뿐인데 학생의 학습 능력 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 해 아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교우 계: 많은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 

한국 학교에 가게 되면 학년을 낮추어 들어간다. 실제 나이보다 2～3 학년 

낮추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 실질  연령이 많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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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교우 계에 향을 주기도 한다. 2～3살 어린 같은 반 한국 

학생들에게 반말을 듣거나, 어린 학생들에 비해 성 이 낮게 나와 외국인

노동자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있

어서 어려운 이유로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달하

지 못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

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학 생활에 극 으로 나서지 않는다. 상처받기 싫기 때

문이다. 몇몇 아동들은 한국 친구들이 자신들이 돈을 쓰면 같이 놀아주지

만, 돈을 쓰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땅한 친구가 없는 아동

들, 특히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한국친구들을 해 돈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와의 계: 담임교사들  상당수는 이들에 해 특별한 심을 쏟고 

있다. 실제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외국인 학생들

을 해 자발 으로 배려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에 하여 외국인 청소년

의 88.6%, 한국인 청소년의 71.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한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본 결

과, ‘부당하게 차별 우를 한다’ 15.0%, ‘공부만 강요한다’ 10.0%, ‘자주 때

린다’ 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등학교의 경우, ‘공부만 강요한다’가 

11.5%, 등학교의 경우 ‘부당하게 차별 우를 한다’가 2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놀림과 따돌림: 외국인 아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나 놀림을 받

은 경험이 있다. 놀림의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인과 인종  특성이 다른 외

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많은 경우 신체  차이 특히 피부색과 련해서 놀림

을 받았다. 검은 피부를 가진 동남아 출신 아동은 피부색 때문에 ‘깜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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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 리카’라고 놀림 받거나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놀림 받은 경

험이 많다. 학교에서 외국인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지에 해 조

사한 결과, 10명  3명의 비율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유에 해서는 ‘외국인이라서’(46.7%), ‘특별한 이

유 없이’(40.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33.3%) 등의 순이었다. 한국인 

아이들이 외국인 아동을 개인 인 친소 계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

롭히고 따돌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외국인노

동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

나 괴롭힘을 방할 수 있는 한국학생들에 한 올바른 문화교육, 문화간 

이해교육이 실하다.

5. 근로청소년

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취업을 해 

입국한 경우와 부모와 재결합한 후, 학업을 계속하려 했는데, 학교에 응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녀들이 차선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첫째, 취업을 해 입국하는 경우는 방 라데시 청소년들이 부분이다. 방

라데시에서는 15세가 되면 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일을 하기 시작한다. 

부모가 한국에 노동이주를 한 경우, 15세가 된 자녀들을 노동이주 시키는 경

우는 방 라데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재결합하기 해 한국으로 추가 입국시킨 경우, 한국 학교에 

진학하기 해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나 학교에 들어갔다가 응하지 못하고 

간에 포기했을 때 청소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자리를 찾기도 한다.

 취업실태: 근로 청소년들은 정식 취업과 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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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했을 때는 정식으로 취업해서 일하지만 직장을 쉬게 되면 친구들 

소개로 여러 가지 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직장을 구할 때 나이를 정직

하게 말하면 구할 수 없을 듯해서 체격이 큰 청소년은 나이를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자는 고용주는 거의 없

다.

 업 취업자: 노동을 해 입국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정착하자마

자 바로 직장을 구한다. 직장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 외국인노동자처럼 동료

들을 통해 소개받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응을 못한 청소년들은 부모도 취업하기를 원하고 청소년들도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다.

 트타임 취업자: 트타임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단 돌리기, 스티커 

붙이기, 주유소 주유원과 같은 일들을 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

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받는 임 은 노동시간에 비해 낮다. 한 정규

직 외국인노동자들이 주거 공간과 식비를 보조받는데 비해 이들은 시간이

나 작업량에 따라 계약된 임  외에는 수입이 없다.

 고충: 어린 자녀보다는 12살 이후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부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취업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들은 부분 학습에 한 욕구를 강하게 표 했다. 다른 

한편으로, 15세 이상의 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옷

차림이나 행동에서 성인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

제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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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호 책

한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리

지 못한 채, 부모의 나라로 보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 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

행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외국인 아동들이 한국인 아동들로부터 차별당

하고 따돌림당하는 실을 개 하기 한 책 수립이 요망된다.

 아동의 양육권 보장: 자녀를 출생신고 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보내

면 외국인등록 차와 범칙 을 부과받지 않은 채 출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률  차와 범칙 을 고려하여,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생아 때 본국으로 보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양육을 탁한다. 이러

한 상황은 아동의 양육권에 한 침해라는 에서 시정할 수 있는 책 마

련이 시 하다.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국

․체류자격에 계없이 ‘아동권리 약’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

습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나 사회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한 기

본  언어교육 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생활에 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 으로 학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동권

리 약’에 근거해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후견 교사를 붙여주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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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출신국에 한 이해와 상호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서

는 교육인 자원부나 각 시도 단  교육청에서 교재와 교수법 등을 개발하

거나 기존 교재 에서 우수 교재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한국 학교에 가서 따돌림당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

제는 아니다. 한국인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와 겉모습이 다르고, 생각하고 

표 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 분 기의 반 이기 

때문이다. 사회 반에 녹아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 차별의 분 기를 철

폐하지 않고서는 근본  치유가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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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

권 황을 악하고, 문제 을 분석하여 그에 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문기술직 종사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입

국하여 생활할 수가 있으나, 생산기능직 종사자는 거주를 목 으로 가족을 동

반할 수 없다. 체류자격이 불법인 미등록노동자는 물론이고, 합법  체류자격

을 지닌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도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그 가족 성원에 아동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지 않다. 그 가족의 아동은 거의 원이 ‘불법체류자’이다.

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결혼한 가족에서 태어난 아동도 지 않다. 

국․몽골․필리핀․ 키스탄․방 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 는 

남성)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 남성( 는 여성)과 결혼한 사례도 지 않다. 국

제결혼가족에서 태어난 아동은 그 부모의 희망에 따라 한국 국 을 가질 수 

있고, 합법 으로 체류할 권리를 가지나, 외모나 피부색 등에서 한국인 아동과 

구분되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에 한 연구는 양 ․질 으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아동’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 언론을 통해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 에 놓여 있는 것으로 단편 으로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연구의 공백을 메워 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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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련연구 분석

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에 한 국제규범 연구

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2)는 국제규범에 나타난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문

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규범에서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결합에 해서 직

으로 언 된 것은 ILO ‘이주노동자 보충 약․권고’(1975)가 처음이다. 이 

약에서 회원국은 가족의 재결합을 진하기 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고 하 다. 이 약은 합법 인 체류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염두에 둔 규

정이다. ‘외국인권리선언’과 이주노동자 권리 약(제44조)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 설동훈과 그 동료들(Seol, Skrentny, and Lee, 

2002)은 국제인권규범이 외국인력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

음을 경험 으로 입증하 다.

유엔의 '아동권리 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은 인종 피부

색 언어 종교 정치  는 사회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

다.”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 약' 가입국으로서 2001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

동자의 자녀에게도 ․ 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 다(설동훈 2001b).

유엔아동권리 원회(2003)는 2003년 1월 “아동권리 약 제44조에 따라 제출

된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후, “ 원회는 교육  사회보장 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한 구체 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고 밝힌 후, “a)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한 동등한 

근을 보장하는 구체 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

련법을 개정하라.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한 국제조약(1990)의 

비 을 고려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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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가족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생활에 한 분석은 별로 많지 않다. 국내 외국인노동

자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들의 가족과 자녀 문

제로 확 되고 있다. 우선, 결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는 이 요하다. 설동훈(2000b)이 2000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끼리 

결혼한 부부’가 838 이고,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부부’가 119 ,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부부’가 102 이었다. 한, 박경태․설동훈․이상철(1999)은 

1998년 경제 기에 한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처 방식을 단편 으로 다루

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에 한 연구가 매우 은 것은 그들의 수가 을 

뿐 아니라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증과 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에 한 연구성

과는 지 않다(성지혜 1996; 수  2002; 조성원 2000; 홍기혜 2000; 설동훈 

2001b). 설동훈(2001b)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취업 조건이 

2000년에 크게 개선되었음을 지 하고 있다. 2000년 법무부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 하여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동등하

게 정 기간 범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들이도록 지침을 변경하

다.  과거에 불법 체류한 이 있는 외국인 남성도 한국 여성과의 혼인 

계가 입증되면 ‘입국규제 상’에서 해제하여, 다른 특별한 규제 사유가 없

는 한 출입국에 제한이 없도록 하 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90일마다 출입

국을 반복할 필요 없이 할 출입국 리사무소에 계 서류를 갖추어 ‘체류기

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연구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에 체류하거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부부의 경우 그들이 일하러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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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녀를 혼자 방치하는 경우가 부분이고, 이러한 상태는 학령기에 어

들어서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기 , 국내에 거주하는 7～12세의 외

국인 아동은 10,103명, 그  국내 학교에 취학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478명 정도로 추정되었다(설동훈 2001b).

2000년까지 한국에서 등학교에 취학할 연령 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

녀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정 자 2000). ․ 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19조에는 “재외국민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는 아동이 국내의 등학교

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경우, 출입국 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이나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할하는 학교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등록노동자는 ‘거류신고증’을 발 받을 수는 없지만 ‘출입국

에 한 사실증명’을 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 으로는 두 가지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미등록노동자의 자녀라 할 지라도 입학이 가능하 다. 그

러나 주무부처인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그 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0년까지 미등록노동자의 자녀가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

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래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를 비롯한 몇몇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는 학교장과 비공식 으로 하여 외국인 미등록노

동자 부부의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 기회를 부여하 으며, 자체 교육 로그램

을 운 하기도 하 다. 한 안학교를 운 하는 곳도 있다. 서울외국인근로

자선교회는 1999년 12월에 ８명의 몽골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발 시켜 안학교로서 재한몽골학교를 설립․운 하고 있다(한 섭, 

2003).  많은 수의 몽골 어린이들이 학교로 모이게 되었고, 2003년 2월까

지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의 수는 170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 약상 아동은 신분을 월해서 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인

자원부는 2001년부터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에게도 국내 등학교와 학교에 

입학 는 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 다.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

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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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는 학 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 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해, “ 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  받아 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 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 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는 학 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지

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국내법으로도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등학교

를 졸업하고 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다.

<표 1-1>은 2003년 5월말 기 , 국내 학교에 재학 인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재학생 수는 205명인데, 경기도 97명, 서울 93명, 인

천 3명으로 수도권에 집 되어 있다. 출신국별로는 몽골이 160명이 가장 많고, 

국 14명, 키스탄 8명, 방 라데시 7명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등학교가 193

명으로 압도  다수를 차지하고, 학교는 12명에 불과하다. 학년별로는 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법률 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일반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완화되

었지만, 실 으로는 학교장의 배려 여부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심은정 2002; 

문화일보 2002). 교육인 자원부가 내린 지침을 두고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르게 해석하 기 때문이다. 교육인 자원부의 지침 내용은 출입국사실 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는 내

용이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다는 사실 증명서이므로 불

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그것을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와 착각하고 있

다(PD 리포트 2003). 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그들이 합법체류자로서의 내

용인 것이다. 그나마 등학교의 경우 미비하나마 교육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다. 국내 실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 아이들 한 불

법체류자로 낙인 히고 있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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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재학생수, 2003년 5월 31일

(가) 시․도별 황

시도별 체
등학교 학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 1년 2년 3년 계

서울 93 15 22 12 15 10 14 88 3 2 0 5

경기 97 16 22 18 7 17 10 90 4 2 1 7

인천 3 1 0 1 1 0 0 3 0 0 0 0

충북 4 0 1 3 0 0 0 4 0 0 0 0

충남 4 2 1 0 0 1 0 4 0 0 0 0

경남 4 1 0 0 2 0 1 4 0 0 0 0

계 205 35 46 34 25 28 25 193 7 4 1 12

(나) 국 별 황

국 별 체
등학교 학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 1년 2년 3년 계

몽골 160 22 33 28 20 22 24 149 7 3 1 11

국 14 3 5 1 2 1 0 12 0 1 0 1

키스탄 8 1 2 3 0 2 0 8 0 0 0 0

방 라데시 7 4 0 1 1 1 0 7 0 0 0 0

러시아 7 2 3 0 0 2 0 7 0 0 0 0

우즈베키스탄 4 2 1 0 0 0 1 4 0 0 0 0

키르기스스탄 4 0 0 0 2 0 0 2 0 0 0 0

일본 2 1 1 0 0 0 0 2 0 0 0 0

나이지리아 1 0 1 0 0 0 0 1 0 0 0 0

스리랑카 1 0 0 1 0 0 0 1 0 0 0 0

계 205 35 46 34 25 28 25 193 7 4 1 12

자료: 교육인 자원부, 2003.8.

1) 출입국 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이 법에 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는 외

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

46조 제1항은 공공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국자, 허

서류에 의한 청자뿐 아니라 체류기간 과자도 포함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

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그 권리 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방침과 이 법률 조항이 

충돌하는 데 있다.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 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

여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등학교 취학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

립학교 교장은 공무원이므로 통보의무에서 외가 될 수 없다. 즉, ․ 등교육법시

행령보다 상 법률인 출입국 리법에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 인

도 인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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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유학비자가 있어야만 진학이 가능하다.  실 으로 외국인노동

자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므로 유학비자까지 발 받아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하

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편,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도 (1) 한국어 실력의 미비로 학습능력이 낮을 

뿐 아니라, (2) 심각한 따돌림 상(속칭 “왕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한국 

아이들이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계단에서 어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

고, ”가난한 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욕설에 못 이겨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도 속출하고 있다.

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도 입

학하지 못하고, 그 다고 부모가 한국어를 가르쳐  입장도 아니어서, 아이들

은 그  집안에서 놀게 방치되고 있다.

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연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에 한 체계 인 기존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갖는 기본권의 내용을 국제

인권규범과 국내법에 비추어 정리한 후, 표본조사․심층면 ․참여 찰의 방

법을 동원하여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를 악하기로 한다.

3.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이다. ‘외

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  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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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아동권리 약’을 기 로 한 심층면  항목

련조항 조항내용 조사 상 조사내용

제7조 출생 직후 성명권, 
국 취득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불법체류자로서 국내 
출산경험자

∙출생 련 의료문제
∙아동 성명권  국 취득 문제
∙ 계기 의 처리  조 여부 
∙아동에 한 불이익 여부 등

제10조, 
제11조

가족 형성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출입국 시 계기 의 응
∙이와 련하여 겪었던 어려움 
∙아동의 불법해외 이송 사례

제12조 아동의 자기결정권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학생 이상의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의 아동의견 존   그 이유
∙이와 련하여 요청되는 사항

제17조 매체와 아동권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우리나라 매체에 한 의견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다룬 로그램 

청취여부  그에 한 의견
제18조 아동 양육의 책임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양육책임은 가 지고 있으며, 그에 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의견

제23조 장애아동 련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조사 상이 있을지 궁 하지만 
장애아동이 있는 외국인노동자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 해서는 
정 조사를할 것임.

제24조 건강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설문조사보다 자세한 조사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부모의 질병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

제28조 학교 규율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아동이 느끼는 학교  학 의 규율에 
한 조사

∙필요할 경우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에 
한 조사

제31조 향유권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아동이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

제32조, 
제35조, 
제36조

경제  착취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노동 착취 등

제37조 공권력의 인권침해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불법체류자의 아동일 경우 공권력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한 
유형 악. 특히 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을 것. 다양한 

유형 악에 주력.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잘못을 지르고 

출소, 경찰서 등에 갔을 때 어떤 
우를 받았는지(수사과정  재  

포함)도 조사내용에 포함

기타 한국에 한 의견 외국인노동자 아동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지의 여부  
그 이유, 한국에서 계속 살고자 할 
때(합법  자격일 경우를 제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에 

한 부모의 태도
한국인 친구들 ∙외국인노동자 아동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집으로의  포함) 부모의 태도

∙외국인 노동자에 한 부모의 태도
∙외국인 노동자  그 가족에 한 

차별에 해 한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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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에 한 국내 

법령과 국제법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인권실태 조사의 항목으로 삼는다(표 

2-2 참조).

아동 련 국제인권규범으로는 국제연합의 ‘아동권리 약’이 표 이다. 이 

약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A규약: 사

회권규약)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규약)에 제

시된 보편  인권과 아울러 아동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권리를 체계 으로 제시하

고 있다. <표 1-2>는 이 약을 토 로  작성한 ‘심층면  조사표’이다.

외국인노동자 련 국제규범은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 등과, 국제노동기구의 ‘제19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한 내․외국인 근로

자의 동등한 우에 한 약’과 ‘제111호 고용  직업상의 차별에 한 

약’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한민국이 비 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한민국 정부는 비 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들을 검토한다. 

1990년 제69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은 국회가 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 간주된다. 질문 문항은 아

동 인권에 한 사항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한 일반  사

항을 포함하 다(Portes and Rumbaut, 2001; Rumbaut and Portes, 2001 참조).

나. 연구방법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실태를 악하기 하여 사용한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survey research)와 ‘심층면 ’(in-depth interview)  ‘참여 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이를 해, 세 가지 질문지와 한 가지 조사표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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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용 질문지: “청소년의 외국인에 한 태도와 학교생활 조사연구”(Survey of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부록 2-1) ― 어․몽골어․한국어․러시아어.

∘ 부모용 질문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에 한 부모 조사연구”(Children of 

Migrant Workers Study: Parental Questionnaire, 부록 2-2) ― 어․몽골어․한국

어․러시아어.

∘ 한국인 친구용 질문지: “외국인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부록 2-3) ― 한국어.

∘ 심층면 용 조사표: “외국인 아동 인권실태 심층면  조사표”(부록 2-4) ― 한국어.

‘조사’ 상자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부록 2-1)과 그 부모(부록 2-2), 한국인 친

구(부록 2-3)이다. ‘심층면 ’은 아동과 부모  친구들뿐 아니라 학생인 경우

에는 학교의 담임 교사와 교장․교감 등 학교 리자를 심층면  상자로 선

정하 고, 그들에 한 참여 찰을 진행하 다(부록 2-4). 실제 조사와 심층면

을 수행한 기간은 2003년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을 연령과 취학 여

부를 고려하여 “학령  아동”과 “학령기 아동”(① 등학교 재학 아동, ② 

등학교 미취학 아동, ③ 고등학교 재학 아동, ④ 고등학교 미취학 아동으

로 세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학령  아동의 인권 실

태는 부모를 상으로 조사를 수행하 고, 취학연령  아동은 본인과 부모를 

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 다. 다음,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가족을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 부모  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산기능직 노

동자로 일하고 있는 유형(“외국인 가족” 유형)과 (2) 부모  한 사람은 외국

인노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인인 유형(“국제결혼 가족” 유형)으로 분류

하여, 유형별 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

를 이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표 1-3>과 <표 1-4>는 조사결과이

다(부록 1-1과 1-2 각각 참조). 학령기 아동 98명과 외국인 자녀를 둔 부모 128

명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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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조사 상 1: 학령기 외국인노동자 아동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몽골 87.8 83.3 88.9 92.0 90.9
키스탄 3.1 7.1 .0 .0 .0

방 라데시 3.1 2.4 .0 8.0 .0
카자흐스탄 2.0 4.8 .0 .0 .0
인도네시아 1.0 .0 .0 .0 4.5

네팔 1.0 .0 11.1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1.0 2.4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4> 조사 상 2: 국내에 자녀가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족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8) (78) (50)

몽골 38.3 60.3 4.0
필리핀 13.3 9.0 20.0

국 7.8 1.3 18.0
(재 동포) 7.0 1.3 16.0
인도네시아 6.3 7.7 4.0

키스탄 4.7 3.8 6.0
방 라데시 3.9 5.1 2.0

베트남 3.9 2.6 6.0
러시아 3.9 5.1 2.0

카자흐스탄 1.6 2.6 .0
스리랑카 1.6 1.3 2.0

태국 1.6 .0 4.0
미얀마 .8 .0 2.0

기타 나라 1.6 1.3 2.0
한국 10.9 .0 28.0

계 100.0 100.0 100.0

<표 1-5> 조사 상 3: 외국인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단 : %)

체 등학교 학교

(N) (620) (377) (243)

남자 52.6 53.8 50.6

여자 47.4 46.2 49.4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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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조사 상 4: 심층면 에 응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부모

이름 국 나이 성별 아동취학상태 입국연도
(당시나이) 비고

1 오동투 몽골 43 여 딸(10):몽골학교 2000(7) 자녀에 한 면

2 니 바트 몽골 12 남 한국학교  2000(9)
3 안진 몽골 41 여 아들(12살): 한국학교재학 ? 사례2 어머니
3 시주르 몽골 43 여 아들(15):취업했다가 귀국 2000(12) 자녀에 한 면

4 토오야 몽골 43 여 딸(14): 한국학교 다니다가 귀국 2002(13) 자녀에 한 면

5 아뗌쯕 몽골 13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학 2002(12)

6 어르길볼트 몽골 12 남 몽골학교 2000(9)

7 벌러 몽골 10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학 2001(8)

8 아마르트 몽골 16 남 몽골학교 다니다가 취업 2001(14)

9 뚭신 몽골 17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취업 1998(12)

10 도우 몽골 11 여 한국학교 2000(9)
11 김민정 몽골 11 여 한국학교 1999(8)

12 떠기오 몽골 14 여 몽골학교 다니다가 한국학교로 학 2000(11)

13 다래 몽골 15 여 한국학교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학 2001(13)

14 나란토야 몽골 12 여 상동 ?

15 오랑거 몽골 10 여 상동 2000(7)

16 박동근 몽골 17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재 미취학 2001(15)
17 미야 방 라데시 38 남 딸(2살) 한국출생
18 나지아 방 라데시 11 여 한국학교 2000(8)

19 이채련 몽골 11 여 한국학교 1999(7)

20 빠따 몽골 34 남 아들(11):한국학교 2000(8)

21 한배 몽골 11 남 한국학교 ?

22 고수정 몽골 10 여 한국학교 ?

23 사라
요셉

키스탄
(국제결혼)

8
7

여
남 한국학교 한국출생 부모 면

24 김 한
스리랑카

(국제결혼) 3 남 미취학(3살) 한국출생 부모 면

25 따와 몽골 17 남 취업 1999 (14)
26 와리 방 라데시 18 남 취업 2000 (15)

27
어용일흔

빌궁

몽골
몽골

15
12

여
남 한국학교 2002(14)/

2000 (9)

28
박재경

박효민

국조선족
(국제결혼)

5
2

여
여 미취학(5살/2살) 한국출생 조선족 어머니(35) 

면

29 따시까 몽골 13 남 한국학교 2001(11)

30 버기 몽골 17 남 한국학교 2001(14)

31 어유나 몽골 15 여 한국학교 2000(12)

32 박철오 몽골 18 남 몽골학교/한국학교 학 비 2001(15)

33 정선희 몽골 17 여 한국학교 2000(14)

34 정문희 몽골 15 여 한국학교 2000(12)

35 김보람 몽골 12 남 한국학교 2000(9)

36 오뭉크 몽골 10 남 한국학교 2001(8)

주: 인 사항에 기록된 이름은 면 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해 가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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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부모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가족의 명단을 작성하 고, 가능한 한 수조사

를 목표로 삼았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서울),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코

시안의 집(경기 안산),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경기 부천), 의정부 외국인근로

자 선교 선터(경기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한 모임(부산), 경남 외국

인노동자 상담소(경남 창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경기․부산․경남 지

방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조를 받은 것은 <표 1-1>에 제시된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 기 때문이다.

,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취학 인 학교에 재학 인 한국인 학생들을 

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의 계에 한 사항을 조사하 다. 각 지역에 

견된 조사원이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재학 인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조를 

받은 후, 교실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상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하 다. <표 

1-5>는 표본 조사결과를 보여 다. 등학생 377명, 학생 243명의 응답이 최

종 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부록 1-3 참조).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를 수행하면서 형성(typicalness)이 확보된다고 

단한 35가족(심층면 자는 36명)을 상으로 심층면 과 참여 찰을 실시하

다. <표 1-6>에는 심층면 ․참여 찰 조사 상자의 간단한 인  사항이 제

시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를 표본조사와 심층면 ․참여 찰을 통해서

만 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설동훈․최홍엽․한

건수, 2002: 1～2). 첫째, 인권 문제란 “한 사람의 문제는 곧 체의 문제다”라

는 , 즉 “한 건의 인권 침해 사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zero 

tolerance)을 견지하는 것이 례다. 그 기 때문에 이 표본조사에서 특정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 인권침해 사례가 무 희소

하여 표본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 힘

든 측면이 있다. 이 사항은 조사 결과의 해석과도 긴 히 연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한 거 을 두 가지로 설정하 다. 



14

하나는 인권침해 사례 0건을 기 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 아동

의 인권 수 ’을 비교의 거로 삼는 것이다. 특히  0을 상정하는 것이 비

실 일 수 있는 몇몇 항목에서는 ‘한국인 아동과 비교할 때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수 은 어느 정도인지’(즉, 차별 정도)를 아울러 악하 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부모의 ‘자기보고(self-reporting)식 인권 침해 

집계’ 방식이 갖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이해 계와 결부된 특정 사안

에 해서 과장 는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못한 사실을 보고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하여 조사 과정에서 여

러 가지 장치를 도입하 지만, 그 가능성마  없앨 수는 없다. 그 기 때문에, 

기존 조사연구나 객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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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

1. 인권, 아동 인권, 외국인 아동 인권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

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크게 자유권․평등권․사

회권으로 나  수 있다. 인권  자유권은 사인(私人)간의 자유권과 공권력에 

의해 자유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분석 으로 구분한다. 인권  평등권은 국

․인종․성별․종교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  사회권은 ‘국민( 는 公民) 자격(citizenship)을 갖추어야 보장

받는 권리’와 ‘인간이면 구나 릴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설동

훈․최홍엽․한건수, 2002: 2).

<표 2-1> 인권의 세 가지 역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생명권, 고문의 지, 노

제도의 지, 신체의 자

유와 안 에 한 권리, 

표 의 자유, 사생활의 자

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 청구권, 거주이

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

유, 주거의 자유, 언론․

출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술의 자유 등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신체조

건, 혼인여부, 임신 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

부색, 사상 는 정치  

의견, 과, 성 지향, 병

력 등에 의해 고용, 재

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

육시설, 직업훈련기 의 

공 이나 이용에서 차별

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

근로의 권리, 공정하고 유

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

람이 향유할 권리, 노동조

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

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사회보장에 한 권

리, 가족․임산부․어린이 

보호, 의식주 생활을 릴 

권리, 신체 ․정신  건

강을 향유할 권리, 교육에 

한 권리, 문화․과학․

술 활동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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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아동 인권의 세 가지 역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 생존권, 학 나 폭

력,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극형 지

○ 온 한 인간으로서 자유

롭고 자율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의사 

표 의 자유, 사상․양

심․종교의 자유, 결사

와 평화  집회의 자유, 

외부의 이나 간

섭․비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자신의 복지

와 건강 향상을 한 

정보와 자료에 근할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

동 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견, 

민족 , 인종  는 사

회  출신, 재산, 무능

력, 출생 는 기타의 

신분에 계없이 그리

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을 당하지 않을 권리

○ 사회 ․문화  권리: 출

생과 함께 이름을 갖고 

국 을 취득할 권리, 법

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

분을 보존할 권리, 고유

한 문화와 종교를 릴 

권리, 휴식과 여가를 즐

기고, 합한 놀이와 오

락을 하며, 문화 술생

활에 참여할 권리

○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 

최 한도로 생존과 발

달 보장, 건강과 양상

태 유지  질병치료의 

우선  배려, 신체 ․

지 ․정신 ․도덕

․사회  발달에 합

한 생활수 을 릴 권

리, 신체 ․정신  폭

력이나 상해․학 ․방

임 등으로부터 보호, 신

체 ․정신  양육에 

장애를 가져올 물질로

부터 보호, 성  착취나 

학 로부터 보호, 유괴

나 인신매매로부터 보

호, 부모와 사회  국

가로부터 양육받고 보

호받을 권리

○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 부모나 후

견인 는 가족 구성원

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는 신념을 이유

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기회균등

의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교육의 의무

 무상 제공, 등교육

의 발  장려, 고등교육

의 기회 개방,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부합되는 

학교 규율

○ 노동이나 경제  착취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최

고용연령, 고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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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어른과 다름없는 ‘인간’이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  인권’과 아울러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김 섭, 2002: 18～19). 

즉, 아동은 ‘성장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 성을 갖는다.

아동은 ‘인간’으로서 ‘보편  권리’를 갖지만, 투표권을 갖지도 못하고, 자유

롭게 술 담배를 할 수도 없으며, 마음 로 나돌아다니고 활동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즉, 아동은 ‘아직 완 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의 보편성이 

훼손된다. 아동이기 때문에 제약당하는 권리는 보통 아동 자신이나 사회 체

를 해 불가피하다는 사회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미성년이라는 특성은 권리의 제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양육’  ‘교육’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성장하

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사회  합의에 의하여 부여된 것

이다. 즉,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 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한 

정신 ․신체 인 불완 으로 인해 일부 권리의 제약과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다.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은 아동을 기본 인 인권  특별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보호의 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표 2-2>는 아동 인권의 세 역, 즉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보편  권

리와 특별한 권리로 세분하여 보여 다. 표의 쪽은 보편  권리고, 아래쪽은 

특별한 권리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취 되어야 하나, 

실 으로는 그 권리의 제약이 심하다. 특히, 사회권에서 그러한 상이 두드

러진다.

한편, 아동의 권리도 보편  인권과 마찬가지로 ‘실정권’(實定權, positive 

rights)과 ‘도덕권’(道德權, moral rights)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정래, 2002: 3

2～33). 자는 실정법에 특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

지 않은 경우이다.

실정권은 계법령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를 지칭하는데, 한국 

정부가 채택․서명․비 한 ‘아동권리 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실행력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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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갖는다. ‘아동권리 약’의 제2조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

라도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우(동등 우의 원칙)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권리 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들은 외국인노동자 아동

도 당연히 릴 수 있는 실정권이다. 한, ‘아동복지법’ 등 국내 아동 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들도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부여된 실정권으로 악할 

수 있다. 체로 ‘자유권’과 ‘생존권’이 실정권에 해당된다.

한편, 도덕권은 비록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정권’에 앞서 

보편 으로 인식되는 권리이다. 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

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포 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도덕권

을 최고의 실정법인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아동이라도 국

민과 차별 우가 지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 아동도 당연히 도덕권의 

향유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복지권’이 도덕권에 해당된다. 컨  ‘교육을 

받을 권리’는 실정법이 보장하건 않건 간에 인간에게 부여된 도덕권이다. 즉, 

인간이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원칙 으로 도덕권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등학교와 학교 교육이 

실정법에 의하여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받을 권리’는 형태상 

실정권이다. 그러나 원리상 ‘교육받을 권리’는 도덕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국내법과 국제법을 기 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법과 한국이 비 한 국제 약은 ‘실정권’으로 간주된

다. 한 비록 한국정부가 비 하지 않았지만 발효된 국제 약의 내용은 ‘도덕

권’과 련지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즉, 인권이란 법률이나 국제 조약 

혹은 도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규범을 거로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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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수 을 측정하기 한 사  작업으로, 국내법에

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인권’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에 의하여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의 일부가 외국인에게 인정된

다(법제연구원, 1994: 20～21).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 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권리가 실에 용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상당한 제한이 있다.

첫째, 외국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뿐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

에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한 헌법 제10조의 용을 받음은 물론 행복추

구권의 주체가 된다.

둘째, 부분의 자유권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원

칙 으로 보장된다. 다만, 자유권 가운데 거주․이 의 자유(제14조), 언론․출

의 자유(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등은 국가의 안  등을 이유로 

제한의 상이 되고 있다.

셋째, 평등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장된다.

넷째, 외국인도 경제  기본권을 가지기는 하나,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비롯하여 토지소유권․ 업권 등 각종 재산권에 해서도 행법제도상 일정

한 범  내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다.

다섯째,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기본권이므로 일정한 기본권의 

보장과 결부된 청구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들도 있다. ‘참정권’과 ‘사회  기

본권의 다수’  ‘입국의 자유’ 등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법제연

구원, 1994: 19～20).

첫째, 외국인이 정치  자유를 비롯한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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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권 그리고 기타 정치  활동권 등 '참정권‘을 향유할 수 없는 근거는 단

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구한다. 국민주권 원리가 당해 국민의 의사결정에 의

거한 국가통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둘째, 사회  기본권은 헌법으로써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 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상의 환

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은 제한된 범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

다.

셋째,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자를 입

국시키는가에 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제 습법상 당연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국가의 자

유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며 각국은 그 토주권에 의거하여 자유로이 외국인의 

입국을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

하게 행해지고 있는 시 에서 원칙 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국

제 례이며, 난민조약에 의하면 조약가입국은 난민이라고 인정된 외국인을 받

아들일 의무가 있는 등 입국에 한 국가의 재량권은 오늘날 많은 제약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단 입국한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 체류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한 그러한 외국인

이 일시 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신규입국과 마찬가지로 취 된

다. 그러나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출입국 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리하는 법률인데, 외국인은 그

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 가 규정된다. 출입국

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 리법시행령 제12조 련 

별표 1은 구체 인 체류자격과 그 활동범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다. 컨

,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 으로 취업하기 해서는 교수(E-1), 회화(E-2), 연

구(E-3), 기술지도(E-4), 문직업(E-5), 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

(E-8), 비 문취업(E-9)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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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취업하게 되면, 그는 ‘자격외취업자’로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2003년 8월 재, 국내에서 일하는 생산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75%가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 과자, 자격외취업자 

혹은 입국자로 구성된다.

합법 취업 생산기능직 종사자의 체류자격인 연수취업(E-8)과 비 문취업(E-9)

은 가족의 동반이 사실상 지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부모

는 거의 부분 불법체류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  체류가 가능하므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부모  어도 한 사람이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다수라는 을 고

려할 때,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지 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

로 악할 수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리법상 불법

체류자이지만, 그가 법을 반한 주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아동은 그의 부모의 체류자격에 계없이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헌법상의 이러한 원칙은 국가인권 원회법에서 재확인된다. 국가인권

원회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

거나 한민국이 가입․비 한 국제인권조약  국제 습법에서 인정하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용

범 )에서 “이 법은 한민국 국민과 한민국의 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하여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질상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 하여도 보장하고 있다. 즉, ‘ 한민국의 역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은 존 되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 아동도 당연히 이러한 

법 용의 외가 아니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체류자격에 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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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한 논의가 시

작된 것은 불과 수년 이다. 2001년 3월 교육인 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상황

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 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

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

다(유엔아동권리 원회, 2003: 69～79).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 등교육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재외국민 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는 아동

이 국내의 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 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리사

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

주지를 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입학 는 학 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

약’ 등 이미 인 된 국제법을 수하고 인권을 존 하는 교육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한 등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 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해, “ 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  받아 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 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 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는 학 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국제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비

을 얻은 국제 조약( 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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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그러므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A규약)’(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1990년 4월 10일 비 , 1990년 7

월 10일 발효)과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B규약)’(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990년 4월 10일 

비 , 1990년 7월 10일 발효),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1978년 12월 5일 비 , 1979년 1월 4일 발효) 등과, 아동

권리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991년 11월 20일 비

, 1991년 12월 20일 발효) 등 한민국이 비 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

한편, 한민국 정부는 비 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들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1990년 제69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2003년 

4월 1일 발효)은 국회가 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는 그 각각의 주요 항목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아동권리 약

아동권리 약은 아동의 권리를 가장 발 으로, 실행력 있게, 종합 으로 

천명한 권리 문서이다. 이 약은 문과 3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

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국회 동의를 받아 비 서를 기탁하 고, 1991

년 12월 20일 실행‘이 되었다.

‘아동권리 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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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참여권의 실질  보장’을 4  원칙으로 천명

하고 있다. 이 약은 제1조에서 아동의 연령  범주를 ‘18세 미만의 사람’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최 한 포함하자는 국제

 합의를 반 한 것이다.

‘아동권리 약’은 제2조에서 아동의 성장을 돕기 해 아동의 권리를 제약하

는 기 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아동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무엇이 자신의 ‘최상의 이

익’인가를 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른들에 의해서, 

곧 기존의 사회  행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한 그것은 개인의 자의  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합의에 의해서 이

루어져야 하고,  공 인 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한 ‘아동권리 약’

은 미성년자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자유권

‘아동권리 약’은 보편  인권으로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와 ‘온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율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의 특별한 권

리로서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은 국 에 계 없

이 모든 아동에게 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아동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 으로 존 되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아동은 인간에게 제일 요한 권리인 생존권(제6조)과 아울

러 학 나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를 갖고 있다. 한 ‘아동

권리 약’은 아동이 고문이나 잔혹한 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아동이 범

하는 죄에 하여 사형이나 종신형 같은 처벌을 피하고, 법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둘째, 아동은 온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율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

리를 갖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권리(제12조)를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하는 자유(제13조)를 가진다.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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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와 평화  집회의 자유(제15조)를 가지고, 이

러한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권의 보장

은 행동과 단을 자율 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와 병행되어야 한다. 즉, 

아동은 사생활이나 명 를 보호받으며, 외부의 이나 간섭․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6조)를 가진다. 한 아동에게 자신의 복지와 건강 향상을 

한 정보와 자료에 근할 권리(제17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은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가능한 한 최 한도

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아야 한다(제6조). 한 아동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충

분한 양상태를 유지하며 깨끗한 생환경에서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 수 ’

을 리고 살며 질병 치료와 회복에 최우선 인 배려를 받을 권리(제24조)를 

갖고 있다. 아동은 신체 ․지 ․정신 ․도덕 ․사회  발달에 합한 생

활수 을 릴 권리(제27조)를 가지고, 신체 ․정신  폭력이나 상해․학 ․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은 마

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같이 신체 ․정신  양육에 장애를 가져올 물질로부

터 보호받아야 하고(제33조), 모든 형태의 성  착취나 학 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제34조), 유괴나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제35조).

‘아동권리 약’은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부모와 사회  정부에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제7조)를 가지고, 부모

나 후견인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

과 의무(제5조, 제18조)가 있다.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가족의 요성을 인식

하고, 가족 환경을 잃어버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제20조)가 있다. 국가는 아동의 보호와 발달을 해 부모나 후견인을 도

와야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한 기 ․시설 등을 개발하며(제18조), 난민이

나 장애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하여 특별히 보호할 책임(제22

조, 제23조)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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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권

‘아동권리 약’의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국의 할권 안에서 아동 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

견, 민족 , 인종  는 사회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는 기타의 신분에 

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 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A규

약, 사회권규약)’과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규

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 등에 공통 으로 제시

되어 있는 내용이다.

한, 아동은 특별한 권리로 제2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

나 후견인 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

다.

이 조항에 의하여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출신국과 체류자격에 계없이 인간

으로서의 보편  인권과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3) 사회권

‘아동권리 약’은 보편  인권으로서 ‘사회 ․문화  권리’, 아동의 특별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이나 경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

정하고 있다.

첫째, 아동은 고유한 사회 ․문화  권리를 갖고 있다.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갖고 국 을 취득할 권리(제7조)를 가지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

을 보존할 권리(제8조)를 갖는다.  인종․언어․종교  소수집단에 소속된 

아동은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릴 권리(제30조)를 가지고, 휴식과 여가를 즐



27

기고, 합한 놀이와 오락을 하며, 문화 술생활에 참여할 권리(제31조)를 갖

는다.

둘째,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정신

․신체  능력을 최 한 계발하고 다른 사람에 한 이해․평화․ 용․평

등․우정 등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잇는 삶을 살도록 비하는 것”

(제29조)이다. 아동은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제28

조). 특히, 등교육은 의무 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등교육

의 발 을 장려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

다. 학교 규율도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부합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은 노동과 련되어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기본 으

로 모든 사람은 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교육

에 방해되거나 신체 ․지 ․정신 ․도덕 ․사회 으로 해가 되는 일”(제

32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은 이주노동자의 

지 에 해서 매우 포 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호의 강도도 높다. 그 

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과 련된 부분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균등 우의 원칙

이 약의 제2부에서는 균등 우의 원칙에 한 언 이 있다. “이 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한 국제문서에 따라서 자국의 역 내에 있거나 자국의 

할권에 복종해야 할 모든 이주노동자  가족에 하여, 성․인종․피부색․

언어․종교 는 신조․정치  는 기타의 의견․민족이나 종족이나 사회의 

1) 이 은 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3: 27～42)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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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 ․연령․경제  지 ․재산․혼인상의 지 ․출생 기타의 지 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이 약 가운데 정해진 권리를 존 하고 확보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다.

2) 불법체류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

불법체류 노동자에 한 극  인식과 보호규정은 이 약의 요한 특색

이다. 원래 제3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한 규정이지만, 불

법체류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에 해 

의미가 있는 규정들이다. 제3부의 내용은 체로 세계인권선언, UN인권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UN 이주노동자권리 약은 이를 체계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한 국제  논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그것은 출입국 계법(immigration laws)을 반한 사람이라는 것, 노동

자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귀결은, 이들 사정은 각

각의 법률  효과를 지니는 것이며,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가) 출국의 자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본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에도 

출국하는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제8조 제1항). 

다만, 법에 의해 정해지고 국가의 안 , 공공질서 등을 보호하기 해 필요하

며, 이 약 제3부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제한의 경우는 

외이다. 이주노동자권리 약의 이 규정은 국제인권규약(B) 규정과 같은 취지이

다. 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본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권리 약

에 가입한 국가가 그 국가로의 입국에 한 기 을 제정하는 권리는 침해당하

지 않으므로(제79조 참조),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고용국이 제한하는 것은 허용

된다. 

나) 생명권(제9조), 고문 는 비인도  형벌의 지(제10조), 노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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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제11조),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제12조), 표 의 자유(제13조), 사

생활․명   신용의 보호(제14조) 등 이른바 ‘자유권  기본권’으로 분류되

어온 권리들에 해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인권 약들에서 일반 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 권리들은 불법체류 여부를 

묻지 않고 보장된다.

다) 신체의 자유 등(제16조, 제17조 참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가지며(제16조 제1항), 자의 으로 체포되거나 구

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해진 이유  차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제16조 제4항). 체포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체포될 때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체포의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들에 한 피의 사실이 신속하게 고지되어야 한다(제16조 

제5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포, 구 된 경우에도 그의 요청이 있는 때

에는, 체포나 구 의 이유를 본국이나 그 외교기 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

다(제16조 제7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구  는 복역의 기간 동안 국민

과 같이 그 가족과 견할 권리를 가진다(제17조 제5항).

라)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제18조, 제19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 

앞에 계 당사국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형사상 범죄의 확정 는 민사상 권리  의무의 확정을 해, 법률로 설

치되고 문 이며 독립되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제18조 제1항). 형사사건과 련해서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리, 형벌불소 의 원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 등도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고용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국어로 그 범죄와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의 통역원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참조). 

마) 증명서, 여권의 보호(제21조): 법률에 기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공무

원에 의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분증명서, 는 국가의 역으로의 입국이나 

체류, 거주를 인정하는 증명서 는 노동허가서를 압수․훼손하는 것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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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이든 법이다.

바) 강제퇴거(expulsion, 제22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의해 권한 

있는 기 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 당사국의 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제

2항). 한 추방의 결정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결정의 이유와 함께 

달되는 것이 원칙이다(제3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강제퇴거에 해 이

의를 신청하여 최종결정이 사법기 에 의해 선고되거나 국가안 상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 에 의해 사안의 재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재심사 에는 국외퇴거결정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제4항). 본국의 외교  보호(제23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약

에서 인정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어느 때라도 본국 는 본국의 이익을 

표하는 국가의 사 는 외교 의 보호와 원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추방할 때에는 련 개인에게 지체 없이 이 권리가 고지되어야 하며, 추방국

의 기 은 이 권리의 실 을 진하여야 한다.

사) 사회보장에 한 권리와 긴 의료에 한 권리: 사회보장에 하여, 이

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용 가능한 그 국가의 법률  2국간 는 다국간 조

약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고용국에서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취 을 향유한다(제27조 제1항). 용된 법률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는 그 부에 해 동일한 

상태에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취 을 기 로, 불입한 갹출 의 상환 가능성

을 검토해야 한다(제27조 제2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계 당사국의 국민

과 평등한 취 에 기 하여 그 생명유지 는 회복이 어려운 건강상의 험을 

회피하기 해 긴 히 필요한 모든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긴

의료는 체류 는 고용에 한 어떠한 비 법상태를 이유로 거부되지 않는다

(제28조).

아) 자녀의 권리(제29, 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의 등록  국

에 한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의 모든 자녀는 당사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 에 기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립의 취학  교육시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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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부모의 체류 는 고용에 한 비 법상태 

는 자녀 체류의 비 법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 는 제한되지 않는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

○ 제29조(자녀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 등록, 국 에 한 

권리를 가진다.

○ 제30조(자녀교육)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우를 

기 로 교육을 받을 기본 인 권리를 가진다. 그 자녀가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에 취학할 것을 원할 때, 부모  어느 한 사람의 체류 내지 취

업이 비합법이거나 취업국에서 그 자녀의 체류가 비합법임을 이유로 거

부 는 제한되지 않는다.

자) 문화  독자성의 존 (제31조):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

 독자성(cultural identity)의 존 을 보장하고, 그 본국과의 문화  결합의 

유지를 방해하지 않는다. 한 이러한 노력을 원조 는 권장하기 해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노동조합에 한 권리: 이주노동자권리 약 제26조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에 해 노동조합 기타 단체의 회의  활동에 참가하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지만, 노동조합의 결성권은 여기에서는 명시되

고 있지 않으며, 결성권은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40조는 법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된 제4부에 속하기 때문에 문언상으로만 보면 합법체류자

만이 노동조합결성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카) 사 고지를 받을 권리: 이상 으로 본다면, 이주노동자는 일하려고 하는 

국가의 언어에 해 기 인 사항을 알아야 하며, 문화, 법, 사회 그리고 정

치의 기 인 사항에 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임  기타의 근로조건과 

일반  생활조건에 해서도 미리 알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약은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약 제33조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와 그 가족은 본국, 고용국 는 통과국  계된 국가로부터 이주노동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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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권리, 입국의 조건, 계국의 법률과 행 아

래에서 권리와 의무 기타의 사항에 해 고지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청구할 때에는, 한 정보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37조에 의하면, 이

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국  는 늦어도 고용국에 입국하는 때에 본국 는 

고용국으로부터, 그 입국에 용되는 요건  특히 체류와 함께 종사하는 보

수활동에 한 모든 조건  고용국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 그리고 이들 조

건의 변경을 해 계출해야 하는 기 에 해서 충분하게 고지될 권리를 가진다. 

타) 그밖에도 제25조(근로조건에 한 균등 우) 등의 규정이 있다. 

3) 합법체류 노동자에게 추가 으로 인정되는 권리

아래에서 열거되고 있는 권리들은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고용국(취업국)이 체류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주거선택이나 가족결합, 직업선택의 자유를 

릴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일시 출국의 권리(제38조): 고용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  

노동의 허가에 향을 받는 것 없이 일시 으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기 

해, 사정에 따라서 모든 노력을 한다. 이때 고용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본국에서의 특별한 필요와 의무를 고려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같은 일시  출국이 허가되는 조건에 해서 충분히 고지될 권리를 가진다. 

나) 이동, 주거선택의 자유(제39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용국의 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한 권리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다) 결사에 한 권리(제40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경제 , 사회 , 

문화   기타의 이익의 보호  진을 하여 단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라)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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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

○ 제44조(가족의 재결합) 1. 당사국은 가족이 사회의 자연 ․기  단

이고, 사회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을 인

정하고,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합을 확실히 보호하기 하여 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배우자, 법률의 용상 혼인과 동등한 취

을 받는 계에 있는 사람, 부양을 요하는 미성년 독신 자녀와의 

동거의 실 을 진하기 하여, 그 권한 내의 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취업국은 인도 인 견지에서 기타 가족에 하여도 이 조 제2항에서 

정한 것과 동등한 우를 인정하도록 호의 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45조(가족의 권리) 1.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다음의 각호에 정한 사항의 

이용과 참가에서 취업국 국민과 평등하게 우받는다.

(a) 교육시설  교육 서비스. 그 시설과  서비스의 취학 요건  

기타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직업지도  직업훈련기 과 서비스의 이용. 단, 참가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한한다.

(c) 사회  보건 서비스. 단, 각 제도의 참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d) 문화활동사업

2. 취업국은 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자국내 학교제도, 특히 자국 언어의 교육에 하여 이주노동자 자녀

의 통합을 진하기 한 정책을 추구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한 모국어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에 하여 출신국은 

한 경우 언제든지 력하여야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력을 받아 이주노동자 자녀의 모국

어 교육을 하여 특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마) 가족의 결합(제44조): 당사국은 이주노동자가 그 배우자 는 용되는 

법률에 의해 혼인과 동등의 효과를 가진 계에 있는 사람 는 미성년자로 

미혼의 피부양자인 그 자녀와 재결합하기 해 당하다고 생각되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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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의 범 내인 조치를 취한다(제2항). 이주노동자가 가족의 재결합을 하

는 것은 고용국으로의 입국과 체류를 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런 까닭에, 이를 합

법체류 노동자에 한정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바) 직업선택의 자유(제52조)

4.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주요 역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역을 정리하면 <표 2-3>

과 같다. 각각의 내용과 국내법  국제법의 원천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2-3>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세 가지 역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 신체  자유

○ 표 의 자유

○ 정보 근의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국  취득의 권리

○ 휴식, 여가  문화생활

에 참여할 권리

○ 양육받을 권리

○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

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

○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

을 권리

가. 신체  자유권

아동권리 약은 제37조에서 아동의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박탈의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이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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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 제16조에서도 외국인노동

자 아동과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  안 에 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아동일 경우, 강제출국의 문제와 련해서 부당한 우를 받

았거나 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 련해서 이 조항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 표 의 자유권

아동권리 약 제12조에서는 의사표 뿐 아니라 자신에게 향을 끼치는 문

제에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

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의 제13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국 에 계없이 표 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

순히 아동에게는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자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게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 할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 아동의 이러한 견해가 표 되는 것만이 아

니라 수용되고 존 되어야 함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

자 아동  청소년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무시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본인의 인권  삶의 질을 하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

면 이에 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외국

인노동자 아동의 의사표 이나 자기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언어상의 곤란, 인종

 차별  따돌림 등 여건상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표

의 자유는 실 으로 제약되고 있다.

다. 정보 근권

아동권리 약 제17조는 정보와 자료에 한 근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

항에 의해서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이라는 것이 아동에게는 유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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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로 한다면 재 한국사회에서 매체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

자 아동에 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그 

아동을 다룬 로그램의 교육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한 외국인노동자 아

동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을 제 로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써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언어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 양육받을 권리

아동권리 약의 제18조, 제23조, 제24조는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1조는 “어린이는 건 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

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부모

가 경제  여건상 모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양육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분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나 사회로부

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모의 곁을 떠나 모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의 연계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아동 인권침해인 

것이다. 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받

게 될 정신 인 고통에 한 문제도 발생하리라고 본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의료문제와 련해서 이 조항에 한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부분 불법체류라는 이유 때문에 의료 혜

택을 자유로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경우에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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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상된다. 아동권리 약 제23조와 련

해서 장애  기타 질병이 발생한 아동에 해서는 아동의 인권 보호 차원에

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의 제28조와 ‘ 한민국 어

린이 헌장’, ‘아동복지법’ 제9조 1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가족이 응 의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유지를 해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마. 가족 재결합의 권리

먼 , 국제노동기구의 약과 권고에 나타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

인노동자에 한 포 인 약인 1949년의 제97호 ‘취업을 한 이주에 한 

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약칭 

이주노동자 약)에는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합권에 한 규정이 없고, 같은 해 

만들어진 제86호 ‘취업을 한 이주에 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약칭 이주노동자권고)에 련 규정

이 있다. 제86호 권고의 제16조 제2항은 “이주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국가에서

는, 이들 제한을 가능한 한 그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게는 이를 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정기간은 5년을 과할 수 없다”고 하

국제노동기구 제86호 취업을 한 이주에 한 권고

○ 제16조 1. 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허가받은 이주노동자와 이주에 동행하 거나 후에 

합류하도록 허가받은 가족은 가능한 한 그 국가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되어

야 한다.

2. 이주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들 제한을 가능한 한

(a) 그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에게는 이를 용하지 말아야 한

다. 다만,  일정기간은 원칙 으로 5년을 과할 수 없다.

(b) 이주노동자 자신은 물론 이주에 동반하거나 후에 합류를 허락받은 처와 노

동연령에 달한 자녀에게도 이를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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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가족의 결합과 거주이

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해 제한을 할 수 없다

는 권고가 이주노동자 약과 같은 해에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1975년의 제143호 ‘불법이주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 진

에 한 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s in Abusive Conditions and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1975: 

이주노동자보충 약)은 권리의 주체를 이 까지 이주노동자에 한정하던 것에서 그 가

족까지 확 하 다. 아울러, 회원국은 이주노동자의 결합에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명시하 다. 즉 제13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자국의 토 내에 합법 으

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진하기 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력하여야 한다”고 하며(제1항), 

용 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로 범 를 정하고 있다(제2항).2)

국제노동기구 제143호 불법이주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 진에 한 약

○ 제13조 1. 회원국은 자국의 토내에 합법 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진하기 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력하여야 한다.

2. 약이 용되는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이다.

○ 제12조 각 회원국은 국내조건  국내 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을 행하여

야 한다.

(f) 이주노동자  그 가족이 자신의 국 과 민족  고국과의 문화 인 교류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그 자녀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조  장

려하기 하여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의 ‘거주 이 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서는 합법  거주 2년이 되

는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1949

년에 나온 제86호 권고가 5년을 상한으로 ‘가족 결합의 자유’와 ‘거주 이 의 자유’  ‘직

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했던 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기 을 정하고 있다. 모든 합법 이주노

동자의 가족결합(제13조)과 “이주노동자가 2년 동안 취업을 목 으로 합법 으로 거주한 

경우”에 ‘거주 이 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유럽의 많

은 선진국들이 제143호 약의 비 을 거부하 다(설동훈․최홍엽․한건수, 2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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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의 제44조 2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결합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제143호 이주노동자보충 약과 국제연합의 이주

노동자권리 약은 ‘모든 합법  이주노동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권리가 부여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Aleinikoff, 2002: 39～41 참조), 한국 정부는 이 

두 약을 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이 비 한 아동권리 약 제10조는 가족 재결합을 한 출입국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이동과 거주  출입국에 한 자유가 있

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항목으로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부모와의 결합

을 한 출입국 허가 신청시에 해당기 은 부모와 아동이 불법체류자라는 상

황에 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경제 ․사회  여건 때문에 출산한 자녀를 모국으로 보내야만 하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가 이산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과 한국에 입국한지 

몇 년 동안 모국의 가족을 보지 못하고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상황은 

이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기 인 가족의 재결합의 권리에 어 나고 있는 

것이다.

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 약 제35조와 제36조는 아동의 약취, 유괴, 유인, 매매, 거래 지 

 여러 형태의 착취 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도덕 , 정신 , 지 , 신체

 측면을 비롯한 어떠한 측면에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한 조항이다. ‘ 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8조, 제9조와 ‘아

동복지법’ 제29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청소년의 

성 보호에 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어떠한 유해한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동의 유기, 매매, 상업

 목 의 거래 등을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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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권리에 한 균등 우 원칙은 국제  합의수 이 매우 높다. 출신국

과 부모의 체류 자격에 의하여 아동이 차별 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에 

해서는, 한국이 비 한 ‘아동권리 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 ‘국제인권규약’ 등이 보장하고 있다.

아. 국  취득의 권리

인권으로서의 국  취득이 요구된다는 출발 에서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국 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한 ‘시

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4조 3항에서는 ‘모든 

아동은 국 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동권리 약 제7조도 

아동의 성명과 국 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

호에 한 국제 약’의 제29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성명  국 취득

에 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무국 으로 인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하고 있으며 아동의 책임에 속하지 않

는 사항에 해서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성명권과 국  

취득권을 가짐으로써 의료혜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기본 인 권

리(복지  교육)를 행사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휴식, 여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아동권리 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합

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권리의 존 만이 아니라 ‘ 하고 균등한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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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까지 언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제 인 격차나 인종차별 인 시각으로 인해 아동의 여가 활용

이나 문화생활을 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발 에 있어서 문화생활과 술에 한 참여가 요한 것으로 인

식된다면,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요하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아동 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 경제 인 이유나, 인종 인 이

유 때문에 여가를 즐기거나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

우 상 인 소외감을 겪게 될 것이다. 

차. 교육받을 권리

아동권리 약 제28조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등교

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한 등 교육의 기

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은 국 에 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우선 교육받을 권리자체가 박탈당하기 쉽다. 

불법체류자 가족이라는 이유에서 학교에 진학하는 것부터 쉽지 않으며, 학교

에 진학한다고 해도 언어상의 문제나 학  교우들과의 문제, 는 학교 규율

에 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진학을 포기 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한 국제 약’의 제30조와 제45

조, ‘ 한민국 어린이 헌장’의 제3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가족이 평

등의 원칙 하에 교육받을 권리와 언어와 기술습득 등의 교육과정과 좋은 교육

시설의 근의 기회에 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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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 약 제32조는 노동 착취 방지  보호에 한 규정이다. 교육권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용 연령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인 문제

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노동

자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는 측면도 존

재한다. 많은 나라에서 아동이 자기 생계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

이 실이다. 한 한 노동이 아동의 건 한 발 을 해 필요하며, 아동

의 ‘노동권’에 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유해한 노동환경에

서 착취당하고 있다면 아동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책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

노동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경제 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유해한 노동의 규제 속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장

소나 업종이 유해한 환경의 업소일 경우 외국인노동자 아동  청소년의 취업

을 지함으로서 유해한 노동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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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유입과 정착  귀국

1. 입국 경로

가. 한국행 결정

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부모의 국제노동력이동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부모가 먼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한 후 자녀들을 입국시키는 

경향이 부분이다. 자녀들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여러 가

지 동기에서 자녀들을 입국시키고 있다. 가장 많은 이유는 가족의 재결합을 

해서이지만, 본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나이가 된 자녀들은 비록 한국에서

는 미성년이지만 노동을 시키기 해 입국시키기도 한다. 때로는 자녀들의 복

지를 해서 입국시켰다는 노동자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게 보다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있고, 몇몇 경우는 자녀

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주기 해 입국시켰다고 한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오려고 할 때 자녀들은 부분 본

인의 의사와 상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 물론 장기간 떨어져 살고 있는 부

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것이 으로 자

녀들의 의사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와 

헤어져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싫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

던 아버지나 어머니 는 부모 모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이다. 실

제로 부모님  한 분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본국에 남는 가족이나 친

구들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기 

해 한국에 오기로 했다는 아동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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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아버지가 한국으로 일하러 간 후, 방 라데시에서 어머니와 남

동생 두 명과 함께 살았다. 15살 때 ‘고등학교’를1) 졸업한 ○○○는 한

국으로 오라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두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방 라데시에서 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떨어져 살고 있는 아

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 다. 2000년 8월 공항에서 

가족들과 울면서 헤어졌고, 홍콩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사례 #26).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보다 쉽게 본국을 떠나 한국으

로 입국하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몇 년 동안 떨

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아동들은 비교  쉽게 결정한다. 

2001년 14세에 몽골에서 입국한 ○○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무 

싫었으나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

다.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는 한국이 궁 해서 오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사례 #30).

부모나 가족의 필요에 의해 자녀를 입국시킨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를 돌보거나 몸이 아  부모를 돕기 한 경우도 있다. 11세에 몽골에서 입국

한 여자아이(사례 #12)는 1년 동안 심장이 약해서 집에서 쉬고 있던 어머니들 

간호했으며, 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집안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복지를 해 입국시킨 부모들은 부분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실제 방과 후 사교육 로그램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

모들도 있었다. 

우리 아들을 계속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아들을 다시 몽골로 

보냈는데, 내 마음으로는 진짜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

지 학원 다니고, 컴퓨터 학원, 어(학원),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했어요(사례 #3, 몽골, 43세, 여성, 15살 아들을 입국시켰다가 학

업을 계속 못시켜서 다시 몽골로 돌려보냄).

1) 방 라데시에서는 5살 때 등학교에 입학해서 5년을 공부한 후, ‘ 고등’ 교육을 5년간 받

는다. 15살이면 문 학(직업훈련)이나 학(college or university)에 진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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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본국에서 이미 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소년기인 자

녀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응하기 어렵고, 본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정 이라고 단한 경우, 등학생 이하인 자녀만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청

소년인 자녀는 본국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오빠는 몽골에 남았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

요. 오빠는 (한국에 와서) 한국학교에 들어가려 했는데요, 그럼 공부가 

잘 안되잖아요. …… 학년도 안 맞고. 그래서 몽골에서 안 왔어요(사례 

#14).

한 몸이 아  자녀들을 치료하기 해서 입국시킨 경우도 있는데, 12세에 

입국한 몽골 여자아이(사례 #13)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아서 어머니가 치료

해 주기 해 입국시켰다고 한다.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본

국에 남겨진 자녀들이 학교에 응하지 못해 한국으로 입국시킨 경우도 있다. 

부모님은 1996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2년 (2001년)에 부모님이 한국으

로 오라고 해서 왔어요. 동생 둘(4살 된 여동생과 3개월 된 여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오라고 

했어요. 돈만 있으면 몽골로 가고 싶어요. 몽골학교에서 잘려서 한국에 

왔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아서 그 다고,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사례 #16, 몽골, 17세, 남, 15세 입국).

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한국으로 올 때 한국의 언어, 문화, 자연환

경 등에 한 체계  지식은 없었다.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한국에 

한 정  이미지를 갖고 오기도 한다. “한국에 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아이(사례 #10)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해 구체 으로 알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벌 가 많아서” 는 “바퀴벌

가 무나 커서 놀라”기도 하고 학교 식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을 “먹지 못

해” 고생하기도 한다. 

부모님이나 가족과 재결합한다는 기쁨에 한국에 온 아동들은 부모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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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뭐든지 다할  알았지만,” 낯선 한국에 응하면서 

부모님들의 열악한 직업과 주거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 여권과 비자의 종류

아동들은 개별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동반 여권을 사용한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입

국한 자녀들은 이나 다른 상용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이다. 국가에 따

라 아동들에게 여권발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로

커를 통해 아동의 여권을 발 받은 비용은 미화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까지 

든다. 실제 한 몽골인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여권 만들 때 무 힘들

어요. 어른들은 30달러만 내면 되는데 애들은 안 되니까 로커한테 (미화로) 

돈 2000에서 3000달러 줘요. 그래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먼  한국에 와 있는 경우 본국에 직  가서 자녀를 데려오기는 힘

들기 때문에 로커에게 의뢰하여 자녀를 입국시킨다. 로커는 아동의 여권

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 입국시켜 부모에게 인계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를 

행한다. 로커는 의뢰 아동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본인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 동반여권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로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여

권을 통해 장입국 시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본

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 받아 입국시키려면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몽골 노동자의 경우, 12세 자녀를 로커의 동반자녀로 입국시키는데 미

화로 3천 달러가 드는 반면, 본인의 이름으로 입국시키기 해서는 6천 달러

를 지불했다고 한다. 방 라데시 소년은 로커의 자녀로 장 입국하는데 편

도 항공료 포함 미화로 6,500달러를 지불했다.

한국에 먼  가서 일하고 있던 아빠의 소개로 로커를 만났어요. 나는 

로커가 시키는 로 했어요. 여권 만드는 거 비자 받는 거 로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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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했어요. ○○ 사 에서 일하는 방 라데시 사람 부부가 아빠, 엄

마가 돼서 함께 왔어요. 홍콩에 들러서 마카오에도 하루 구경 갔다 왔

어요. 그 사람 부부와 딸(4살)과 같이 홍콩 구경도 하고, 한국에 왔어요. 

도착한 다음 날 호텔에서 아빠 만났어요. 아빠가 그 사람에게 6천5백 

달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시 못 만났어요. …… 아빠가 친구에

게 돈을 빌려서  거 요. 1년 반 동안 일해서 빌린 돈 다 갚았어요

(사례 #26, 방 라데시 소년, 15세에 입국).

에서 본 사례의 소년은 로커의 자녀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 본명

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 소년은 방 라데시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두 친

구가 있는데, 모두 14, 15세에 로커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다. 

이와 같은 경우, 후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안게 된다. 로커는 아동을 부

모에게 인계한 후 본인은 다시 출국하기 때문에 아동은 신분을 증명할 아무런 

신분증이나 서류도 없이 한국에 남게 된다. 이처럼 신분증이 없는 아동이 후

에 출국하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 출국하거나 입학하려면, 법무부에서 ‘출입국에 한 사

실증명서’를 발  받아 그 서류를 사 에 제출하여 ‘여행자 증명서’를 발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로커가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을 바꿔서 여권을 발 받기 때문에 부모나 아동이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의 경우 출입국 기록 자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 을 통해 본국 

정부에 의뢰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여행자 증명서’를 발  받게 된다.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출국할 수는 있지만, 입학은 ‘출입국

에 한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어렵게 된다. 

로커가 아동을 입국시킨 후 그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이미 불법체류

를 하고 있던 다른 아동을 출국시킨 사례도 있다. 아동이든 성인이든 계없

이 여권의 사진을 바꾸는 정도의 조는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에 먼  정착한 부모  한 명이 귀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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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자녀를 동반해서 입국하는 경우와 떨어져 있던 부모  한 명이 자녀

와 함께 입국해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몽골의 경우 

자녀들의 여권을 발 받고 동반 출국하는 데 지에서 로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2. 정착과정

가. 입국 기 정착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나 나 에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의 경우 모두 비슷한 정착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사회에 응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지만, 

부모와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들의 직장 근무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나 쇼핑을 마친 후, 자신들끼리 응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과 재회한 

후 짧은 여행이나 서울의 놀이공원 같은 곳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함

께 구입한 후, 부모는 다시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모국 친구들이나, 일요일에 외국인노

동자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나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몇 

달 동안 외출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텔 비 만 본 아동도 있다. 짧게는 4개월

에서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아동도 있다. 

처음 5개월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몽골로 가고 싶

었어요. 그러다가 몽골학교에서 한국어 배워서 한국학교 등학교 6학

년에 들어갔어요(사례 #30, 몽골, 남, 17세, 2000년 14세 때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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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어 학습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한 한국어 교육은 부모나 이주노동자 상담소의 한국

어 교실, 몽골학교와 같은 별도의 교육기 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들 부분

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들의 교육은 간단한 

표 을 가르치고 주로 텔 비 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이 

부분이다. 몽골 아동들은 몽골학교와 같은 교육기 이 있지만 지역이 멀어

서 가기 힘들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아동들은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운 하는 

한국어 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 이다. 어

느 정도 기본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후 한국학교에 입학하려 하는데,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온 경우

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부모가 부분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들의 모국어 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심

한 경우에는 모국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읽고 쓸 

 아는 능력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아동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

을 겪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해 학을 나와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는 아이들도 있다. 

한국에 3년 (12세)에 처음 와서 1달 몽골학교에 다녔는데요. 별로 배

우는 게 없어서 그만 다니고, 집에서 텔 비  보면서 한국말 배웠어

요. 그러다가 ○○ 등학교 5학년으로 들어갔어요. 5학년 때 회장을 했

고요. 부모님은 학교까지 다니라고 해요. 나도 그 게 하고 싶어요. 

……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사례 #31, 몽골, 15세, 2000년 12세 때 

입국).

(방 라데시에) 가고 싶은데요. 학교 숙제도 많고 하니까 가기가 힘들어

요. 할머니가 거기 계셔서 방학 때 가보고는 싶은데요. 아무래도 가기

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만 빼고는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으

니까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요(사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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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말보다 한국말이 더 편해요. 부모님과 얘기할 때 둘 다 섞어서 해

요. 나 에 한국에 있고 싶어요. (왜 그러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좀 편

해. 몽골은 형편이 안 좋잖아요. 춥고. 한국은 날씨도 따뜻하고 …… 엄

마, 아빠는 몽골에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근데도 나는 한국에 있고 싶

어요. 여기 이모네가 있거든요. 나는 이모네서 지내고 엄마, 아빠는 몽

골에 가고 그래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려고 해요(사례 #15).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

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지 모

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 아들(15세) 계속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아들을 다시 몽골로 보냈는

데, 내 마음으로는 진짜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학원 

다니고, 컴퓨터 학원, 어, 학교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은 한국에 안 살고 싶다는 말 없고, 계속 살고 싶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도 두 번 세 번 맞았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하

고, 맞고 울면서 왔을 때도, “엄마한테 얘기 안하고 혼자 왜 그 게 고

생했어?”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가 몽골로 보낼 거잖아”라

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있고 싶어서 참았던 거 요. ( 물을 흘리며 말

을 못함) (사례 #3).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은 자녀들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모들 사

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보고 싶어한다. 본국 환경이 한국과 무나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

진 한국사회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차피 몽골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도 딸애

를 몽골로 보낼 거고, 우리도 아마 1년쯤, 2년쯤 있다가 돌아갈 거 요. 

왜냐면 자기 고향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엄마, 아빠도 연세가 무 많

으니까, 좀 가야 돼요. 우리 막내딸이 “나는 한국 사람이 으면 좋겠

고, 오래 오래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당연히 안 되죠. 아빠, 엄마 

따라와 가지고 …… 자기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냥 얘기만 입술에서 

나오는 거 요(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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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 으로 외국인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화에서 모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미취학 청소년인 경우 모국어 사용률은 다소 높았다. 그 

다음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했다. 한국어 사용률은 낮게 나타났

다. 외국인 부모들은 그 자녀들과의 일생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인 가

족의 경우에는 주로 ’모국어‘(62.3%)를 사용하는 반면 국제결혼 가족은 ’한국어

‘(69.6%)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부모와 의사소통하기 해 사용하는 언어
(단 : N, %)

외국인 청소년 외국인 부모

체
등학교 등학교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5) (41) (8) (25) (21) (107) (61) (46)

모국어 62.1 56.1 62.5 56.0 81.0 39.3 62.3 8.7

두 언어를 섞어서 29.5 36.6 37.5 32.0 9.5 26.2 29.5 21.7

한국어 8.4 7.3 .0 12.0 9.5 34.6 8.2 6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모들은 아동에게 한국의 말과 , 문화를 익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모

국어에 해서는 실질 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라는 막연한 정  희망만 갖고 있다.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에 더 

열성인 이유는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응해야 한다는 부모의 바람 때문

이다. 실제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들도 기에는 자녀들이 빨리 미국사

회에 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어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외국인노동자 부모들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웠

을 때야 자녀들이 모국어를 모른다는 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모국의 말과 

을 가르치려고 해도 실 으로 어려운 경우가 부분이다. 몽골인 학교처

럼 몽골어를 가르치는 교육 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런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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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없는 국가의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기 에는 배울 기회가 없다. 

우리 딸은 한국어를 더 잘해요. 진짜 한국 사람처럼 해요. 지  몽골어

는 잘 못하고, 읽기만 읽는데, 쓰는 건 좀 힘들어해요. 한국어 쓰는 거

는 잘하고, 몽골사람인데 애가 한국 사람으로 바 었어요.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지  나이는 어리니까, 자기 나라로 가면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어차피 피가 몽골 피가 들어갔잖아요(사례 #1).

자녀들에게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해서라도 모국인 동료들과 자

주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실질 인 교육 로그램이 없다면 

같은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통들을 가르쳐 

주고 익숙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 라데시 사람들이랑 만나서)같이 방 라데시 얘기도 하고. ○○도 

방 라데시 히스토리(history) 같은 거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

 같은 거나. 내가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  어떤지 이런 것

들 ○○한테 가르쳐  거 요. 한국 사니까 여기 생활 잘 해야 되지만 

방 라데시도 요해요(사례 #17).

<표 3-2>는 외국인 부모와 국제결혼 부모에게 그 아동의 모국 문화 학습과 

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한 응답 결과이다.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가 모국에 해 아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한 사항에 해서는 매

우 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에게 모국에 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려주

는지, 그리고 모국의 명 과 기념일을 챙기는 정도에 해서는 체로 그 다

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국에 해 아는 것이 요하다

고 생각하지만, 모국에 한 이야기나 명   기념일을 챙기는 사항에 해

서는 다소 낮은 수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한 가정의 경우 부인이 부분 

한국인이지만, 본국으로 귀국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

성 심의 가족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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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외국인 가족의 경우 그 자녀가 언젠가는 모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

고 있기 때문에 모국에 한 반 인 사항을 그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표 3-2> 외국인 아동의 모국 문화 학습

(단 : N, 수)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99) (63) (36)

자녀가 모국에 해 아는 것에 한 요 정도 84.7 89.3 77.5

자녀에게 들려주는 모국에 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주는지
62.8 70.6 49.5

모국의 명 과 기념일을 챙기는 정도 62.0 69.3 49.5

주: 출신국과 련한 질문에 한 수화 방법은 “  그 지 않다”에 0 , “약간 그런 편이
다”에 33.3 , “꽤 그런 편이다”에 66.7 , “아주 많이 그 다”에 100 을 부여하 다.

외국인 노동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한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 비록 모국어는 잘 못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연구자: ○○가 여기서 계속 커서 방 라데시 말도 잘 못하고 한국 사

람처럼 되는 게 섭섭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 아버지: 상 없어요. 우리 지  한국 무 좋으니까요. 될 수 있으

면 ○○ 여기서 계속 학교 다니면서 닥터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

어요. 내가 다 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국 오고 싶어하

는 사람 많으니까요. 한국말 배워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

에 방 라데시 돌아가면 ○○는 한국말 잘하니까 한국말 가르치는 

거 하면 거기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사례 #17).

다. 상  빈곤감

한국에 처음 도착한 자녀들은 본국에 비해 발 한 한국 사회의 모습에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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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에 먼  이주노동을 하러 온 부모를 통해 들었던 한국의 모습을 실

제 확인하고 놀란다. 그러다가 한국사회에 응하면서, 한국에도 빈부 차가 있

음을 알게 된다. 이들은 구체 으로 자신의 주 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자신

들의 생활을 비교하게 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요, 우와 정말 멋있었어요. 이런 게 한국이구나. 

이 게 잘 사는 나라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 은 한국 사람들

도 다 우리랑 비슷하게 산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용돈을 한 달에 3～4

만원 받아요.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래요. 한국 친구들도 1～3만원 정

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랑 다 비슷하죠(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학교 수업에서도 등학생의 경우 학교 비물을 가져가야 할 때 어려운 가

정형편을 느낀다. 컴퓨터와 련된 숙제를 제출할 때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다른 한국학생처럼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 인 빈부차를 인식한다. 

음 학교에서는 크게 불편한 게 이제는 없어요. 근데 집에 컴퓨터가 없

어서 좀 어려운 이 있어요. 숙제 같은 거 나오면 다른 애들은 컴퓨터

로 뽑아서 내는데요. 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써서 내요. 희 반에 

컴퓨터 없는 애가 세 명 정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불편해요. 학교에 

컴퓨터실에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래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거든요. 수리하는데 돈이 무 많이 들어서 고치다 고치다 결

국 포기했어요(사례 #18).

상  박탈감이나 경제  곤궁함은 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이

다.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비싼 물건들을 부러워하기

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분 노동자들이 단칸방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청

소년들의 경우 사생활이 없다는 불편이 있다. 

방 하나에 엄마아빠랑 언니랑 같이 살아요. 불편하죠. 에는 방이 두 

개 거든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꾸 하시면 방문 잠가버리고 그래도 

엄마가 아무 말도 안하고 그랬어요. 지 은 방 하나니까 뭐 엄마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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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참견하죠. 엄마가 공부하라고 자꾸 잔소리해요. 엄마는 에서 티

이보고 있어요. 우리는 조  책보는 척 하면서 귀는 티 이(TV)보고 있

어요. 읽어도 읽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3. 귀국․송환

본국으로 아동을 보내는 경우는 부분 아동을 돌보느라 부인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서 결혼한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각자 자신들이 입국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갚아야 하거나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송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

낸 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없다’라고 응답하 다.

<표 3-3>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경험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87) (49) (38)

있다 18.4 14.3 23.7

없다 81.6 85.7 76.3

계 100.0 100.0 100.0

<표 3-4>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경험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71) (42) (29)

있다 78.9 81.0 75.9

없다 21.1 19.0 24.1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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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본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에 해서는 체 으로 62.5%가 ‘함께 살

고 싶어서’, 17.9%가 ‘본국에서 키워  사람이 없어서’, 12.5%가 ‘아이를 한국

에서 교육시키기 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아래에 언 한 방 라데시 부부

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 인 부담이 되지만 아이가 무 어려 

본국으로 보낼 수 없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부부의 형이다.

(2001년 12월에 딸을 출산한 방 라데시인 부부의 사례) ○○ 때문에 

우리 와이  계속 삼 년째 일 안하고 있어요. ○○ 야되니까. 나 에 

학원이나 이런 데도 보낼 거 요. 지 은 안 보내고 있는데 뭐 먹고사

는 거 때문에 안 보내는 거 아니구요. 아직 어리니까 안 보내는 거

요. 우리 딸내미 좀 크면 와이 도 돈 벌어야 되는데……(사례 #17).

<표 3-5> 자녀를 모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56) (34) (22)

함께 살고 싶어서 62.5 50.0 81.8

본국에서 키워  사람이 없어서 17.9 23.5 9.1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해 12.5 17.6 4.5

아이만 보낼 길이 없어서 1.8 2.9 .0

기타 5.4 5.9 4.5

계 100.0 100.0 100.0

부모가 자녀를 본국에 보내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를 밟는다. 아동을 

본국에 보내기 해서는 부모  한 명이 귀국하거나 본국에서 친척이 입국해

서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러나 부모  한 명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한

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친척들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하는 동료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흔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국으로 아동을 보내는 일은 필리핀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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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거의 부분 본국으로 보내고 있

다. 필리핀 노동자 사회에서는 자녀를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는 로커가 있다. 

이들은 부모의 의뢰를 받아 자녀를 동반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있다. 얼마 

에는 이러한 행의 심각성을 깨달은 출입국 리소에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동반해서 출국하는 것을 지시킨 일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한 필리핀 사 에서 보증한 사람들이 부모의 임장을 

갖고 아동을 동반해 출국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리국은 2002년에 불법체

류 자진등록을 한 후 자진등록자에 해서는 부모이외의 사람이 아동을 데려

갈 수 있도록 선처하 다. 부모의 임장에 한국 주재 외국 사 이 확인을 

해 주면 출입국 리사무소에서 출국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는 2003

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법무부가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재 수하면서, 

4년 미만 체류자에게는 합법 취업 비자를 발 하고 4년 이상 체류자는 강제추

방하는 조치를 내리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즉, 2003년 

10월 재 법무부의 입장은 합법화 상자는 아동만 출국시키는 것도 가능하

고 부모가 휴가를 얻어 동반 출국할 수도 있으나, 합법화 상자가 아닐 경우

에는 부모이외의 사람이 아동만 데리고 출국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그래서 미등록노동자들은 자녀를 출국시키기 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컨 , 2003년 10월에 자녀를 출국시킨 베트남 부모의 경우, 로커를 통해 

산부인과에서 아동을 데리고 출국할 사람이 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

며서 사 에서 아동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만들었다. 출국할 때 출입국

리사무소에서 치채지 못하도록 서류를 조하는 것이다. 그 게 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약 160만원 정도 다. 이 비용에는 아동을 데리고 가는 사람

에게 주는 수고비 약 1,000달러, 서류 만드는데 드는 비용, 로커의 수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2년 까지 필리핀 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비용을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주고 아동을 출국시켰는데, 불법체류 자진신고  등록 이후에는 

서류 작성 등에 로커가 개입하지 않게 되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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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를 사주는 정도의 비용 약 40만원 내지 50만원만 들이고도 아동을 출국시

킬 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9～11월에 합법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로

커를 이용해야만 되게 되었으므로,2) 자녀를 출국시킬 경우 다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수  합법화 과정

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의 사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첫째, 부모가 2003년 3월 31일 

기  불법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① ‘만 17세 미만 자녀’에게는 부모가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 ‘방문동거’(F-1) 사증을 발 하고(근로기 법상 취업 불가능), ② ‘만 17～18세 자

녀’에게는 부모가 합법화될 경우에만 부모 동의하에 ‘비 문취업’(E-9) 사증을 발 하며, ③ 

만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그의 불법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비 문취업’ 사증을 발

하 다. 둘째, 부모가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 인 경우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① 자녀와 함께 출국하면, 부모는 입국이 보장되지만, 자녀는 재입국이 불가능하 고, ② 

자녀를 국내에 두고 부모만 출국 후 재입국하면 부모는 ‘비 문취업’ 사증을 받아 합법화 

가능하지만, 자녀는 여 히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셋째, ‘부부  한 사람은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이고, 다른 한 사람은 3년 이상이거나 4년 이상인 경우’ 자녀의 사증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3년 미만인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 ‘방문동거’ 사증을 발

받고, ② 아동의 여권이 별도로 없고, 불법체류기간 3년 이상인 부모의 여권에 동반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여권을 분리 발 받은 후,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인 부모

를 통해 ‘방문동거’ 사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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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1. 시간 별 생활 패턴

가. 평일 낮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경우

가 많고, 취학아동은 학교에 등교한다. 아동들은 부모님과는 별도로 휴 화

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자녀와 쉽게 

연락하기 한 방법이다. 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때로 어린 동생을 돌보

기도 한다. 부모가 일  출근한 경우 취학아동들은 알아서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지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동생이 있

는 경우 동생을 돌 야 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기도 한다. 몇몇 아이는 부모 

몰래 등교하지 않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다. 

비교  학교에 응을 잘하던 아이 어요. 성숙해서 아이들도 잘 챙겼

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아이 는데 결석을 자주 했어요. 물어보면 집

에서 아기 봤다고 그러는데,  친구들 말로는 놀이터에서 봤다, 이-마

트(E-Mart)에서 봤다 그래요(서울지역 등학교 교사).

부분의 취학 아동들은 평일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러나 입국 기

에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를 할  모르는 아동들은 하루 종

일 집안에서 텔 비 만 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짧게는 몇 달 동안 길게는 

1년을 집에서 지낸 아동도 있다. 

새벽 6시 정도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밤늦게 돌아 올 때까지 계

속 혼자 있었어요. 아마 4개월 정도를 방에서만 지낸 것 같아요.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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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고 나갈 수 가 

없었어요(몽골 아동, 13세, 노동일보 2002년 12월 18일).

나. 평일 방과후 부모퇴근 

방과후 취학아동들의 생활은 한국 학생들과 비슷하다. 사교육을 해 학원

을 다니거나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한다. 한

국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나 주 에 모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주로 함께 어

울린다. 어린 동생을 둔 아동은 보육시설에서 동생 데리고 오기, 돌보고 놀아

주기 등을 하고 있으며,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간단한 가사 일을 돕기도 한다. 

살고 있는 지역에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운 하는 공부방 로그램이 있는 경

우에는 공부방에 가서 숙제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나 자원 사 활동

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 갔다 오면 는 잠깐 놀다가 태권도 가요. 심은 학교에서 먹고, 

배고 면 용돈으로 빵이나 떡볶이 같은 것도 사먹지요. 내가 라면도 끓

일 수 있어요. 엄마가 7시쯤에 집에 오니까 밥은 엄마가 해요(사례 #36, 

몽골, 10세, 남, 8세 입국).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집안 일 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

지해요(사례 #12, 14세, 몽골, 여, 2000년 11세에 입국).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비교  경제 인 여

유1)가 있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자녀들의 사교육을 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들은 어학원과 컴퓨터 학원 등을 주로 다니며 몇몇 아이들은 수학,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있다. 경제  여건만 허락한다면 많은 학원을 보내고 

싶어한다.

1) 경제 인 여유라는 표 이 치 않아 보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입국비용을 많이 들

이지 않았거나, 는 입국시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상 으로 형편이 좋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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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엄마 일 돕든지 텔 비  요. 시험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바쁜데요. 시험 때 아니면 텔 비  많이 요. 만화

도 많이 보고 ‘쥬얼리’( 스그룹가수)를 무 좋아해서 쥬얼리 나오는 

것도 많이 요. 텔 비 은 학원 가기 에, 갔다와서 틈나는 로 많

이 보는 편이에요(사례 #18).

다. 평일 녁

아동들은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녁시간이면 부모와 함께 녁 식사를 

하고 주로 TV를 보면서 녁시간을 보낸다. 아동들은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 알고 있으며 때로 피곤한 부모님을 해 안마를 하거나 집안 

일을 도우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부모가 녁시간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부모의 퇴근이 늦을 경우 자신들이 녁식사를 비해서 먹는다. 주로 부

모가 아침 일  비해 놓고 출근하거나 주말에 한꺼번에 비해 논 음식들을 

먹는다. 같은 래의 한국 아동들에 비해 집안일이나 동생을 돌보는 일등 가

사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녁시간 에 자녀들

만 집에 있는 경우, 식사문제, 학업문제, 자녀들의 안 문제 등이 심각한 실

이다.

<표 4-1>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학교․학원 는 일이 끝난 후에 구와 시

간을 보내는지에 한 응답 결과이다. 기타를 제외하고 체 으로 모국인 친

구(28.9%), 부모님(23.3), 한국인 친구(18.9%), 혼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취학 청소년의 경우 등학교 아동은 체로 부모(30.0%)와 모국인 친구

(22.5%)  한국인 친구(22.5%)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고, 등학교 청소년들

은 한국인 친구(28.0%), 모국인 친구(24.0%)  부모님(24.0%) 등과 여가 시간

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의 경우 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국인 친구와 제3국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부모의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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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을 제 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에 미취학한 청소년

은 모국인 친구(47.6%)와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으며, 부모(14.3%)와 

같이 는 혼자(14.3%)서 녁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방과후 같이 지내는 사람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0) (40) (4) (25) (21)

모국인 친구 28.9 22.5 25.0 24.0 47.6

부모님 23.3 30.0 .0 24.0 14.3

한국인 친구 18.9 22.5 .0 28.0 4.8

혼자 12.2 10.0 .0 16.0 14.3

형제, 자매 4.4 10.0 .0 .0 .0

제3국인 친구 3.3 .0 25.0 .0 9.5

기타 8.9 5.0 50.0 8.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들이 동생을 돌보거나 스스로 식사를 비해 먹는 일에 해 안쓰러워

하는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본국에서는 많은 아동들

이 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동생들을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보통 하루에 12～14시간씩 일하기도 했어요. 야근이나 잔업을 하고 늦게 오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녁밥 먹고 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  

일어나서, 아니면 일요일에 시간이 있을 때 다 비해 놓는데, 애들이 따뜻하게 

끓여 먹어야지. 엄마가 없을 때 차가운 채로 그냥 먹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애

들보다 우리나라 애들이 일은 잘해요. 청소나 주방 일도 잘 도와주고, 식사도 자

기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요. 우리는 인생을 자기들이 배워야 돼요. 한국에서는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애들 다 키워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8살 때부터 다 배워요. ( 에 있던 다른 몽골 여성이) 나는 8살 때 아래 동생들 

다 돌 주고 그랬어요(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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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말과 휴일의 생활

아동들은 주말과 휴일에 부모와 함께 공동체(community)2) 활동에 참여하거

나, 장을 보고, 종교 활동을 한다. 어떤 아동은 부모가 외출한 뒤 집에 혼자 

남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며, 어떤 아동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 등 한국인 아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토요일 일요일은 무 바빠요. 요즘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 같아요. 되게 바빠요. 통역도 하고 교회에서 율동 찬양도 해

요. ( 에는) 서울로 놀러가고 그랬는데 지 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우리 아이는 집에서 나오기 싫어해요. 재미없다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어요(몽골 아동 부모).

우리 아이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아까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

데 지 은 스 이트 타고 있 요(몽골 아동 엄마).

2. 부모-자녀 계

외국인 아동들과 부모와의 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실에 하여 잘 이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사소

한 일로 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부모에 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본 으로 부모가 고생하고 있다는 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가별로 교민회 형식의 공동체를 많이 형성한다. 이들은 주말에 외국

인 노동자를 해 미사나 배를 드리는 교회에 모인다거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심

으로 정기 인 모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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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밥은 제가 해요. 엄마 아빠도 힘드시지 않아요? 사실은 몽골에서 

제가 밥했어요. 몽골에서는 원래 어릴 때부터 애들이 부모님 다 도와주

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가끔 ‘한국 애들은 부모님 잘 안 도와주니?’ 하

고 묻기도 해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이 그 부모에게 갖고 있는 불만의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

타를 제외하고 체 으로 ‘공부만 강요한다’ 27.1%, ‘용돈을 게 받는다’ 

18.6%, ‘내 생각을 무시한다’ 11,4%, ‘함께 이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와 

‘나를 제 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 청소년의 경

우에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공부만 강요한다’(27.6%, 40.0%)가 가장 높았으며, 

등학교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 불만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는 것과 자신을 잘 돌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학교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용돈을 게 받는 것과 함께 이

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표 4-2> 부모에 한 불만의 내용(복수 응답)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70) (29) (3) (20) (18)

공부만 강요한다 27.1 27.6 .0 40.0 16.7

용돈을 게받는다 18.6 17.2 .0 20.0 22.2

내 생각을 무시한다 11.4 13.8 .0 15.0 5.6

함께 이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 8.6 .0 33.3 5.0 22.2

나를 제 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8.6 6.9 33.3 5.0 11.1

기타 40.0 51.7 66.7 30.0 27.8

불만의 부분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은 데서 비롯된다. 부모들은 부

분 자녀들이 잠든 시간에야 퇴근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여하지 

못한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문제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

는 일들을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만 하느라 한국어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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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해 자녀들에 비해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학교

에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한 불만도 많다. 

는 지각을 많이 해서 일  자요. 밤 9시나 10시에 자는데, 엄마, 아빠

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와요.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있으

면 가끔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요. 근데 가끔은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

아요. 말이요. 잘 안 통해요. 엄마, 아빠는 한국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엄

마, 아빠는 몽골에서는 공부를 많이 어렵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 

쉽게 한다고 걱정해요(실제 한국 등학교, 학교의 수학이 쉽다고 부

모들은 말한다). (부모님께 제일 불만이 뭐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회사 

때문에 바빠서 학교 모임에 못 오는 게 싫어요. 어머니 회의 같은 거 

할 때요(사례 #10).

등학생에 비해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

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더 많다. 부분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산 데다가, 한

국에 와서 부모와 재결합한 이후에도 바쁜 부모의 직장 일로 화하거나 서로

의 생각을 나 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 어린 학생들에 비해 한국학교나 

사회에 응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와 5년 간이나 떨어져 살다가 2001년 15세에 한국에 입국한 ○○

은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가 오라고 해서 억지로 온 경우이

다. 한국에서 낳은 동생들 때문에 바쁜 엄마와 공장 일로 늦게 들어오

는 아빠와 거의 화가 단 된 상태이다. 연구자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

다고 하자 극구 거 했다.) 돈만 있으면 몽골로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랑 말 안 해요. 낮에 밖에 있다가 6시쯤 집에 들어가요. 엄마는 아기들 

때문에 집에 있는데, 아빠는 새벽에 들어 올 때도 있고, 공장에서 늦게 

와요(사례 #16).

부모님은 에게 공부 안하고 놀러 다니지 마.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왜 이 게 늦게 들어왔어. 다른 애들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하

는데 아빠는 무 혼내요. 서울에 있는 몽골 친구들은 늦게 들어가도 

안 혼내요. 솔직히 12시는 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몽골에 있을 때

는 심 같은 거 안 보 는데 여기서는 괜히 심 많은 척 해요.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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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 집에서 잘 안 해요. 우리는 일이 

무 힘들어서 무 늦게 집에 가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못 물어 요(사례 #3, 43세 몽골인 어머니).

외국인 청소년들의 그 부모에 한 불만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외국인 청소년들은 그 부모들에 해서 반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소한 불만들은 있지만, 한국에서 고생하는 부모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

다.

<표 4-3> 부모에 한 만족도
(단 : N, 수)

외국인 청소년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5) (41) (8) (24) (22)

부모님에 한 만족도 87.5 88.6 91.6 87.5 84.1

주: 부모님에 한 만족도에 한 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 만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하 다.

3. 친구와 이웃

가. 친구 사귀기와 놀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

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한국인 아동

들이 노는 방식 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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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다. 

우리는 공기,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훌라후  이런 거 하

고 놀아요. 우리나라 놀이는 잘 안 해요. 한국 애들은 모르잖아요. 가르

쳐 주기도 무 힘들어서 애들한테 말도 안 했어요(사례 #18, 방 라데

시, 11세, 여, 8세 입국).

실제 아동들 간에 문화 간 교류가 음을 알 수 있는 목이다. 친구들 사이

의 놀이를 한국 아동이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한국 아동들

의 놀이 문화를 일방 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래 한국인 아동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에 능숙한 것에 비하여 외

국인 아동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용 능력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아동들은 호기심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아동들은 무료로 컴퓨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을 잘 찾아다닌다. 방과후나 주말에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

을 찾기도 하고,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컴퓨터가 없는 아이

들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한국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다. 

물론 이러한 방문을 통해 한국 가정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빈부 

차에 의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형제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비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부분 여가 시간을 형제자매와 보내게 되고 

부모 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 이성교제

청소년기의 아동은 이성교제에 하여 정 인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고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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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녀 합반이 요. 심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외국에서 왔으

니까 쁘다고 그러면서 잘해 줬어요. 지 은 남자친구는 없고 여자친

구는 많아요. 만약에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엄마는 안 그러는 데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는 되게 화내요. 아빠는 무조건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고 반 해요. 외국에 왔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사귀어

도 아무 상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잖아요. 우리 반 애들이 몰

래 사귀라고 해요. 친구들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컴

퓨터 버디버디(메신 )로 사귀고 그래요. 도 조  있으면 버디아이디 

생겨요. 처음에 버디아이디 신청할 때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필요해

요. 는 못 만들잖아요. 조  있다가 친구가 만들어 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이나 모국 학

생들과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듯 하

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근로청소년들은 이성 친구를 만날 기회가 더 은 편이

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성이 없다면 휴일에 만나야 하는데, 학교에 다니

는 동년배 친구들과는 생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 몇몇 근로 

청소년들은 일요일에 동네 공원에서 함께 인라인 스 이트를 타거나 볼링을 

치면서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다. 이웃

아동들은 같은 나라 출신 이웃들에 해 잘 이해하고 있거나 친한 편이다. 

부모님은 일자리 정보나 고국 소식을 나 고 서로 어려움을 돕기 해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친분 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몽골

인이나 조선족 노동자들은 집 으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 에 이웃이 많다. 다른 국가 출신들도 직장을 구할 때나 집을 구할 때 서

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웃으로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 

한 어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히 같은 나라 출신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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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깝게 지낸다.  

어른들에 비해 비교  한국어에 능한 아동들은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통역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 

제가 입학시킨 아동이 며칠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

고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어요.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아

이는 ”우리 집에 손님 왔어요. 몽골에서 왔는데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니까 내가 같이 쇼핑다니고 놀러도 갔어요. 손님은 어떻게 철 타는

지 잘 모르잖아요. 동 문 시장에 갔는데 내가 통역해서 (물건)값도 많

이 깍았어요.” 하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뒤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

요(외국인상담소 상담활동가).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  못 받았어요. 월  받게 도와주세

요. 사장님은 도망갔어요. 그 나쁜 사장님 꼭 잡아야 돼요. 우리 아빠 

돈 못 받으면 우리 어떡해요(사례 #35, 몽골, 12세).

부모나 어른들의 문제를 통역하는 아동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어

떤 우를 받는 지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에 한 인식에 

향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심성에도 부정 인 향을 다.

임 을 체불하는 고용주가 있는 반면에 외국인 아동의 주변에 있는 한국인 

 다수는 아동에 하여 호의를 가지고 하는 편이다. 아동들은 주로 거

주지 근처의 가게주인, 교회 등의 한국인들과 친분 계를 맺고 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인근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식비를 지원하고 있

다. 한 달에 한번 식비를 지 하는 일요일에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들이 이 교회에 많이 출석한다. 교회 측은 식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외국

인 노동자 자녀들을 교회 활동에 참가시키며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넓히

려고 하나 한국인 고등학생들의 바쁜 사교육 일정 때문에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제 친구 엄마는 를 아주 좋아하나 요. 옛날에 우리랑 같은 집에 살

았는데요, 한테 돈도 주고 그랬어요. 는 돈 안 줘도 되는데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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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꾸만 도와줬어요(방 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는 차별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 사이

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지역 상황을 부정 으로 표 하는 사람들도 있

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한다. 

보람이요? 이사갔어요. 먼데 시골루요. 걔네 엄마가요, 우리 동네는 외

국인이 무 많아서 나쁘다고 외국인 없는 데로 이사간 댔 요. 원히 

안 온 요. 인제는 보람이 못 요. 어쩔 수 없죠 뭐. 보람이 엄마는 외

국인이 싫 요(사례 #18, 방 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표 4-4>는 외국인부모들이 그 자녀들과 련된 이웃들의 태도를 수화한 

결과이다.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많다’ 61.7 , ‘이웃이 나와 비슷한 

자녀 양육의 견해를 보임’ 57.8 , ‘자녀에게 요한 정보습득을 이웃에 의존’ 

56.5 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가족보다는 국제결혼 가족에서 다소 높은 수

를 보이고 있다. 

<표 4-4> 이웃 사람들과의 계

(단 : N, 수)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81) (46) (35)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많다 61.7 57.6 67.1

이웃이 나와 비슷한 자녀양육의 견해를 보임 57.8 54.2 62.2

자녀에게 요한 정보습득을 이웃에 의존 56.5 52.2 61.8

주: 이웃 사람들과 련된 질문에 한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
에 25 , “찬성도 반 도 아니다”에 50 , “ 체로 찬성한다”에 75 , “ 으로 찬성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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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와 건강

외국인 아동들은 불법체류 상황인 부모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와 같은 질병은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약국에서 약

을 사먹거나, 외국인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자녀들의 방 종을 제 로 챙기

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부모님과 같이 의

료공제조합에 가입(직계 육이라고 인정되는 만12세 이하의 소아 1인에 한하

여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력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재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되어 보험 문제는 해결될 망이다.

<표 4-5> 아동의 방 종 시기 수 여부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100) (56) (44)

제 때에 맞추었다 62.0 46.4 81.8

제 때에 맞추지 못했다 38.0 53.6 18.2

계 100.0 100.0 100.0

자녀에게 방주사를 제 때에 종했는지에 한 질문의 결과, 외국인 가족

은 53.6%가 제때에 맞추지 못했다고 한 반면,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81.8%가 제때에 맞추었다고 응답했다. 부분 국제결혼 가족의 부인이 한국인

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원을 다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자녀가 아  경우 외국인 가족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70.0%) 반면, 국제

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면 자녀가 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4-7>에 의하

면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용되지 않아서’ 68.6%,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21.6%, ’불법체류자임이 밝 질까 ‘ 5.9%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가족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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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기 때문에’ 33.3%, ‘건강보험이 용되지 않아서’ 25.0%로 나타났다. 

<표 4-6> 아동이 아  때 병․의원 이용의 용이성 여부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107) (60) (47)

57.0 30.0 91.5

아니오 43.0 70.0 8.5

계 100.0 100.0 100.0

<표 4-7>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63) (51) (12)

건강보험이 용되지 않아서 60.3 68.6 25.0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23.8 21.6 33.3

불법체류자임이 밝 질까 4.8 5.9 .0

기타 11.1 3.9 41.7

계 100.0 100.0 100.0

<표 4-8> 자녀가 아  경우 주로 찾는 곳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112) (64) (48)

병․의원 59.8 39.1 87.5

약국 23.2 34.4 8.3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13.4 21.9 2.1

친구  친척 .9 .0 2.1

기타 2.7 4.7 .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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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는 외국인 자녀가 아  경우, 그 부모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을 질

문한 결과, 체 으로 ‘병․의원’ 59.8%(국제결혼 가족의 경우 87.5%가 병․

의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약국’ 23.2%,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옛날에는 무 어려웠어요. 애들 아 면 아 지 말라고, 아 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 게 생각했는데, 지 부터 무 좋아졌어요. 의료보험카드 

나왔으니까. 한 달에 5천 원씩 내고 자기 이름으로 카드가 나와요. 지

은 에 비해 50% 가격에 병원에 가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배가 아

  알았는데 어디가 아 지 확실하지 않아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의

사 선생님이 처음 내가 말을 못하니까, 5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길, 5만원이 몽골에서 내 한달 정도 월 인데, 나한테 5만원 받

으니까 내가 죽을 만큼 병이 걸린 거 같다는 걱정을 해서, 그 의사 선

생님이 2주 동안 치료했는데, 아무 것도 필요한 거 아니고, 말을 못하

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  생각하면 무 마음이 

아 요(사례 #1).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아직도 잘 걷지 못하거든요. 다리가 아

서 엄마가 마사지 해주고 그래요. 개인 병원에 갔는데 100만원이 들

었어요. 약 받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주사도 2번 맞았거든요. 치료는 

돈이 들어서 못해요. 아직도 아 요(사례 #12).

얼마 에 우리 ○○(2살된 딸) 수술했어요. 맹장수술 했는데 그때 돈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외국인노동자 카드 있어서 이거 가져가면 조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어요. 30퍼센트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보험 

되는데 아무 병원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 맹장 터졌을 때 이 근

처에 ○○병원에 데려갔어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카드 있으니까 조  

할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병원에 돈 많이 내야 돼요. ○○ 때문

에 나는 백만원 냈어요. 백만원 내고 그 수증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갖다 내면 나 에 디스카운트되는 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요. 근

데 돈 받으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달, 두달 그 게 기다리면 

나 에 돈 줘요. 시간 꽤 많이 걸려요. ○○도 백만원 에 40만원 정

도 디스카운트 되니까 나 에 돈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 으로 병원비를 낼 수 없으면 병원 가기 힘들겠다는 연구자의 질문

에) 맞아요. 돈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문제 요. 어떤 사

람들은 백만원 없어요. 나는 여기 온지 오래 고 돈도 있으니까 내가 

○○병원에 돈 백만원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그만한 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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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백만원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요 아마. 정말 아 면  여기

기 돈 빌리든지 해야 되는 거고. 못 구하면 병원 못 가요. 내가 그래

서 사람들한테 돈 많이 빌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빌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 안 빌려 주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

들은 한달 월  받아 돈 자기 나라에 보내고 하면 돈 많이 못 모으니

까 병원 갈 돈 없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들 빌려줘야 하니까 구 

아 고 이런 일 있으면 다들 돈 집에 안 보내고 서로 빌려주고 그래요. 

먼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어떤 경우에

는 서로 돈 빌려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사이 안 좋아지

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사례 #17).

5.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반 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이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다. 분류

별로는 등학교 취학만이 차별을 당한 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있다(38.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 등학교 미취학, 등학교 취학․

미취학에서는 모두 차별이 받은 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차별당한다고 느낀  유무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1) (36) (5) (23) (17)

있다 51.9 38.9 100.0 56.5 58.8

없다 48.1 61.1 .0 43.5 4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차별을 받은 이 있는 경우 어떠한 사람들이 차별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 친구’(14.6%), 학교 선생님(9.8%), 버스․택시 운 사(7.3%),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취학의 경우, 학교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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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등학교 취학의 경

우도 학교 친구라는 응답과 학교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각각 23.1%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한국인들의 범주

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사람들을 심으로 단하기 때문이다.

<표 4-10>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는 한국인(복수 응답)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41) (14) (4) (13) (10)

학교 친구 14.6 21.4 .0 23.1 .0

학교 선생님 9.8 7.1 .0 23.1 .0

버스, 택시 운 사 7.3 14.3 .0 .0 10.0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9 .0 25.0 7.7 .0

목사, 신부님 등 성직자 2.4 .0 25.0 .0 .0

상  주인 2.4 7.1 .0 .0 .0

이웃 주민 2.4 7.1 .0 .0 .0

기타 70.7 71.4 50.0 61.5 90.0

학교에서 차별의 경험이 많은 것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놀림과 

따돌림의 경험 때문이다. 교사들의 비 이 높게 나온 것은 학교 장에서 외

국인 노동자 자녀들에 한 보충교육이나 상담에 한 교육청이나 학교측의 

지원이 무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차별을 느끼게 되는 듯 하다. 많은 교사들이 외국인 노동자 아동에 

해 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외국인 노동자 아동이 학

교부터는 정규학생이 아니라 청강생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에게 무 심

한 경우도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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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규교육 수혜 희망

1. 진학에 한 태도

가. 진학 희망

<표 5-1>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지에 한 희망

정도에 한 응답결과이다. 체 으로 ‘4년제 학교’(60.2%), ‘ 학원 박사과

정’(16.1%), ‘ 학교 이하’(9.7%), ‘고등학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

학한 청소년의 경우도 같은 순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등학교 미취학 아

동들의 경우 4년제 학까지가 50.0%, 다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5.0%로 나타났다. 등학교 미취학 청소년들은 ’4년제 학‘ 

57.1%, ’ 학교 이하‘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청소년들은 체

으로 ‘4년제 학’ 62.3%, ‘2년제 문 학’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동들은 한국인 아동에 비해, ‘ 학교 이하’ 내지 ‘학교를 다니고 싶

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 문 학’ ‘4년제 학교’ ‘ 학원 석사과정’까지 진

학하겠다는 비율은 다소 낮지만, ‘ 학원 박사과정’까지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외국인 아동들의 진학 희망이 양극화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서울에는 일하는 애들 많아요. 서울에 몽골학교 있는데 14～15세 되면 

다 학교에 안가고 일하고 있어요. 애들은 지  돈 벌어서 몽골에 가서 

좋은 학교 간다고 그래요. 몽골에서는 요, 돈 많으면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어요. 2년 동안 벌어서 돈 많아지면 몽골에 가서 공부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학년 내려서 들어갈 수도 있고 월반 할 수도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나이에 맞게 학교 

다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학교 갈 수 없으니까 그 게 하

는 거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아마 다 다닐 걸요(사례 #33, 몽골, 17

세, 여, 14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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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라데시에서 15세에 노동을 목 으로 입국한 청소년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래의 한국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한다.

<표 5-1> 아동이 희망하는 교육수
(단 :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체
등학교 등학교

체
등

학교

등

학교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3) (39) (8) (25) (21) (613) (373) (240)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4.3 .0 25.0 .0 9.5 1.3 1.3 1.3

학교 이하 9.7 7.7 .0 12.0 14.3 1.3 1.9 .4

고등학교 6.5 2.6 12.5 8.0 9.5 9.1 9.1 9.2

문 학(2년제) 1.1 2.6 .0 .0 .0 11.9 11.0 13.3

학교(4년제) 60.2 71.8 50.0 48.0 57.1 62.3 61.7 63.3

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4.7 4.6 5.0

학원 박사과정 16.1 15.4 12.5 28.0 4.8 9.3 10.5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 외국인 아동이 한국에서 희망하는 교육수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3) (39) (8) (25) (21)

학교 이하 12.2 18.9 .0 8.0 9.5

고등학교 15.6 10.8 28.6 16.0 19.0

문 학(2년제) 1.1 2.7 .0 .0 .0

학교(4년제) 55.6 62.2 42.9 56.0 47.6

학원 석사과정 3.3 .0 .0 8.0 4.8

학원 박사과정 6.7 5.4 14.3 12.0 .0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5.6 .0 14.3 .0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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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는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어느 수 까지 학교를 다니고 싶은지

에 한 응답결과이다. 체응답자  55.6%가 4년제 학교까지 다니기를 희

망하고, 15.6%가 고등학교까지, 12.2%가 학교 이하까지는 학교에 다니고 싶

다고 했으며, 미취학 자녀들(14.3%, 19.0%)만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응

답했다.

<표 5-1>과 <표 5-2>를 비교하면, 희망하는 교육수 에 비해 국내에서 받기

를 원하는 교육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실  진학 가능성

실 인 여건상 외국인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 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조사 결과, 체 으로 외국인 청소년들은 

‘4년제 학’(47.8%), ‘ 학교 이하’(18.5%), ‘고등학교’(13.0), ‘ 학원 박사과

정’(1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표 4-3). 그러나 등학교에 취학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4년제 학교’ 다음으로 ‘ 학원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을 것

으로 응답했다. 등학교에 미취학한 외국인 아동들은 ‘고등학교’(42.9%), ‘4년

제 학교’(28.6%)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등학교에 미취학한 외국인 청소년

들은 ‘4년제 학교’(47.6%), ‘ 학교 이하’(3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

인 청소년들은 체 으로 ‘4년제 학교’(45.4%), ‘고등학교’(28.3%), ‘2년제 

문 학’(12.4%)의 순으로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희망 교육수 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실을 고려하여 그들의 진학 희망을 설정하고 있다.

<표 5-4>에 제시한, 한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 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에 한 질문에 해서는 4년제 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응답

한 자녀는 39.8% 고, 학교 이하 19.3%, 고등학교까지가 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학교로 갈수록 고학력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표 5-3>과 비교하면, 자신의 실  기 교육수 에 비해 ‘한국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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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육수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3> 아동이 실 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수
(단 :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체
등학교 등학교

체
등

학교
등

학교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2) (39) (7) (25) (21) (611) (368) (243)

학교를  다닐수 없다 3.3 2.6 .0 4.0 4.8 .2 .3 .0

학교 이하 18.5 15.4 14.3 12.0 33.3 3.4 3.5 3.3

고등학교 13.0 12.8 42.9 12.0 4.8 28.3 32.1 22.6

문 학(2년제) 3.3 5.1 .0 4.0 .0 12.4 10.6 15.2

학교(4년제) 47.8 53.8 28.6 44.0 47.6 48.1 45.4 52.3

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4.6 5.4 3.3

학원 박사과정 12.0 10.3 14.3 20.0 4.8 2.9 2.7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4> 외국인 아동이 한국에서 실 으로 기 하는 교육수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2) (39) (7) (25) (21)

학교 이하 19.3 18.4 .0 16.7 28.6

고등학교 18.2 18.4 40.0 20.8 9.5

문 학(2년제) 3.4 5.3 20.0 .0 .0

학교(4년제) 39.8 47.4 40.0 33.3 33.3

학원 석사과정 3.4 .0 .0 8.3 4.8

학원 박사과정 10.2 2.6 .0 20.8 14.3

학교를  다닐수 없다 5.7 7.9 .0 .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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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교육에 한 부모의 태도

<표 5-5>는 외국인 부모와 국제결혼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수 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는지를 질문한 응답 결과이다. 체 으로는 

‘4년제 학교’(67.7%), ‘ 학교 박사과정’(12.1%), ‘고등학교’(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4년제 학교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순으

로, 국제결혼 가족은 4년제 학교 다음으로 학원 박사과정의 순으로 응답

했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다니기를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 은, 체 으로 

4년제 학까지가 51.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19.3%, 학원 박사과정 

14.8%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6). 그리고 등학교로 갈수록 자녀가 학이

상의 교육을 받기를 더 원했다. 반 으로 외국인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은 

높은 수 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5-5> 외국인노동자가 원하는 자녀의 교육수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99) (57) (42)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음 3.0 3.5 2.4

학교 이하 3.0 3.5 2.4

고등학교 9.1 15.8 .0

문 학(2년제) 2.0 .0 4.8

학교(4년제) 67.7 70.2 64.3

학원 석사과정 3.0 .0 7.1

학원 박사과정 12.1 7.0 19.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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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외국인노동자가 원하는 자녀의 국내 교육수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4) (41) (7) (25) (21)

학교 이하 6.8 10.8 .0 8.0 .0

고등학교 19.3 10.8 16.7 32.0 20.0

문 학(2년제) 2.3 5.4 .0 .0 .0

학교(4년제) 51.1 59.5 66.7 36.0 50.0

학원 석사과정 3.4 .0 16.7 4.0 5.0

학원 박사과정 14.8 13.5 .0 20.0 15.0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음 2.3 .0 .0 .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자녀 교육에 열정 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해서는 

최  수 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자녀들의 학원 수업을 해 많은 돈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인 노동자 에 몽골학교의 교육 수 이 낮

아서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입학시킨 후, 방과후에 학원을 보낸다.

1993년 생인 ○○이는 방과후에 학원을 3군데 다니고 있다. 부모님은 

몽골학교는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 다 모아 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애

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며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를 한국에서 학까지 공부시키고 싶다고 하는 부모는 ○○이를 

속셈학원,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면서, 한 달에 약 24만원을 

지출한다. 방은 좁지만 ○○이를 해 피아노를 들여다 놓았고, 인터넷

이 연결된 컴퓨터도 사 주었다(사례 #19).

우리 애도 학원 많이 보내요. 윤선생 어교실 한달에 8만원 내야 돼

요. 수학은 한 시간에 5천원, 몽골 선생님 따로 해야죠(몽골인 가정교사

를 말함), 피아노도 하고 싶다고 하고, 작년에는 컴퓨터(학원)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지 은 서 하고 싶다고 해서 서 도 보냈어요(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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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한국에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노력은 때로 좌 로 

이어진다. 두 딸을 입국시켜서 3년간 학원 공부를 시켰으나 국내 학에 진학

하지 못하자 본국으로 보낸 경우도 있다. 

딸 둘을 3년 에 데리고 왔어요. 큰애는 지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가서, 스무 살 는데, 몽골에서 졸업하고 왔는데, …… 내가 생각하기

에 여기 한국에 데려와서 졸업했으니까, 한국어 학원 다니다가 서울

학교에 들어갔으면, 마음만 그 게 생각했는데, 잘 안 어요. 왜냐면, 

첫째, (몽골)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받아  수가 없 요. 한국에 공부

하는 거 12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안(못) 받았어요. 둘째, 비자 때문에, 비

자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안(못) 받았어요. 그래서 3년 조  학원 보내

다가, 몽골에 보냈고, 9월 14일부터 국으로 보내서 공부시키기로 되

어 있어요(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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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생청소년의 생활

1. 학교 입학

2001년 3월 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체류가정의 어린이도 

등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식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령 개정보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바 었다는 것이 실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에는 외국인의 아동이 입학할 경우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서 

는 거류신고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불법체류가정의 아동이 입학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

서’이므로 시행령 개정이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일선 학교에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입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권

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일선 학교에서는 여 히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는 듯 하다. 실제 극 으로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이는 학교

장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공식 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주길 원했다. 입학

을 허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지침이 공문을 통해 확실하게 달되지 않은 듯 

했다. 학교장들은 재까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입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학

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역시 학교장이 으

로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가정의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경우 다수의 학교

가 상당히 꺼려하며 다른 학교로 문의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의 거주지를 

할하는 학교가 한 학교뿐일 경우에는 미룰 상이 없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

로 입학을 허가하지만, 학구가 겹쳐 미룰 수 있는 경우라면 이 학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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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학교는 이 학교로 서로 미루어 부모와 아동에게 실망을 안겨  때가 

많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러 갔을 때 교장선생님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았

어요. 랑 동생이랑 번갈아 쳐다보더니 얼굴을 푸리고 한 명이라면 

모르지만 둘 다 받을 수는 없다고 거 했어요. 우리가 한국어도 못하고 

자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 힘들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사례 

#31).

제가 아동을 데리고 학교에 입학시키러 갔을 때,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

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개정된 시행령 등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득

해야 했습니다. 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감선생님이 까지 나오시

더니, 주변에 다른 학교도 많으니까 다음에는 제발 다른 학교로 데려가

라고 말 하시더군요(외국인상담소 상담활동가).

(○○○엄마) 일단 우선 불법 때문에 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는데 

무 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불법이니까 ○○○도 학교에서 안 받아  

거 요. 외국인노동자의 집 ○○○선생님 때문에 다닐 수 있었어요. 엄

마가 불법사람이어서 학교에서 안 된다고 반 했어요. 처음에 가도 그

러고 두 번째 가도 그러고, ○○○ 이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활동가)가 

많이 부탁을 해서 다닐 수 있었어요. 세 번째 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애기 그냥 집에 있으면 말도 못해 공부도 못해. 안되잖아요. 겨우

겨우 받아줬어요. 지 은 괜찮아요. ○○○도 돈 안내고 학교 다녀요. 

소풍갈 때 ○○○ 돈 쓰라고 만원 이만원 가져가도 선생님은 아빠엄마

가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신다고 돈 안 받고 ○○○한테 다 사주고 그

랬어요. 학교에서 백원짜리 하나 안 받았어요. 학원에서만 돈 드는 거

요.(사례 #18, 방 라데시, 11세 여자아이의 어머니)

처음에 학생을 받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공문도 없이 아이들 받았다가 

경고 받을까  우려했어요.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 안 받는 거 다 이유

가 있어요. 문제 생기면 학교장 책임이에요(경기지역 학교 교장 선생

님).

한 학교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

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강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규 교육을 다른 

한국 학생들과 같이 받고 우수한 성 을 받더라도 한국의 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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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동들은 정규 졸업장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한국의 등학교를 마치고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에는 우수한 성 을 

내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있는데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력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규에 없으니까 졸업장을  수 없어요. 2년  첫 학생을 받았는데, 

지 은 3학년이에요. 얘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걱정이에요. 지  (한국

에서) 등학교를 마치고 입학한 애들은 졸업장을 줘도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몽골에서 서류를 못 갖고 와요. 불법이니까, 불법체류자라 그

런지 등학교 졸업했다는 서류를 못 가져와요. 실제 학생들은 반년만 

지나면 한국어 잘해요(경기지역 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반 아이 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 이 나와

도 공식 으로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법 으로 청강생이니까 반에서 

우수한 성 을 내도 다른 아이들과 별도로 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

부를 잘해서 좋은 성 이 나왔는데, 등수를 매길 때 열외니까, 성취감

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경기지역 학교 

담임교사).

<표 6-1>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19) (14) (5)

한국말을 잘 못해서 31.6 35.7 20.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 21.1 28.6 .0

한국인 아동들의 따돌림 때문 5.3 .0 20.0

일을 해서 돈을 벌기 해 5.3 7.1 .0

기타 36.8 28.6 60.0

계 100.0 100.0 100.0

아동의 권리  ‘교육권’은 아동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발 을 해서도 

요한 것이다. <표 6-1>은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

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한 질문이다. 체 응답자  '한국말을 잘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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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21.1%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아동의 교

육을 해서는 우선 으로 아동들에게 한국어를 학습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교 단 로 문제를 해

결하기는 어렵고,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많은 교육청 단 로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한 한국어 교실을 방과후 로그램으로 만들거나, 비반 성격으로 

운 해  것을 제안했다.

2. 학교 생활의 응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양

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서울의 한 등학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 아동을 장애아를 해 개설한 특수반에서 한국어를 집 으로 가르치

기도 하지만, 부분의 학교에서는 정규 학 에서 특별한 지도 없이 일반 학

생들의 교과를 따라가야 한다. 

<표 6-2>는 외국인 청소년들과 한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교생활에 

한 조사 결과이다. 한국인 청소년과 외국인 청소년들 모두 체 으로 선생님

의 가르침 정도나 학생들에 한 심도  교육  차원에서의 학교생활에 

해서는 체로 동의하는 수가 높았다.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등학교 보다 

등학교에서 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한국인 청소년들은 등학교 보다 

등학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문제 들로 등장할 

수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의 비사교  행 나, 싸움, 학생 폭력

배, 공부방해, 학교의 비안 성 등의 일이 발생하는지에 한 동의 수는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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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아동의 학교생활 평가

(단 : N, 수)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체
등

학교
등

학교
체

등
학교

등
학교

(48) (30) (18) (605) (365) (240)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75.0 71.0 82.4 73.0 82.7 58.8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심이 많다 71.6 71.0 72.9 69.3 77.0 57.5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67.4 65.6 70.4 56.3 61.8 47.9

학생 성 을 공정하게 부여한다 61.0 55.1 71.1 50.0 56.1 40.8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56.8 50.0 66.7 43.5 47.3 37.8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43.5 45.6 39.6 40.9 38.0 45.3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43.0 46.4 37.3 19.7 17.7 22.7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42.8 44.4 39.6 34.7 38.4 29.1

나는 학교에서 안 하지 않다고 느낀다 38.6 41.7 33.3 42.9 41.2 45.4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38.6 38.1 39.6 34.4 35.5 32.8
주: 1) 학교생활에 한 수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2) 외국인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이 표에서 제외되었다.

<표 6-3>은 외국인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해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은 무엇인지에 한 응답결과이다. 체 으로 외국인부모들은 ‘학교 공부 진

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33.3%,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

아서’ 29.8%,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19.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외국인기 때문에 차별을 받

을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결혼 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체 으로 본

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우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에 제시된 것처럼, 외국인 부모가 취학자녀의 양육과 련해서 필

요한 도움으로는 체 으로 ‘한국어와 한 교육’ 64.1%, ‘방과 후 로그램’ 

14.1%,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한 이해증진’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외국인 가족과 국제결혼 가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은 외국인 가

족은 ‘한국어와 한 교육’, ‘방과 후 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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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은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에 한 이해증진, 학비지원의 순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6-3>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걱정 사항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57) (41) (16)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33.3 34.1 31.3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29.8 36.6 12.5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응하기 힘들것 같아서

19.3 19.5 18.8

모국어를 잊을 까 1.8 .0 6.3

기타 15.8 9.8 31.3

계 100.0 100.0 100.0

<표 6-4> 학생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

(단 : N,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64) (46) (18)

한국어와 한  교육 64.1 71.7 44.4

방과 후 로그램 14.1 17.4 5.6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한 이해증진 9.4 4.3 22.2

학비지원 4.7 2.2 11.1

기타 7.8 4.3 16.7

계 100.0 100.0 100.0

가. 학습 따라가기

입국 기에 있는 아동들은 한국어를 제 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 외국인 청소년들의 학업 응을 해 가장 우선

으로 요하게 지 되는 것이 외국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여부이다. 한 

외국인 부모들의 한국어 실력은 외국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에도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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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것이다. 체 으로 외국인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의 한국어 실력은 

보통의 수 을 나타내고 있다.

<표 6-5> 아동과 부모의 한국어 실력

(단 : 수)

외국인 청소년 외국인 부모

체
등학교 등학교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8) (40) (6) (23) (19) (106) (59) (47)

듣기 58.5 64.0 60.0 59.4 47.6 56.6 45.6 68.9

읽기 51.6 55.3 53.3 62.3 31.7 42.9 26.9 59.9

말하기 50.4 55.8 55.6 53.6 33.3 48.4 35.6 64.5

쓰기 48.1 50.9 55.5 62.5 23.3 36.7 20.0 53.8

주: 한국어 실력에 한 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 , “별로 잘못함”에 33.3 , “ 체로 잘함”
에 66.7 , “매우 잘함”에 100 을 부여하 다.

외국인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경우, 네 가지 역 에서 가장 높은 응답

률을 나타낸 것은 듣기의 역으로 각각 58.5 , 56.6 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로 살펴보면, 등학교 미취학의 경우가 다른 세 가지 분류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 부모인 경우에도 외국인 가족이 국제결혼 가족보다 언

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표 6-5>를 통해 알 수 있다. 

처음에 1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제 생각에는 학교 가기 에 한국어를 

좀 배운 다음에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도 입학하기 에 공부했

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에 떨리고 무서웠어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하고 음. 음 그랬어요. 애들이 웃을 때 는 몰라서 웃지

도 못했어요. 창피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거는 의자고 거는 나무고. 거 뭔지 알아? 거는 하늘이야 하고 가

르쳐 줬어요. 나 에 말 잘하니까 친구들 심이 없어졌어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선생님이 한테 한국말로 하니까 는 계속 네. 네 하기만 했어요 그

래서 교회 가는 것도 싫어서 아빠한테 교회 안 간다고 말하기도 했어

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싫어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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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한국어도 늘고 학습능력도 향상되지만 

한국 친구들에 비하여 성 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

제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에 학습을 못 따라 가는 것뿐인데 학생의 학습 능력 

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 해 아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는 한국에 오기 에는 공부 잘 했어요. 씨도 잘 쓴다고 칭찬 받고

요. 교장선생님도 들어와서 제 공책 보며 칭찬해 주시고, 다른 반 선생

님도 일부러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제 공책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에서는 말을 못해서 그런지 성 도 나빠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

세 때 입국).

부모들도 자녀들의 성 이 본국에서 있을 때보다 낮게 나와 걱정하는 경우

가 많다. 본국에서 교육수 이 높았거나 안정된 직장에 있었던 부모들은 자녀

들의 한국학교 성 이 낮게 나오는 것에 해 불안감이 많다.

성 표 받을 때 정말 힘들어요. 나쁘게 나오면 아빠한테 혼나요. 지

은 한국애들처럼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 게 성 이 안 좋으냐고 하세

요. 기말고사 때만 성 표 보여드려요. 간고사 때는 안 보여드리죠. 

보여드리면 일년에 두 번 혼나잖아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

국).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한국학생들에 비해 

성 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과목들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한다. 

<표 6-6>은 학교에서 겪는 괴로운 일들에 하여 조사한 항목에 한 결과

이다. 미숙한 한국어(30.0%),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든 

(26.0%), 그리고 낮은 성 (16.0%)의 순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의 경우, 미숙한 한국어,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

가기 힘듦(각각 32.3%)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반면, 등학교의 경우 낮

은 성 (36.8%)과 미숙한 한국어(26.3%)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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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6>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복수 응답)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50) (31) (19)

미숙한 한국어 30.0 32.3 26.3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듦 26.0 32.3 15.8

낮은 성 16.0 3.2 36.8

한국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놀림, 구타 12.0 16.1 5.3

친구 사귀기가 힘듦 8.0 6.5 10.5

소비수 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4.0 6.5 .0

기타 24.0 29.0 15.8

학생들은 특정 교과는 더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주로 한국학생들이 미리 알

고 있는 사실들이 많은 한국사 련 과목들이 그러하다. 

국어랑 사회가 좋아요. 국사는 정말 어려워요. 옛날 거 있잖아요. 단군

만 알아요. 그 다음은 아무 것도 몰라요(사례 #35, 몽골, 12세, 남, 9세

입국).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별도로 가르칠 수 있는 제도  비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선의로 진행된 특별수업도 기치 않은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주기도 

한다. 를 들어, 한국어를 못하는 몽골학생에게 개별 교습을 하기 해 ‘특수

반’ 교사가 자원해서 가르친 경우에도, 외국인 학생은 특수반에 편성되는 학생

(정신지체 학생, 학습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이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게 된 사실로 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치로 알아요. 딱 보고. 처음에 오자마자 를 ‘특수반 선생님’하고 부

를 정도 요. 그래서 ‘한국어’를 개별 으로 공부하기 해서 이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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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일 뿐이라고 도 얘기하고 학생도 그 게 생각하고 있어요(서울

지역 등학교 특수반 교사).

그런가 하면 일부 아동은 특정 과목에서 좋은 성 을 받아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서울의 한 등학교에 재학 인 몽골인 남학생은 자연 시간에 동물의 

암수를 배우고 새끼를 낳는 것을 배울 때 몽골에서 직  자기가 경험한 내용

을 활발히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 학생은 결국 학생

들 사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게 되었고, 다음 학기에 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

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문화  배경을 활용해서 학  친구들의 

학업에 도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활동은 

외국인 아동들에게 자신감과 자 심을 주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애들 앞에서 방 라데시에 해서 발표했을 때도 그랬구, 

국어시간에는 책 내용을 다른 애가 읽으면 제가 방 라데시 말로 하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 게 시키셨거든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기도 했었어요. 는 국어가 제일 재미있어요. 국어  잘해요. 그리

구요 한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배우면 나 에 분명히 쓸 일이 있

을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는 학원 다니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 

처럼요. 그런데 엄마 돈 없어요. 그래서 안가요(사례 #18, 방 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는 학교 다니면서 1년 반만에 상장 하나 받았어요. 어 숙제 잘 했

다구요. 요 몽골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등 했어요. 5학년 공부

하다가 여기 왔어요. 이런 생각도 해요. 한국 애들은 되게 좋겠다. 한국

어니까 못 알아듣는 말도 없고, 내가 한국 애라면 1등 할텐데. 학원 안 

다녀도 1등 할텐데……(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경우, 책(31.3%)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교육(27.5%), 한국

인 친구(25.0%), 부모님이 가르쳐 다(2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설 

학원(7.5%), 비디오 는 오디오 교재(3.8%)는 매우 미미하게 조사되었다. 이것

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경제 인 여건으로 인해, 공부를 한 투자를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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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7> 외국인 아동이 공부할 때 도움 받는 상(복수 응답)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0) (37) (4) (22) (17)

책 31.3 35.1 50.0 27.3 23.5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교육 27.5 37.8 .0 22.7 17.6

한국인 친구 25.0 27.0 50.0 27.3 11.8

부모님이 가르쳐 다 22.5 27.0 .0 27.3 11.8

TV 로그램 11.3 8.1 25.0 9.1 17.6

사설 학원 7.5 5.4 .0 9.1 11.8

비디오 는 오디오 교재 3.8 5.4 .0 .0 5.9

기타 1.3 2.7 .0 .0 .0

 공부하지 않는다 7.5 5.4 .0 9.1 11.8

<표 6-8> 아동이 숙제 할 때 도움 받는 사람

(단 :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체
등

학교
등

학교
체

등
학교

등
학교

(67) (42) (25) (619) (376) (243)

부모님 37.3 35.7 40.0 39.4 56.4 13.2

친구 19.4 14.3 28.0 25.0 10.6 47.3

형제․자매 10.4 11.9 8.0 17.8 17.8 17.7

학교 선생님 9.0 9.5 8.0 1.8 1.9 1.6

학원 는 과외 선생님 6.0 9.5 .0 5.5 5.3 5.8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5 4.8 4.0 - - -

기타 4.5 7.1 .0 4.0 2.1 7.0

없다 9.0 7.1 12.0 6.5 5.9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인 청소년 질문지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이라는 선택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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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은 숙제를 하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구인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외국인 청소년과 한국인 청소년 모두 부모님(37.3%, 39.4%), 친구(19.4%, 

25.0%), 형제․자매(10.4%, 17.8%)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 청소년 등학교(37.3%), 등학교(40.0%) 그리고 한국인 청소년 

등학교(56.4%) 모두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을 하

다. 그러나 한국인 청소년 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친구

(47.3%)로 나타났다. 

한국어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의 학습을 

해 교사들이 자원해서 보충학습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늦게 귀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

다.

는 아이들이 빨리 수업에 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한 시간씩 한  읽기 쓰기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꽤 열심

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걸 아

이들 엄마가 싫어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걱정이에요. 한

을 빨리 떼야 할 텐데(경기지역 등학교 교사).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일반 학 에서 같이 교육할 때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학업을 따라오기 힘들

뿐더러, 학교에 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을 강조한다. 학교에 응하지 

못하고 이탈한 학생들의 부분은 학업을 따라오지 못해 교실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건들을 통해 학교

를 떠나게 된다는 을 지 했다. 교사들은 등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한 두 명의 학생을 해 보충반을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 단 별로 외

국인노동자 아동을 한 방과 후 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 응에 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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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우 계

많은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 한국 학교에 

가게 되면 학년을 낮추어 들어간다. 실제 나이보다 2～3 학년 낮추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 실질  연령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우 

계에 향을 주기도 한다. 2～3살 어린 같은 반 한국 학생들에게 반말을 듣

거나, 어린 학생들에 비해 성 이 낮게 나와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담임 교사 에는 나이를 낮추어 학년을 정한 외국인노

동자 아동들을 학  친구들에게 ‘형’으로 부르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남학

생들의 경우 나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응을 도와주기 한 배려 다. 실제 

자신 보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학교에 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

다. 

<표 6-9>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그 어려움의 정

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체 으로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쉽다’ 36.4%, ‘ 체로 쉬운 편이다’ 

33.0%). 그러나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1.6%, 9.1%로 나타났다. 등학교 미취학 아동일 경우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

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것은 아래 표에서 제시되듯이 미

취학 외국인 아동인 경우 다른 친구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혼자서 놀아야 하

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

일수록 외국인 아동의 신체 , 문화 , 언어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

다. 

처음 한국 와서 5개월 정도 집에만 있다가 등학교 6학년에 들어갔어

요. (같은 반 친구들이) 다들 동생이라 무 어리고, 재미가 없었어. 별

로 안 친했어. 같이 다니던 몽골 친구랑 수업에 빠져서 선생님이 화

했는데, 친구가 욕했어요. 선생님이랑 싸우고 친구가 학교 나와서, 혼자 

다니기 싫어서 같이 나왔어요(사례 #30, 몽골, 남, 17세, 2001년(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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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일년 에 몽골학교에서 한국말 배우다가, 등학교 5학년으로 들어가

서 6학년으로 나왔어요. 같은 학교에 몽골 친구는 없었어요. (한국친구

는 있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친구들이요? 3살 어린 어린애들이랑 

어떻게 친구해요? 친구들 없었어요. 따(왕따) 어요.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어요. 애들이 무 어려서 놀리지도 못했어요

(사례 #16).

<표 6-9>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8) (37) (4) (25) (22)

매우 쉽다 36.4 37.8 .0 40.0 36.4

체로 쉬운 편이다 33.0 43.2 25.0 32.0 18.2

체로 어려운 
편이다

21.6 18.9 .0 16.0 36.4

매우 어렵다 9.1 .0 75.0 12.0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0>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복수응답)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71) (29) (4) (21) (17)

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달하지 못한다
39.4 34.5 25.0 28.6 64.7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24.1 25.0 19.0 17.6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 24.1 25.0 9.5 .0

경제 인 여건으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8.5 10.3 .0 4.8 11.8

한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  멀리한다 8.5 3.4 .0 19.0 5.9

기타 22.5 31.0 25.0 23.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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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로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표 6-10). 

그 다음으로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의 순으

로 나타났다. 등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데 있어서 

의 어려움은 자신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 다음으로 한국인 청소년이 자신을 멀

리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응답했다. 

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학 생활에 극 으로 나서지 않는다. 상

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회장 부회장은 학기마다 새로 뽑구요. 반장 부반장은 한 

달에 한번 씩 뽑아요. 그런데 는 회장 부회장에 나가기 싫어요. 만약

에 친구들이 나를 안 뽑아주면 어떡해요. 창피하잖아요. 싫어요. 는 

안 나갈 거 요(사례 #18, 방 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은 학 임원을 맡아 본 이 없는 경우(64.8%)가 부분인 

반면, 한국인 청소년들은 좀더 많은 학생들이 학 임원을 맡아 본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인 청소년들은 반장과 부반장을 맡아 본 학생의 비율이 31.4%와 

3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청소년들의 경우 반장과 부반장을 맡아본 

학생의 비율은 5.6%, 1.9%로 한국인 청소년과는 매우 조 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격에 따라 학 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도 있

다. 등학교부터 한국에서 다녀 언어에 문제가 없고 성 도 뛰어난 학생들은 

등학교 고학년이나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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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학교에서 학 임원을 맡은 경험(복수 응답)

(단 :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체 등학교 등학교 체 등학교 등학교

(54) (38) (16) (617) (376) (241)

없다 64.8 73.7 43.8 43.3 33.5 58.5

부서 부장 7.4 2.6 18.8 22.5 22.3 22.8

분단장 5.6 5.3 6.3 14.9 20.5 6.2

반장 5.6 5.3 6.3 31.4 43.6 12.4

부반장 1.9 .0 6.3 30.1 37.0 19.5

기타 18.5 18.4 18.8 8.4 7.7 9.5

그러나 많은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들은 빈곤한 가정형편 때문에 친구를 사

귀는데 소극 인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이 단칸

방이나 지하실 방에서 최소한의 살림으로 5～6명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동들은 자신들의 집을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만난 아이들도 연구자

들에게 극 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다가 집에 가보자는 말에는 부분 

부정 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일기장을 읽었던 한 몽골인 어머니는 자

녀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다며 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우리 집에는 …… 돈벌러 왔으니까 방 하나 짜리인데, 지하방이요. 그

런데 몽골에서는 우리 아 트에 살았는데, 여기서 우리 아 트 살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일기 쓰는 것도 이 게 썼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집이 좀…… 다른 친구네 집

에 가면, 아 트에 살고, 부자고, 아빠도 직장에 다니고, 차 운 도 하

고……(사례 #1).

한국인 친구와의 교우 계는 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로 집 된다. 

우리 집 동네에 친구들, 한국 사람 10명 정도 같이 놀아요. 여자애들이

랑, 어린 남자애들이랑, 어린이 공원 쪽에 사는데요. 거기에 동네 몽

골 사람들 많거든요. 동네 몽골 친구들이랑도 놀아요. 한국 남자애가 1

명 놀렸는데, 지 은 안 놀려요. 애들이 처음에 제가 몽골밥 먹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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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보면서 ‘ 네 밥이 이상해’ 이러면서, 놀린 건 아니고, 이상하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 네 밥도 이상해’ 이러고 말았어요(사례 # 

14).

한국에 와서 유치원 다니고 한국 학교에 2년간 다녔어요. 같은 학교에 

몽골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걔네는 남자애들이라서 별로 안 친했어요. 

여기(몽골학교)에 안 오면 동네친구들, 몽골 친구들이랑 놀고, 집안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한국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가끔 동네에

서 마주쳐서 만난  있어요. 한국 친구 에 제일 친한 친구네 집에는 

놀러가고 같이 놀아요(사례 #15, 10세, 몽골 여자아이, 3년  입국).

<표 6-12>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인 인 일로 의논할 수 있는 친구

들을 나라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체 으로 모국인 친구 수는 평균 5.52명, 

한국인 친구 수는 평균 4.01명, 제3국인 친구 수는 평균 1.24명으로 나타났다. 

취학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국인 친구수와 한국인 친구수의 평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취학 청소년들의 모국인 친구수와 한국인 친구수의 

평균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취학 청소년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상으로 보인다.

<표 6-12> 외국인 아동의 한국내 평균 친구 수

(단 : N, 명)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77) (30) (4) (24) (19)

모국인 친구 5.52 5.47 7.00 5.58 5.21

한국인 친구 4.01 4.27 2.60 5.10 2.29

제3국인 친구 1.24 .74 2.75 2.05 .25

청소년기에 어든 아동들 에는 한국인 여학생과 교제하는 경우도 있었

다. 연구자와 면  에 한국 여자 친구에게서 화를 받고 화를 보러 간 

청소년도 있었다. 여자 친구를 만난 지 백일이 된 이 청소년(사례 #9)은 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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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으로 화를 같이 보러 갔다. 한국 학교에 들어갔다가 응하지 못하고 

나온 한 몽골 청소년은 자신의 장래 계획을 얘기하면서 몽골에 돌아가 학교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서, 계속 한국에 왔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계획을 

말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문제가 좀 있다’라며 웃었는데, 한국인 여자친구 

때문인 듯 했다.

몽골 학생 에 몽골학교에 다니면서 한국학교로의 학을 비하는 학생들

은 때로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다니기도 한다. 

3년 에 한국에 왔어요. 몽골학교를 1년 반 정도 다녔고요. 이번 주에 

서류가 다 끝나면 한국학교 3으로 들어가려구요. 엄마, 아빠가 한국

학교 다니길 원해서 1년 에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이번에 법이 바 었잖아요. 그 뒤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1년 에 한국애들이랑 놀았어요. 이제는 안 놀아

요. 나쁜 애들이었어요. 학교 안 다니고…… 놀이터에 앉아있는데, 여자

애들이 와서 담배 달라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몽골 친구들 10명 정도

랑 한국 애들이랑 같이, 노래방도 가고 놀았어요. 그런데 집이 멀어서 

많이는 못 만났어요. 놀 때는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내라고 해서, 만날 

우리가 돈 냈어요. 3개월 동안 같이 놀다가 이제 안 놀아요. 한국애들 

이랑은 친해지고 싶어도 못 친해요(사례 #32, 몽골, 남, 18세, 2000년 15

세 때 입국, 학교 3학년으로 편입 비).

몇몇 아동들은 한국 친구들이 자신들이 돈을 쓰면 같이 놀아주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땅한 친구가 없는 아동들, 특히 청

소년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한국친구들을 해 돈을 쓰는 경우도 있

었다.

한국 친구들은요, 돈 있으면 놀아주고,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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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와의 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들  상

당수는 이들에 해 특별한 심을 쏟고 있다. 실제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해 자발 으로 배려하고 있음은 

학생들과의 면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도 하고, 식을 먹을 때 음식 문화의 차이로 외국인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배려해 주기도 한다.    

선생님이 공부시간에 말이 틀리면 가르쳐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했

는데 지 은 학교친구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랑 듣는 거 쓰는 거 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답할 

때 어쩔 때 까먹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처음 왔을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무작정 외웠어요. 동네 아 마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처

음에는 안녕 하세요 밖에 몰랐어요. 처음 왔을 때 교감선생님한테도 안

녕 하세요 밖에 못했어요. 그러다 4개월만에 다 배웠어요. 그때 1학년 

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었는데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그 

선생님은 비물 같은 것도 다 비해 주시고 해서 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교장선생님은 좋아요. 조회 끝나고 교실에 들어 갈 때 교장선생

님이 ‘공부 잘해라’하고 말 하셨어요. 3학년 선생님은 제가 ‘원인과 결

과’ 잘 몰라서 공부 끝난 다음에 친구 몇 명이랑 남아서 원인과 결과에 

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무 고마웠어요. 선생님 좋아요(사례 #18, 

방 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6학년까지는 선생님이 제가 외국인이라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학

교 들어와서는 선생님이 제가 외국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안하

고 그러면 같이 맞고 같이 해요. 특별한 우보다는 모르고 같

이 하는 게 좋아요. 알고 잘해주면 애들이 재만 잘해 다고 그럴 거 아

니에요. 선생님들 몇 명만 알아요. 다른 선생님은 몰라요. 어쩌면 선생

님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1세 

입국)

3학년 때 선생님이 식 먹을 때 남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지

은 잘 먹는데 처음에는 식에서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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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같은 건 남겨요. 3학년 때 조  먹고 남기면, 배고 다고 선생님

께서 뭐 사주셨어요(사례 #11).

우리 학교는 다 식으로 심을 먹잖아요. 제가 미리 못 먹는 음식 있

다고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음식 나오는 날에는 

식날 미리 한테 말 을 해주세요 이거 돼지고기라고. 먹지 말라고. 

만약에 짜장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돼지고기 햄 들어있으니

까 선생님이 소고기 짜장 제 걸로 따로 시켜주기도 하구요. 그래서 별

로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사례 #18).

몽골인 학생의 경우 한국 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로 진학한 경우 

한국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교사가 자신을 특별하게 바

라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한국생활에 응을 잘 하

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 을 때, 교육청이나 정부

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들

의 자발  사를 통해 학생을 지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등학교

에서는 특수학 을 맡은 교사가 한국어를 못해 개인지도가 필요한 외국인노동

자 자녀를 자신이 맡아서 교육을 하고 있었다. 특수학 에 편성된 학생 수가 

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개별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경제 형편도 고려해서 학교에 내야 할 소

풍비용이나 학교 운 지원비 등의 경제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소풍 갈 때, 10만원이 드는데, 비싸다고 못 간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공짜로 가게 해 줬어요(사례 #15).

선생님이 따로 한국말은 안 가르쳐 줬어도 다른 건 도와줬어요. 식 

돈 내주고, 공부, 문제집 도와주고(사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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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교사에 한 만족도
(단 : N, 수)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체 등학교 등학교 체 등학교 등학교

(60) (39) (21) (610) (369) (241)

학교 선생님에 한 

만족도 평균
88.6 88.5 88.9 71.7 79.6 59.5

주: 선생님에 한 만족도의 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만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하 다.

<표 6-14> 교사에 한 불만의 내용(복수 응답)

(단 : N, 수)

체 등학교 등학교

(40) (26) (14)

부당하게 차별 우를 한다 15.0 7.7 28.6

공부만 강요한다 10.0 11.5 7.1

자주 때린다 5.0 3.8 7.1

친구들 앞에서 모욕 인 말을 
자주 한다

2.5 3.8 .0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2.5 3.8 .0

기타 65.0 69.2 57.1

학교 선생님에 하여 외국인 청소년의 88.6%, 한국인 청소년의 71.7%가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한 불

만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당하게 차별 우를 한다’ 15.0%, ‘공부

만 강요한다’ 10.0%, ‘자주 때린다’ 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등학교의 

경우, ‘공부만 강요한다’가 11.5%, 등학교의 경우 ‘부당하게 차별 우를 한다’

가 2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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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교사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54) (36) (18)

있다 14.8 11.1 22.2

없다 70.4 75.0 61.1

모르겠다 14.8 13.9 16.7

계 100.0 100.0 100.0

<표 6-16> 교사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이유(복수응답)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8) (4) (4)

심한 체벌 50.0 50.0 50.0

부당한 차별 우 12.5 .0 25.0

기타 37.5 50.0 25.0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거의 

없는 것(70.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이 있다는 응답도 

14.8%로 약간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를 물어본 결과가 <표 6-16>이다. 심한 체벌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한 차별 우라는 응답이 12.5%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는 

37.5%로 나타났다. 등학교와 등학교 모두 심한 체벌(50.0%, 50.0%)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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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교사가 한국인 학생들과 달리 한 경험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54) (38) (16)

있다 16.7 7.9 37.5

없다 83.3 92.1 62.5

계 100.0 100.0 100.0

<표 6-18> 교사가 외국인 아동을 차별한 이유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8) (3) (5)

외국인이라서 75.0 100.0 60.0

공부를 잘 못해서 12.5 .0 20.0

기타 12.5 .0 20.0

계 100.0 100.0 100.0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한 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등학교의 경우에 ‘있다’는 응답이 

37.5%로 등학교의 경우(7.9%)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한 이유에 해서는 ‘외국인이라서’라는 응

답이 7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공부를 잘 못해서’라는 응답이 12.5%

로 조사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등학교와 등학교 모두에서 ‘외국인이

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부를 잘 못해서’(20.0%)와 ‘기

타’(20.0%)라는 응답은 등학교에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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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이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의 교육을 해 자발 으로 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에게 서운한 도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인 아동들 여럿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동들을 면  

할 때, 에 있던 한 몽골 아동이 “ 기 빈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하는 선생

님의 말투를 비꼬면서 흉내내자, 모든 아이들이 웃는 일이 있었다. 학교에 처

음 간 날 선생님의 태도를 흉내 낸 것이다.

선생님은 말로만 도와 다고 그래요. 식이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밥이랑 김치, 고기만 먹어요. 지난 번에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한

번 먹었다가 토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냅둬요(사례 #12).

(한국아이들이 놀리거나 시비를 걸어)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은 몇 

번 혼내다가, 보고 알아서 하래요(사례 #12).

실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의 면 에서 지 된 애로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한 지원이 없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개별지도를 할 수 없고, 이들이 수업 진도를 따라 오지 못해 

학교에 응을 잘 못한다. 둘째, 학부모와의 화가 불가능하다. 학부모와 상

의할 일이 있어도, 물리 으로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올 수 없다. 어떤 학부모

들은 자녀들의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셋째, 등학생의 경우 

비물을 거의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축될 뿐만 아니

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이 많다. 넷째, 학교에 들어온 후에는 학교측

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장기 무단결석을 하기도 한다. 행정 으로 이런 학생들

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많은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데, 무단

결석의 경우 집안 일을 하거나 동생을 돌 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못 오는 경

우도 있다. 부모가 일  출근하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등교를 해야 하는 

등학생들은 등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사들은 우선 으로 외

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과 정상 인 학교 응을 해서는 학부모와의 긴

한 조가 요한 데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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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로 제기했다.

부분의 교사들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응과 학업을 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

도 있었다. 학부모와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단결석을 하

거나 학교에 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실제 학교에 응하지 못한 몇몇 학

생들은 교사들이 말로만 도와 다고 한다거나 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겪는 놀림과 따돌림에 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3. 놀림과 따돌림

외국인 아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나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놀림의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인과 인종  특성이 다른 외국인노동자 아동들

은 많은 경우 신체  차이 특히 피부색과 련해서 놀림을 받았다. 검은 피부

를 가진 동남아 출신 아동은 피부색 때문에 ‘깜둥이’나 ‘아 리카’라고 놀림 받

거나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놀림 받은 경험이 많다. 

학교에서 외국인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지에 해 조사한 결과, 10

명  3명의 비율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표 6-20>에서 나타났

다.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유에 해서는 ‘외국인이라서’(46.7%), ‘특별한 이유 

없이’(40.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33.3%) 등의 순이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등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서’라는 응답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등학교에서는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가 33.3%로 가장 높게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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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60) (38) (22)

피해를 당한 이 있다 30.0 28.9 31.8

그런  없다 70.0 71.1 68.2

계 100.0 100.0 100.0

<표 6-20>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30) (18) (12)

외국인이라서 46.7 61.1 25.0

특별한 이유 없이 40.0 50.0 25.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33.3 33.3 33.3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6.7 5.6 8.3

건방지다고 3.3 .0 8.3

잘하는 것이 없어서 3.3 .0 8.3

기타 3.3 5.6 .0

<표 6-21>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당한 피해
(단 : 수)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체
등

학교

등

학교
체

등

학교

등

학교

(59) (33) (19) (605) (365) (240)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23.1 19.7 28.6 17.0 22.4 8.9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하 다
15.0 15.2 14.7 15.1 16.6 13.0

학교에서 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14.4 13.6 15.8 25.9 25.1 27.1

주: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수는 “  없었다”에 0 , “1～2번”에 50 , “3번 이상”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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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에 겪은 일들에 하여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

다짐을 했다’는 질문에 해서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에 23.1 으로 세 질문 문

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

갔다’에는 한국인 청소년 25.9 으로 세 문항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

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14.4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하 다’는 질문에는 외국인 청소년 15.0 , 한국인 청소년 15.1 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왔을 때 5, 6학년 오빠들이 많이 놀렸어요. 아 리카 사람이라고. 

그때는 무 속상해서 학교 가기도 싫고 만날 울고 그랬어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 도 그 지만 여자친구들은 놀리는 일이 없어요. 보고 놀

리고 하는 애들은 다 남자애들이에요.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5학

년,6학년 오빠들이 한테 막 욕하고 실내화 주머니로 때리고 그랬어

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르고 그랬어요. 번에요 6학년, 학생 오빠

들이 놀렸어요. 아 리카 깜둥이라구요. 그런데 우리 반 회장이요 선생

님한테 말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오빠들 학교에서 불러서 혼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도 안 그랬어요. 친구들은요 방 라데시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이 아 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에 있는 거 

다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학교 친구 생일인데요 잌 사왔잖아요. 같이 

나눠 먹으라구요. 그런데 친구가 이 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잌 있

냐구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냐구요. 그래서 말했어요. 다 있다구요. 그 

친구랑 싸우지는 않았어요(사례 # 18).

피부색을 상징으로 하는 인종 차별과 경제력에 근거한 민족 는 국가 차별

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같은 학 에서 공부

한 미국인 백인 학생에 한 한국 학생들의 상이한 우는 외국인노동자 아동

들에게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실을 경험  한다.

(혹시 같은 학교에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네. 있

어요. 그 친구는 미국사람이에요. 걔는 미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

는데 얼굴이 하얗잖아요. 미국사람이니까. 애들이 걔는 많이 안 놀렸어

요. 걔는 미국말도 잘하니까 별로 놀림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걔는 

근데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아니구 몇 달 다니다 미국 갔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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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몇 달 있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같은 외국인인데 걔는 

보다는 놀림을 덜 받는 것 같아요(사례 #18, 방 라데시, 11세, 여, 8

세에 입국).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몽골 출신 아동은 주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

거나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놀림을 받는다. 한 한국에 돈 벌러 온 불법노

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죄책감 없이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희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에 차 있어? 그

래서 다 있어. 다 있어. 하면서 신경질 냈는데요, 지 은 이 게 말해

요. 그런 거 없는 나라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는 나라 봤어?(사례 #18, 

방 라데시, 11살, 여, 8세 입국).

거지라고 놀려요. 짝 남자애가 보고 거지라고 놀려서 울었어요. 남자

애들이 자주 놀렸어요(사례 #15, 몽골, 10세, 여, 7세 입국).

친구들이 ‘  몽골에서 왔지? 한국에 왜 왔냐? 희 나라로 돌아가! 그

랬어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피부색이나 경제  어려움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외국인

이기 때문에 억울한 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받기도 한다.

2학년 때요, 여자 친구가요, 제가 연필 세트를 샀었는데요. 그 다른 친

구가 한 명 봤어요. 제 연필 세트를 훔쳐 가는 걸,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왜 훔쳐갔냐고. 그 친구가 거짓말했어요. 한 훔쳐갔다고. 

무 억울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야 막 싸우고 

좋을 거 없으니까. 그래도 는 좀 억울했어요. 제가 얼굴이 까맣고 그

래서 우습게 본 것 같지는 않았지만 좀 서러웠어요(사례 #18).

○○ 등학교 5학년에 다녀요. (몽골학교를 3년 다니다가 한국 학교에 

온지) 2달 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동생들이라서(실제 14세 여자아

이임) 별로 안 친해요. 얘기도 안 하구요. 무시해요. 귀걸이 끼면 달라

고 하고, 안 다고 하면 여러 명이서 박해요. 선생님은 동생들이니

까 니가 줘라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만나면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없다고 하면 “맞고 싶냐” 이래요. 내가 맨날 참으면서 웃으면서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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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무시해요. 집에 가는 길에 만나거든요. 그럼 여자애들이 돈 달래요. 

남자애들은 청소하는데 빗자루로 머리 때리고, “몽골 새끼 거지, 우리 

나라에서 돈 벌지 말고 니네 몽골로 가” 이래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은 몇 번 혼내다가, 보고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애들은 손을 줬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 나이도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내가 그냥 지나가

는데, “씨팔년, 씨팔 을 어따 두고 다녀!” 이래요(사례 #12, 14세 몽골 

여학생, 11세 입국).

몽골, 몽골 하면서 막 치고 놀렸어요(사례 #10, 몽골, 11세, 여, 9세 

입국).

서울의 한 등학교에서 계단에서 아이들에게 려 넘어져 앞니가 부러진 

몽골인 학생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학생은 한국 학교에서 나와 몽골

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이 사건이 한국학생들의 집

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사고

는지에 정확하게 밝 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지만, 부

모나 학생 모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학생은 사건 자체를 말

하지 않았고, 부모는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치료비 등)에 해서는 말했

지만, 사고의 원인에 해서는 답하려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 사건이 한

국인 아동들에 의해 집단 따돌림을 받던 아이가 계단에서 떠 린 것으로 이해

하고 있는 듯 했다.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의도

인 외국인 기피나 집단 따돌림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국 학생에 한 한국 

학생들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방하기 해 아이들을 지도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이나 감정 싸움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 했다. 아이들이 개인 인 친소 계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어

떤 경우는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나 교사들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방할 수 있는 한국학생들에 한 올바른 문화교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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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간 이해교육이 실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 내용과 련해서 한국학생들의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다. 몽골 학생의 

경우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원(元)의 고려 침공과 몽항쟁과 같은 

주제를 공부할 때, 한국 학생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  

사회시간에 몽골에 해 선생님이 말했어요. 몽골이랑 한국이랑 싸워서 

몽골이 졌다고 하니까요. 애들이요, 몽골이 졌으니까……. 음……, 그거 

뭐라고 하지? 애들이 무시하고, 네 몽골이 우리 한국보다 더 낮다고 

그래요(사례 #12, 14세 몽골 여학생, 2001년 입국).

몸집이 큰 남학생들은 때로 방과후에 놀이터나 골목에서 주변의 불량배들에

게 시달림을 당하기도 한다. 몇몇 경우는 돈을 빼앗기기도 한다. 특히 나이에 

비해 몸집이 크고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몽골인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많

이 한다.

 한국에서 나쁜 거는 괴롭히는 거 요. 우리 집 에 사는 형들이 이리

와 보라고 해서 갔는데, 돈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때렸어요. 발로 

막 차구요. (한국)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괴롭 서 선생님에게 말했어

요. 선생님이  괴롭힌 한국애들 반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학교 

뒀어요(사례 #7).

한국 학교에 다니다가 싸우고 나왔어요. (한국) 여학생과 얘기하고 있

었는데 남자애들이 와서 왜 여자 꼬시냐고 시비 걸었어요. 그래서 싸웠

어요. 한국학교에 한달 다니다가 뒀어요(사례 #9).

집 근처 동네에서 한국애들하고 맨날 싸웠어요. 한국애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가!”그래요. 외국인이라서 가라는 가 요. …… 지하철에서 

몽골말 하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고, 몽골서 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하냐? 몽골로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사례 #5).

방과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모국인 친구들과 돌

아다니다 지역의 불량 청소년들과 시비가 붙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

이 있다. 부분 한국 학생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 에서 지내는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역시 동일 시간 에 지역을 돌아다니는 불량 청소년들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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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요, 롯데리아에 있는데, 모르는 애들이 그랬어요. …… 화장실

에서 …… 랑요, 친구랑 손 씻는데 그 애들이랑 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랑 친구가 몽골말로 얘기하는 거 보구요. “외국인이야!” 이러면

서, 왜 화장실 보냐(구경하냐)고 막 놀렸어요. 그리구요, 학생 언니들

이, 3번이나 돈 달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막 뒤지려고 했어요. 없다고 하구선, 가니까 뒤

에서 막 욕했어요(사례 #14).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한 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를 당한 이 있는 피

해 아동은 체의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해를 상담한 사람은 구

느냐는 질문에 하여, 가족․친척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이 한국인 친구(27.6%), 성직자, 교사, 모국인 친구(각각 13.8%)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취학과 등학교 취학의 경우 모두 가족․친척

이라는 응답이 각각 44.4%,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2>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경험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32) (19) (13)

있다 93.8 94.7 92.3

없다 6.3 5.3 7.7

계 100.0 100.0 100.0

상담자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구 느냐는 질문에 가족․

친척이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국인 친구 11.5%, 한국인 

친구와 교사 각각 7.7%,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과 성직자가 각 3.8%의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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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피해를 상담한 사람(복수 응답)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29) (18) (11)

가족․친척 48.3 44.4 54.5

한국인 친구 27.6 38.9 9.1

성직자 13.8 16.7 9.1

교사 13.8 16.7 9.1

모국인 친구 13.8 11.1 18.2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10.3 16.7 .0

제3국인 친구 10.3 11.1 9.1

기타 17.2 16.7 18.2

<표 6-24> 가장 도움이 된 상담자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26) (16) (10)

가족․친척 53.8 56.3 50.0

모국인 친구 11.5 12.5 10.0

한국인 친구 7.7 6.3 10.0

교사 7.7 6.3 10.0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3.8 6.3 .0

성직자 3.8 6.3 .0

기타 11.5 6.3 20.0

계 100.0 100.0 100.0

<표 6-25>는 상담의 도움 정도에 하여 물어 본 것이다. 48.0%가 ‘약간 도

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28.0%로 나

타났다. 등학교 취학의 경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87.5%로 등학교 

취학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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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상담의 도움 정도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25) (16) (9)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0 6.3 2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12.0 6.3 22.2

약간 도움이 되었다 48.0 50.0 44.4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28.0 37.5 11.1

계 100.0 100.0 100.0

<표 6-26>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24) (18) (6)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29.2 27.8 33.3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2 38.9 .0

단한 일이 아니어서 8.3 5.6 16.7

보복 당할 것 같아서 4.2 5.6 .0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4.2 5.6 .0

야단 맞을 것 같아서 4.2 .0 16.7

기타 20.8 16.7 33.3

계 100.0 100.0 100.0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하여 질문한 결과가 <표 6-26>이다. 그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각

각 29.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 단한 일이 아니어서’로 8.3%로 

나타났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등학교 

취학의 경우에는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등학교 취학의 경우 응답

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학교 취학의 경우에는 ‘이야기해도 소

용없어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다. 등학교 취학과 

등학교 취학의 경우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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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놀림을 받을 경우 교사들에게 도

움을 요청한다. 집에 와서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학교에서 벌어

지는 일들을 부모가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부모의 마음만 아 게 할 것을 알

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한테 그런 문제는 제일 먼  얘기해요. 엄마한테도 처음에는 얘

기했었는데요. 엄마는 딸이 학교에서 그 게 당하고 그러면 마음 아

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다가는 별로 애들이 놀린 얘기는 안 

해요(사례 #18).

학교에서 아이들간에 벌어지는 놀림과 따돌림은 실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학교와 교사들의 극 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구화라는 시  

변화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 민족간의 이해가 자라나는 세 의 교육에서 

요한 목표와 가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한

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교실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해야 할 새로운 사

회의 조이기 때문에 교육 장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여러 민족과 공존

하고 상생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무나 요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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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근로청소년의 생활

1.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취업하는 문제는 아동노동을 지하는 국제아동인권

약과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  배경을 모두 이해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

다. 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취업을 

해 입국한 경우와 부모와 재결합한 후, 학업을 계속하려 했는데, 학교에 응

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녀들이 차선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첫째, 취업을 해 입국하는 경우는 방 라데시 청소년들이 부분이다. 방

라데시에서는 5살에 등학교에 입학해서 5년을 공부한 후, ‘고등학교'(high 

school)라 부르는 고등 교육을 5년간 받는다. 따라서 방 라데시에서 15세가 

되면 학(일반 학이나 문 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일을 하기 시작한다. 

부모가 한국에 노동이주를 한 경우, 15세가 된 자녀들을 노동이주 시키는 경

우는 방 라데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재결합하기 해 한국으로 추가 입국시킨 경우, 한국 학교에 

진학하기 해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나 학교에 들어갔다가 응하지 못하고 

간에 포기했을 때 청소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자리를 찾기도 한다. 몽

골인 남학생은 학교에 응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자 일을 시작했는데, “엄마 

혼자 일하는 게 미안해서 도와드리려고” 일을 시작했다. 부분 15세 이상의 

몽골 청소년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어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몽골인 학교에서 몽골어를 가르치는 한 면 상자는 15살이 넘는 몽

골 아동  약 120명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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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실태

근로 청소년들은 정식 취업과 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직장을 구했

을 때는 정식으로 취업해서 일하지만 직장을 쉬게 되면 친구들 소개로 여러 

가지 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직장을 구할 때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구할 

수 없을 듯해서 체격이 큰 청소년은 나이를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자는 고용주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실질 으로 

로커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상당수는 로커가 여권을 갖

고 귀국하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표 7-1> 재 직업과 구직 희망 여부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58) (22) (2) (16) (18)

업 직업이 있다 13.8 4.5 .0 .0 38.9

트타임 직업이 있다 6.9 9.1 .0 .0 11.1

없다, 업 직업을 구하고 있다 17.2 .0 100.0 25.0 22.2

없다, 트타임 직업을 구하고 있다 5.2 9.1 .0 6.3 .0

없다, 취직할 생각이 없다 56.9 77.3 .0 68.8 2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1>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재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질문의 

응답결과이다. 체 으로 재 직업 없으며 취업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재 직업은 없지만 업직업을 구한다 17.2%, 업 

직업이 있다 13.8%, 트타임 직업이 있다 6.9%, 없다, 트타임 직업을 구하

고 있다가 5.2%로 나타났다. 취학 청소년의 경우는 부분 재도 직업이 없

으며, 취직할 생각이 없다(77.3%, 68.8%)고 응답했으나, 취학 인 등학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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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경우 25.0%는 재 직업이 없지만, 업직업을 구하고 있다고 응답했

으며, 취학한 등학생의 경우에도 업이나 트타임의 직업이 있거나 구하

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미취학인 경우에는 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이 있

거나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재하고 있는 일에 한 종류를 질문한 

것이다. 이 질문에 응답으로 학생이라는 응답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공장노동자(20.7%), 실업자(6.9%), 그냥 논다(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등학교 취학과 등학교 취학에서는 학생이라는 응답이 

각각 50.0%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학교 미취학의 경우에는 공

장 노동자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다. 

<표 7-2> 재 하는 일

(단 : N,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58) (20) (3) (17) (18)

학생 27.6 50.0 .0 35.3 .0

공장노동자 20.7 5.0 .0 11.8 50.0

실업자 6.9 5.0 33.3 5.9 5.6

그냥 논다(구직 노력 없음) 5.2 10.0 .0 5.9 .0

식당 주방, 청소, 서빙 3.4 .0 .0 11.8 .0

건설노동자 3.4 .0 .0 .0 11.1

간병인 1.7 .0 .0 5.9 .0

농림축산업노동자 1.7 .0 33.3 .0 .0

기타 29.3 30.0 33.3 23.5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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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종과 노동조건

가. 업 취업자

노동을 해 입국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정착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구한다. 직장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 외국인노동자처럼 동료들을 통해 소개받

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청소

년들은 처음에는 임 이 성인에 비해 은 경우도 많다. 연구자가 만난 청소

년 노동자들은 주야간 교  근무시 야간작업을 하는 것이 특히 힘들다고 했

다. 일을 마치고 낮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부분 낮에 숙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는 방 라데시에서 ‘ 고등’ 학교를 마친 후 로커를 통해 15세

에 한국에 입국했다. 안산지역의 라스틱 사출( 出, injection) 공장에 

취업해서 3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소년은 키도 작고 

어려 보 지만, 한국인 고용주는 특별히 나이를 묻거나 부모의 동의서

를 요구하지 않았다. 방 라데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에 당

연히 18세 이상으로 생각했고, 아버지의 친구인 방 라데시인의 소개를 

부모의 동의로 받아들 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마련해  단칸방(원룸)

에서 함께 일하는 방 라데시인과 살고 있다. 주야간 근무를 교 로 하

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함께 있는 경우가 없다. 회사에는 한국

인 사장과 부장 2명과 자신을 포함한 방 라데시 노동자 2명만 있다. 

일은 12시간씩 주간과 야간을 교 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한 달에 80만원을 받다가 지 은 120만원을 받고 있다. 월 에

서 90만원을 아버지에게 주고, 나머지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버

지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아버지를 방문해서 

함께 지낸다. 야간근무가 무 힘들어서 코피를 흘리곤 했다. 아침 8시

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오 에 잠을 잘 못 자서 늘 피곤하다(사례 

#26).

친구들이랑 놀다가(1년 동안) 8개월 에 1달 동안 일했어요. 미싱공장

에서 시다(보조자, helper)로 일했어요. 친구들이 소개해 줬는데, 매일 

매일 아침 9시부터 녁 7시까지 일하고 80만원 받았어요(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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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응을 못한 청소년들은 부모도 취업하기를 원하

고 청소년들도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다. 

12살에 몽골에서 입국한 ○○은 학교에 입학했다가 한 달만에 아이

들과 싸움하고 학교를 나왔다. 시비 거는 아이를 때렸다가 싸움이 커져

서 학교를 두고 집에서 놀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단지

를 붙이기도 했고,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도 일했다. 지 은 ○○ 속

에서 아침 9시부터 녁 7시까지 일한다. 지퍼 만드는 공장인데 일은 

힘들거나 험하지 않다고 한다. 한 달에 80만원을 받고 있다. 시다

(helper)로 일할 때도 80만원을 받았는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다. 일 시

작할 때 사장님에게 나이가 17살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

(사례 #9).

몽골 청소년들은 체격이 커서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 실제 몽골 청소

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고용주들은 그들의 나이를 물어 볼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 

우리 아들(15세)이 몸이 무 커서 학교에 못 갔어. (무슨 뜻이냐는 연

구자의 질문에) 사실은 여권이 없어서 못 간 건데, 여권이 있었더라도 

몸이 무 커서…… 어떤 학교를 한 번 다니려고 했는데, 애들이 “몇 

살이냐?”고 놀라고 해서, 그래서 일 하러 갈 때도 19살이라고 이야기하

게 시켰어. ( 에 있던 다른 몽골 여성이 화에 끼어 들면서) 나도 아

기가 여기 16살인데 키가 크니까 20살이라고 해서 공장에 들여보냈어

요. 그래서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아 씨들이 “  결혼했어? 와이

(wife) 있어?”라고 물어보기도 했 요(사례 #3).

나. 트타임 취업자

트타임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단 돌리기, 스티커 붙이기, 주유소 주유

원과 같은 일들을 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이 받는 임 은 노동시간에 비해 낮다. 한 정규직 외국인노동자들이 주거 

공간과 식비를 보조받는데 비해 이들은 시간이나 작업량에 따라 계약된 임  

외에는 수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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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르는 13살 때 한국에 왔다. 부모님은 1999년에 입국했다. 아는 

나( 로커인 듯)랑 같이 입국했다(사례 #8).

처음에는 몽골학교에 다녔는데 1년 후에 그만 뒀어요. 내가 학교 다니

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온 거니까. 일한 지는 한 일년 어

요. 한달 정도 하다가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돈 많이 주는 데서는 한 

달에 160만원도 받았어요. 지 은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해요. 하루에 

2000장 정도를 붙이는데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2시가 넘어야 끝

나요. 아르바이트라서 하루에 4만원 받아요. 이 교회 다니는 몽골 애 

에 5명이 일하고 있어요. 모두 15살이고 한 명만 16살이에요. 투 

만드는 공장에서는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고 한 80만원 받았어

요. 무 무거운 것을 들어서 허리가 아 서 그만 두었어요(2001년 입

국, 13세 입국, 재 16세).

4. 고충

가. 학습욕구

근로 청소년들은 부분 학습에 한 욕구를 강하게 표 했다. 한국학교에 

응하지 못해 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한 몽골 남자 청소년도 몽골에 가서

라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밤에 매형에게 어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나. 방황과 청소년 문제

15세 이상의 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옷차림이나 행

동에서 성인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쉽게 노

출되고 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하면서 찾아 온 아이 에 17살 된 몽골 여자애가 있

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학교를 몽골학교만 다니고, 당시에는 학교를 다

니지 않은 상태 고, 지 은 한 달 반 에 몽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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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는 학교를 몽골 학교 이외에는 다녀본 이 없었기 때문에 17

살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성인의 복장과, 성인의 외모를 갖추는데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른이 보기에, 센터에 찾

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기에 썩 좋진 않았죠. 그래서 어른들이 몽

골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분명히 아이들인데도 화장을 하고 오

고, 아이들이 성인 같은, 그러니까 애답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게 ‘문

화가 다를 수도 있다,’ 이 게 생각했는데 나 에 알고 보니 그게 뭐, 

문화가 아니라, 어른들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죠. 하

나 충격 인 사실은 19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이 낳는 문제로 상담

하러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희가 이를 보고 ‘청소년 문제’라

고 야겠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늦게 까

지 다 일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나이에 안 다니고, 그런 게 교육

 방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서울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활동가).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활동가들은 어린 자녀보다는 12살 이후의 청소년들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부분 정규직이

든 비정규직이든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한 심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

제 생각에 정말 심각한 것은 어린 아이들 문제는 그 게 심각하지 않

아요. 그보다도 청소년기에 어든 12살 이후 14살에서 17살 내지는 18

살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 아이들

이 자의 내지는 타의에 의해서든 직업 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희도 

그  한 친구가 이번 주부터 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한다고 연락이 왔고, 매번 심시간마다 화가 

오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 

타고 오라고 해서 가 데려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우선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노동 장에 있다는 것이 험하다고 생각해

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하는 것, 그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데 엄

마, 아빠가 설득하기를 “우리 3월에 몽골에 갈 거다,” “가서 공부하면 

된다,” 그랬 요. 근데 그 아이는 벌써 2년을 놀았거든요. 그동안 부모

는 무엇을 했는지, 부모는 교육을 해 애쓰지 않아요. 분명히 ○○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서울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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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장 책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에서 평등권과 자유권의 역은 출신국과 체류자

격에 계없이 철 히 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불법체류 외국

인노동자 아동은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리지 못한 채, 부모의 나라로 

보내지고 있다. 양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의 역  학습권의 보장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외국

인노동자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 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그 원인을 구명하여, 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아동들이 한국인 아동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따돌림당

하는 실을 개 하기 한 책 수립이 요망된다. 그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의 양육권 보장

부모가 모두 외국인노동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는 자국의 사 이나 

사 에 하도록 되어 있다. 출입국 리법에 의하면, 부모는 아이의 출산을 한국 

주재 자국 공 에 신고하여 사의 확인을 받은 후 출생증명서를 할지역 출

입국 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합법  체류를 허가받는 차

를 밟아야 한다.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인 경우 출입국 리법에 따른 합법 인 출생신고를 하

기 힘들다.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통지의무 때문에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이 출

입국 리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

녀도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 이 부과된다. 호 법 

제4장 ‘신고’의 제2  ‘출생’에 따르면, 출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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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 기

간을 넘기더라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칙 이 부과된다. 그러나 자녀를 출

생신고 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보내면 외국인등록 차와 범칙 을 부

과받지 않은 채 출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률  차와 범칙 을 고려하여,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생아 때 본국으로 보내 가족

이나 친척에게 양육을 탁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양육권에 한 침해라

는 에서 시정할 수 있는 책 마련이 시 하다.

한편, 부모  한 사람이 한국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한국 

국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다.

2.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에 걸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록 조치 이후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그 부모의 체류자격 변동에 따라 합법  지 를 부여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지 못한 사람도 지 않다. 본 조사연구 상의 부분

인 불법체류자 아동은 제도 개선 노력(고용허가제 실시)을 통해 어들 것으

로 상된다.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등 한국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는 

교체순환(rotation) 정책을 취하고 있어 가족단  이주가 허용되지 않고, 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단  이주자들이 허가받은 사증 기간이 끝나면 모두 출국

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앞으로 외국인아동에 한 문제는 부분 해소되

거나 극히 소수의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국 ․체류자격에 계없이 ‘아

동권리 약’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2003년 1월 

․ 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는 학교까지의 취학이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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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만 있으면, 체류자격에 계없이 한국 학교 입학이 허

용된다.

정부가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를 개방

했고, 2003년에는 ․ 등교육법시행령 개정까지 했지만, 30만 불법체류 외국

인노동자의 자녀  ‘취학연령  아동’ 1천여 명  205명만 취학하고 있을 뿐

이다(표 1-1 참조). 취학연령  불법체류자 아동  약 80%는 제도 으로 취학

이 가능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1) 법 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

동자 아동의 취학 허가가 났지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를 입학시키

느냐 마느냐는 실제로 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학교측에선 종종 동

남아시아나 아 리카 등 제3세계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 자녀를 

받기를 꺼려한다. 즉, 장에서는 아직도 ․ 등교육법시행령과 행정지침이 

겉돌고 있다. 학교장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행정지침에 의해 학생들의 입학을 결정하고 싶어 한다. 학교장들이 스

스로 책임져야 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행정지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입학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아동의 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03년 9～11월에 합법화되어 취업비자를 받은 가족의 아동 에서 취

학하지 못한 아동이 있는지 검하여 교육제도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극 인 노력이 요망된다.

한편, ․ 등교육법시행령 이후에도 여 히 사각지 는 존재한다. 한국에

서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로 출생한 어린이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자체가 없는 

탓에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큰 문제

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태어나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 책 

마련이 필요하다.

1) 약 2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취학  자녀’들을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일부 외국인노동

자 지원단체에서 운 하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다(한겨  2003․9․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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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

도 아니다. 학교나 사회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한 기본  언어교육 로그

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생활에 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제도 으로 학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 약’에 근거해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후견 교사를 붙여주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요컨 , 체류자격의 유무에 계없이 극 으로 미취학인 아동  학생의 

취학을 구해야 하며, 언어․문화의 차이로 인한 취학차별을 배제하고 수용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모든 아동들이 체류자격․국 의 유무 등을 이유로 해

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

권리 약’에 의하여 실정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자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것임을 철 히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인 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출신국이나 체

류자격에 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한, 재학 인 아동을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퇴거하는 행

는 국제인권규범에 배된다는 을 명심해야 한다. 출입국 리법을 즉자 으

로 용하기보다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형

태로 신 하고도 실효성 있게 용하여야 한다. 컨 , 외국인 아동 는 그 

가족이 강제 출국 상이 된 경우, 그 시 을 학기가 종료한 시기로 유 하는 

등 유연하게 운 하여야 한다(移住労働 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2002 참조).

한편, 발상을 근본 으로 환하여, 국내에서 아동기를 보낸 사람들을 극

으로 교육하여 한민국에 한 이해가 높은 아시아지역 일꾼으로 키운다는 

자세를 가질 비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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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아동 에는 한국 친구들의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도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외국인에 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신국별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수를 조사하여, 같

은 국가 출신 아동들의 만남과 상호 교류 주선,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 학교에 취학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 소득

층 자녀를 한 정식 등학교․ 학교’에 취학하는 것 등 다양한 선택 기회

를 제공한다.2) 아동과 부모의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좋다.

셋째, 한국학교에 취학하게 될 경우,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실제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아동이나 부모가 원할 경우에

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령에 맞게 학년을 배정 받아 일정 기

간 학습을 한 후, 수학능력 여부를 단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

도록 유연하게 운 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교과과정(curriculum)을 개발해야 한다(이삼열 외, 2003). 아동의 출신국에 

한 이해와 상호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연수과정에 다문화 교

2) 소득층 외국인을 한 외국인 학교 개설 시도는 있었으나 이내 좌 되었다. 교육인 자

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은 2003년 7월 25일 소득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해 2004년 3월 서울 학로 국제교육진흥원 건물 안에 ‘지구 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지구 학교는 외국인 교사와 자원 사자 등을 활용해 매일 해당국 교과, 한국

어, 음악, 체육 등을 지도하는 ‘다 언어 학교’인데, 국내 외국인학교는 등록 이 비싸고 일

반 등학교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을 꺼려 소득층 외국인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주

기 한 방안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한겨  2003․7․26). 그러나 국제교육진흥원은 2003

년 10월 연간 5～6억 원에 달하는 산을 조달하기 힘들고, 수요자 악이 힘들다는 이유

로 이를 ‘일요 지구 학교’로 바꿨다고 발표하 다. 매일 문을 여는 ‘정식 등학교’나 ‘인

근 등학교의 병설학 ’ 형태로 번듯하게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일요일 오  10시～오후 

3시에만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요 학습동아리’로 락하 다(한겨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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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인권존 , 세계화(globalization)와 련된 주제들을 극 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심으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교육인 자원부나 각 시도 단  교

육청에서 교재와 교수법 등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재3) 에서 우수 교재를 선

정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교육과정에 인종․민족 차별에 한 내용 포함

∘ 다문화 사회에 한 고민과 연구, 교육 필요

∘ 단일민족에 한 자 심 혹은 우수성을 강조한 교육은 필히 재고해야 함

∘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를 찾아보고, 어려운 생활상을 이해하도록 함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한국 학교에 가서 따돌림당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

는 아니다. 한국인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와 겉모습이 다르고, 생각하고 표

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 분 기의 반 이기 때문이

다. 사회 반에 녹아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 차별의 분 기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근본  치유가 힘든 상황이다(Seol and Han, 2004).

고용허가제가 성공 으로 실시되면, 부모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인 가

족은 차 어들 것이다. 그러나 부모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다른 한 사

람은 한국인인 국제결혼 가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부모  한 사

람이라도 한국인이 있으면 국 취득과 사회보장, 교육 등에는 크게 문제가 없

으나, 다른 외모나 피부색 등에 따른 혼 아동에 한 차별이 두드러질 것으

로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가 감당해야 할 변화의 추세를 고려한 다문화․다인종․다민족과 

련된 교육 방안이 교육행정과 장에서 보다 심층 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개발한 국제이해교육 학교 교재가 출

되었고, 고등학교 교재는 인쇄 이다(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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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조사 결과: 외국인 아동 조사

A. 응답자의 신상정보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남자 52.0 47.6 77.8 48.0 54.5

여자 48.0 52.4 22.2 52.0 4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2.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1987 19.4 .0 .0 24.0 59.1

1988 13.3 4.8 .0 12.0 36.4

1989 10.2 9.5 .0 20.0 4.5

1990 12.2 9.5 22.2 24.0 .0

1991 17.3 28.6 33.3 8.0 .0

1992 12.2 16.7 33.3 8.0 .0

1993 7.1 11.9 11.1 4.0 .0

1994 5.1 11.9 .0 .0 .0

1995 2.0 4.8 .0 .0 .0

1996 1.0 2.4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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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당신의 국 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방 라데시 3.1 2.4 .0 8.0 .0

인도네시아 1.0 .0 .0 .0 4.5

카자흐스탄 2.0 4.8 .0 .0 .0

몽골 87.8 83.3 88.9 92.0 90.9

네팔 1.0 .0 11.1 .0 .0

키스탄 3.1 7.1 .0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1.0 2.4 .0 .0 .0

A4. 당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모국 98.8 100.0 100.0 100.0 94.1

제3국 1.2 .0 .0 .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5. 당신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

의 입국시기를 알려주십시오.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0) (40) (7) (23) (20)

1998 2.2 2.5 .0 .0 5.0

1999 2.2 .0 .0 4.3 5.0

2000 21.1 27.5 14.3 26.1 5.0

2001 27.8 25.0 28.6 34.8 25.0

2002 26.7 30.0 .0 17.4 40.0

2003 20.0 15.0 57.1 17.4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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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6) (42) (9) (25) (20)

서울특별시 51.0 35.7 66.7 56.0 70.0

인천 역시 4.2 2.4 11.1 4.0 5.0

역시 1.0 .0 11.1 .0 .0

울산 역시 1.0 .0 .0 4.0 .0

경기도 38.5 54.8 11.1 36.0 20.0

충청북도 1.0 .0 .0 .0 5.0

경상남도 3.1 7.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 가족 계

B1. 당신은 재 한국에서 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0) (8) (25) (22)

아버지 69.5 75.0 62.5 68.0 63.6

어머니 81.1 87.5 100.0 76.0 68.2

형제 자매 29.5 45.0 25.0 28.0 4.5

할아버지 .0 .0 .0 .0 .0

할머니 1.1 .0 .0 4.0 .0

기타 가족 친척 7.4 5.0 .0 12.0 9.1

아버지의 친구 3.2 7.5 .0 .0 .0

어머니의 친구 3.2 7.5 .0 .0 .0

기타 12.6 5.0 .0 16.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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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당신의 한국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단 : 명)

계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8) (42) (9) (25) (22)

3.23 3.46 3.29 3.00 3.00

B3. 당신의 아버지는 재 어떤 일을 합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4) (41) (8) (25) (20)
비해당 10.6 12.2 25.0 12.0 .0

공장노동자 52.1 56.1 25.0 60.0 45.0
건설노동자 26.6 14.6 37.5 20.0 55.0

기  타 10.6 17.1 12.5 8.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4. 당신 아버지의 국 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한국 3.1 2.4 .0 4.0 4.5

방 라데시 3.1 2.4 .0 8.0 .0
국 조선족 1.0 .0 .0 .0 4.5

인도네시아 1.0 .0 .0 .0 4.5
이란 .0 .0 .0 .0 .0
가나 1.0 2.4 .0 .0 .0
몽골 81.6 78.6 88.9 88.0 77.3
네팔 2.0 .0 11.1 .0 4.5
키스탄 3.1 7.1 .0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3.1 7.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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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당신의 어머니는 재 어떤 일을 합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6) (40) (9) (25) (22)

비해당 6.3 .0 .0 16.0 9.1

공장노동자 66.7 82.5 44.4 52.0 63.6

건설노동자 3.1 .0 11.1 8.0 .0

어부 는 
수산업노동자

1.0 .0 11.1 .0 .0

식당 주방, 청소, 서빙 6.3 5.0 11.1 8.0 4.5

상 주인 2.1 5.0 .0 .0 .0

실업자 5.2 2.5 11.1 8.0 4.5

주부 2.1 .0 .0 4.0 4.5

기타 7.3 5.0 11.1 4.0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6. 당신 어머니의 국 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한국 1.0 2.4 .0 .0 .0

방 라데시 3.1 2.4 .0 8.0 .0

인도네시아 1.0 .0 .0 .0 4.5

카자흐스탄 1.0 2.4 .0 .0 .0

몽골 85.7 81.0 88.9 92.0 86.4

네팔 2.0 .0 11.1 .0 4.5

키스탄 3.1 7.1 .0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1.0 2.4 .0 .0 .0

기타나라 1.0 2.4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41

B7. 당신의 가족이 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39) (6) (22) (21)

공장, 상가, 식당, 여  등 10.2 15.4 16.7 .0 9.5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 11.4 7.7 16.7 22.7 4.8
비닐하우스, 자집, 움막 등 2.3 5.1 .0 .0 .0

지하, 반지하방 14.8 10.3 .0 18.2 23.8
옥탑방 6.8 7.7 .0 4.5 9.5

단독주택 17.0 12.8 50.0 18.2 14.3
연립, 다세 , 다가구주택 15.9 15.4 16.7 9.1 23.8

아 트 14.8 17.9 .0 18.2 9.5
기숙사 1.1 .0 .0 4.5 .0
기타 5.7 7.7 .0 4.5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8. 당신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6) (41) (8) (25) (22)

1개 47.9 46.3 37.5 60.0 40.9
2개 39.6 36.6 50.0 28.0 54.5
3개 12.5 17.1 12.5 12.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65 1.71 1.75 1.52 1.64

B9. 당신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1) (8) (24) (22)

0명 5.3 .0 12.5 8.3 9.1
1명 21.1 9.8 25.0 25.0 36.4
2명 31.6 34.1 25.0 25.0 36.4
3명 27.4 39.0 25.0 16.7 18.2
4명 14.7 17.1 12.5 25.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5 2.63 2.00 2.2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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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당신은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합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1) (8) (25) (21)

모국어 62.1 56.1 62.5 56.0 81.0

한국어 8.4 7.3 .0 12.0 9.5

두가지 언어를 섞어서 29.5 36.6 37.5 32.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11.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

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8) (36) (5) (21) (16)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없음 6.4 2.8 40.0 .0 12.5
이따  있음 2.6 2.8 .0 .0 6.3
종종 있음 23.1 13.9 20.0 47.6 12.5
자주 있음 26.9 33.3 20.0 23.8 18.8
항상 있음 41.0 47.2 20.0 28.6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3.4 79.9 45.0 70.2 71.9

서로 매우 
친 하게 

느낀 경우

 없음 5.9 6.3 50.0 .0 .0
이따  있음 1.5 .0 .0 .0 7.1
종종 있음 14.7 12.5 .0 16.7 21.4
자주 있음 22.1 9.4 25.0 33.3 35.7
항상 있음 55.9 71.9 25.0 50.0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0.2 85.2 43.8 83.3 75.0

가족 

일체감이 
매우 

요하다고 

느낀 경우

 없음 .0 .0 .0 .0 .0
이따  있음 1.4 .0 .0 5.3 .0
종종 있음 8.6 6.1 .0 10.5 14.3
자주 있음 22.9 21.2 25.0 15.8 35.7
항상 있음 67.1 72.7 75.0 68.4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8.9 91.7 93.8 86.8 83.9
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수화는 “  없음”에 0 , “이따  있음”에 25 , “종종 있

음”에 50 , “자주 있음”에 75 , “항상 있음”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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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다음과 같은 태도에 해 당신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 합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0) (30) (7) (19) (14)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 으로 고려

으로 반 한다 10.0 13.3 14.3 .0 14.3

체로 반 한다 17.1 16.7 28.6 21.1 7.1

체로 동의한다 35.7 26.7 28.6 31.6 64.3

으로 동의한다 37.1 43.3 28.6 47.4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6.7 66.7 57.2 75.4 59.5

친척만이 도와  

수 있다

으로 반 한다 11.9 10.3 20.0 10.5 14.3

체로 반 한다 22.4 24.1 20.0 15.8 28.6

체로 동의한다 37.3 44.8 20.0 26.3 42.9

으로 동의한다 28.4 20.7 40.0 47.4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0.7 58.6 60.0 70.2 52.4

조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의 
일자리

으로 반 한다 20.0 14.8 .0 21.1 35.7

체로 반 한다 29.2 29.6 40.0 31.6 21.4

체로 동의한다 23.1 25.9 .0 36.8 7.1

으로 동의한다 27.7 29.6 60.0 10.5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2.8 56.8 73.3 45.6 47.6

주: 태도에 한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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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1) (8) (24) (22)

매우 만족 54.7 63.4 50.0 50.0 45.5

만족 23.2 9.8 50.0 33.3 27.3

약간 만족 15.8 22.0 .0 8.3 18.2

보통 5.3 4.9 .0 8.3 4.5

약간 불만 1.1 .0 .0 .0 4.5

불만 .0 .0 .0 .0 .0

매우 불만 .0 .0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7.5 88.6 91.6 87.5 84.1

주: 부모님에 한 만족도에 한 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 만
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하 다.

B14. 당신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0) (29) (3) (20) (18)

용돈을 게받는다 18.6 17.2 .0 20.0 22.2

공부만 강요한다 27.1 27.6 .0 40.0 16.7

나를 제 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8.6 6.9 33.3 5.0 11.1

함께 이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 8.6 .0 33.3 5.0 22.2

내 생각을 무시한다 11.4 13.8 .0 15.0 5.6

기타 40.0 51.7 66.7 30.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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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어 능력과 미래에 한 계획

C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40) (6) (23) (19)

말하기

매우 잘 못함 17.0 10.0 16.7 17.4 31.6

별로 잘 못함 30.7 30.0 33.3 17.4 47.4

체로 잘함 36.4 42.5 16.7 52.2 10.5

매우 잘함 15.9 17.5 33.3 13.0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0.4 55.8 55.6 53.6 33.3

듣기

매우 잘 못함 5.8 8.1 .0 8.7 .0

별로 잘 못함 31.4 16.2 60.0 26.1 57.1

체로 잘함 44.2 51.4 .0 43.5 42.9

매우 잘함 18.6 24.3 40.0 21.7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8.5 64.0 60.0 59.4 47.6

읽기

매우 잘 못함 14.0 13.2 20.0 4.3 25.0

별로 잘 못함 33.7 26.3 20.0 30.4 55.0

체로 잘함 36.0 42.1 40.0 39.1 20.0

매우 잘함 16.3 18.4 20.0 26.1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1.6 55.3 53.3 62.3 31.7

쓰기

매우 잘 못함 18.2 15.8 .0 8.3 40.0

별로 잘 못함 35.2 26.3 66.7 29.2 50.0

체로 잘함 30.7 47.4 .0 29.2 10.0

매우 잘함 15.9 10.5 33.3 33.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8.1 50.9 55.5 62.5 23.3

주: 한국어 실력에 한 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 , “별로 잘못함”에 33.3 , “ 체로 잘못

함”에 66.7 , “매우 잘함”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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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당신의 모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1) (38) (7) (24) (22)

말하기

매우 잘 못함 6.6 5.3 14.3 4.2 9.1

별로 잘 못함 13.2 13.2 14.3 8.3 18.2

체로 잘함 29.7 34.2 42.9 20.8 27.3

매우 잘함 50.5 47.4 28.6 66.7 4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4.7 74.6 61.9 83.3 69.7

듣기

매우 잘 못함 2.3 5.3 .0 .0 .0

별로 잘 못함 16.3 7.9 60.0 17.4 20.0

체로 잘함 24.4 28.9 20.0 13.0 30.0

매우 잘함 57.0 57.9 20.0 69.6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8.7 79.8 53.3 84.1 76.7

읽기

매우 잘 못함 7.0 10.5 .0 4.2 5.0

별로 잘 못함 24.4 23.7 50.0 20.8 25.0

체로 잘함 27.9 42.1 25.0 12.5 20.0

매우 잘함 40.7 23.7 25.0 62.5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7.4 59.7 58.3 77.8 71.7

쓰기

매우 잘 못함 12.8 16.2 20.0 4.2 15.0

별로 잘 못함 27.9 32.4 20.0 20.8 30.0

체로 잘함 22.1 29.7 40.0 16.7 10.0

매우 잘함 37.2 21.6 20.0 58.3 4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1.2 52.3 53.3 76.4 61.7

주: 모국어 실력에 한 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 , “별로 잘못함”에 33.3 , “ 체로 잘

못함”에 66.7 , “매우 잘함”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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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당신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 을 골라 

주십시오.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3) (39) (8) (25) (21)

학교 이하 9.7 7.7 .0 12.0 14.3

고등학교 6.5 2.6 12.5 8.0 9.5

문 학(2년제) 1.1 2.6 .0 .0 .0

학교(4년제) 60.2 71.8 50.0 48.0 57.1

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학원 박사과정 16.1 15.4 12.5 28.0 4.8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4.3 .0 25.0 .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3-1. 당신은 한국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 을 골라 주십시오.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3) (39) (8) (25) (21)

학교 이하 12.2 18.9 .0 8.0 9.5

고등학교 15.6 10.8 28.6 16.0 19.0

문 학(2년제) 1.1 2.7 .0 .0 .0

학교(4년제) 55.6 62.2 42.9 56.0 47.6

학원 석사과정 3.3 .0 .0 8.0 4.8

학원 박사과정 6.7 5.4 14.3 12.0 .0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5.6 .0 14.3 .0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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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2) (39) (7) (25) (21)

학교 이하 18.5 15.4 14.3 12.0 33.3

고등학교 13.0 12.8 42.9 12.0 4.8

문 학(2년제) 3.3 5.1 .0 4.0 .0

학교(4년제) 47.8 53.8 28.6 44.0 47.6

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학원 박사과정 12.0 10.3 14.3 20.0 4.8

학교를  다닐수 없다 3.3 2.6 .0 4.0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4-1. 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 까지 한국에서 학

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2) (39) (7) (25) (21)

학교 이하 19.3 18.4 .0 16.7 28.6

고등학교 18.2 18.4 40.0 20.8 9.5

문 학(2년제) 3.4 5.3 20.0 .0 .0

학교(4년제) 39.8 47.4 40.0 33.3 33.3

학원 석사과정 3.4 .0 .0 8.3 4.8

학원 박사과정 10.2 2.6 .0 20.8 14.3

학교를  다닐수 없다 5.7 7.9 .0 .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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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4) (41) (7) (25) (21)

학교 이하 3.2 4.9 .0 4.0 .0

고등학교 10.6 7.3 14.3 24.0 .0

문 학(2년제) 3.2 7.3 .0 .0 .0

학교(4년제) 57.4 56.1 71.4 52.0 61.9

학원 석사과정 4.3 2.4 14.3 4.0 4.8

학원 박사과정 21.3 22.0 .0 16.0 33.3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0 .0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5-1.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 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

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4) (41) (7) (25) (21)

학교 이하 6.8 10.8 .0 8.0 .0

고등학교 19.3 10.8 16.7 32.0 20.0

문 학(2년제) 2.3 5.4 .0 .0 .0

학교(4년제) 51.1 59.5 66.7 36.0 50.0

학원 석사과정 3.4 .0 16.7 4.0 5.0

학원 박사과정 14.8 13.5 .0 20.0 15.0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2.3 .0 .0 .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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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당신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3) (40) (7) (25) (21)

공장노동자 7.5 5.0 .0 12.0 9.5

사무원 7.5 7.5 28.6 4.0 4.8

매원 .0 .0 .0 .0 .0

기능공, 컴퓨터 

로그래머
9.7 10.0 .0 4.0 19.0

간호사, 물리치료사, 

양사
1.1 .0 .0 4.0 .0

기업경 자 6.5 5.0 .0 4.0 14.3

문기술자 3.2 .0 .0 4.0 9.5

교사, 교수 10.8 17.5 14.3 8.0 .0

변호사, 사, 법률가 14.0 17.5 28.6 8.0 9.5

의사 16.1 22.5 .0 20.0 4.8

기타 23.7 15.0 28.6 32.0 2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7. 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6) (36) (7) (22) (21)

매우 낮다 11.6 5.6 28.6 4.5 23.8

다소 낮은 편이다 22.1 33.3 .0 9.1 23.8

다소 높은 편이다 47.7 50.0 42.9 59.1 33.3

매우 높다 18.6 11.1 28.6 27.3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7.8 55.6 57.2 69.7 49.2

주: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에 한 수화는 “매우 낮다”에 0 , “다소 낮은 편이다”에 
33.3 , “다소 높은 편이다”에 66.7 , “매우 높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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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친구 계

D1. 한국에서 개인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

까?
(단 : %, 명)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7) (30) (4) (24) (19)

모국인 

친구수

0명 2.6 3.3 .0 .0 5.3

1～2명 20.8 20.0 25.0 16.7 26.3

3～5명 35.1 36.7 .0 45.8 26.3

6～10명 41.6 40.0 75.0 37.5 4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52 5.47 7.00 5.58 5.21

한국인 

친구수

0명 20.5 12.1 40.0 23.8 28.6

1～2명 31.5 39.4 40.0 14.3 35.7

3～5명 17.8 15.2 .0 19.0 28.6

6～10명 30.1 33.3 20.0 42.9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01 4.27 2.60 5.10 2.29

제3국인 

친구

0명 69.0 77.8 50.0 52.6 87.5

1～2명 15.5 14.8 25.0 15.8 12.5

3～5명 6.9 3.7 .0 15.8 .0

6～10명 8.6 3.7 25.0 15.8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24 .74 2.75 2.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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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6) (31) (1) (18) (16)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만둔 

친구

 없다 50.0 54.8 .0 50.0 43.8

약간 있다 28.8 25.8 .0 27.8 37.5

많다, 는 

부분이다
21.2 19.4 100.0 22.2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5.6 32.3 100.0 36.1 37.5

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친구

 없다 38.1 41.4 .0 41.2 33.3

약간 있다 39.7 41.4 50.0 29.4 46.7

많다, 는 
부분이다

22.2 17.2 50.0 29.4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1 37.9 75.0 44.1 43.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칙할 

계획인 친구

 없다 36.9 34.5 .0 50.0 33.3

약간 있다 36.9 34.5 33.3 27.8 53.3

많다, 는 

부분이다
26.2 31.0 66.7 22.2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4.6 48.3 83.3 36.1 40.0

2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없다 45.2 46.4 .0 47.1 43.8

약간 있다 33.9 35.7 .0 29.4 37.5

많다, 는 

부분이다
21.0 17.9 100.0 23.5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7.9 35.7 100.0 38.2 37.5

4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없다 32.4 37.9 33.3 15.0 43.8

약간 있다 23.5 31.0 .0 25.0 12.5

많다, 는 

부분이다
44.1 31.0 66.7 60.0 4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5.9 46.6 66.7 72.5 50.0

주: 친구가 몇 명 정도인가에 한 수화는 “  없다”에 0 , “약간 있다”에 50 , “많다, 
는 부분이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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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정도를 말

해 주십시오.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37) (4) (25) (22)

매우 쉽다 36.4 37.8 .0 40.0 36.4

체로 쉬운 편이다 33.0 43.2 25.0 32.0 18.2

체로 어려운 

편이다
21.6 18.9 .0 16.0 36.4

매우 어렵다 9.1 .0 75.0 12.0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3-1.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1) (29) (4) (21) (17)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24.1 25.0 19.0 17.6

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달하지 못한다
39.4 34.5 25.0 28.6 64.7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 24.1 25.0 9.5 .0

한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  멀리한다 8.5 3.4 .0 19.0 5.9

경제 인 여건으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8.5 10.3 .0 4.8 11.8

기타 22.5 31.0 25.0 23.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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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당신은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39) (4) (25) (20)

있다 78.4 82.1 75.0 84.0 65.0

없다 21.6 17.9 25.0 16.0 3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4-1. 당신이 한국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6) (30) (3) (21) (12)

모국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10.6 6.7 .0 14.3 16.7

한국 아이들과 구별되기 싫어서 7.6 10.0 33.3 .0 8.3

한국인들이 부르기 쉽도록 36.4 33.3 33.3 42.9 33.3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용이하도록 31.8 40.0 .0 28.6 25.0

기타 21.2 26.7 33.3 14.3 16.7

D4-2. 당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불리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8) (31) (3) (21) (13)

본래 이름 48.5 32.3 66.7 52.4 76.9

한국 이름 45.6 61.3 33.3 38.1 23.1

내가 좋아하는 별명 4.4 3.2 .0 9.5 .0

내가 싫어하는 별명 1.5 3.2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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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 당신은 본래 이름과 한국어 이름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좋

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7) (31) (3) (21) (12)

본래 이름 56.7 35.5 33.3 66.7 100.0

한국 이름 43.3 64.5 66.7 33.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5. 당신은 재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7) (36) (5) (25) (21)

다닌다 71.3 94.4 60.0 88.0 14.3

다니지 않는다 28.7 5.6 40.0 12.0 8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5-1. 당신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미취학 미취학

(N) (20) (3) (17)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10.0 33.3 5.9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15.0 .0 17.6

한국말을 잘 못해서 20.0 .0 23.5

학교 가기가 겁이 나서 5.0 33.3 .0

일을 해서 돈을 벌기 하여 35.0 .0 41.2

기타 15.0 33.3 11.8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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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당신은 교과 공부를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한다면 구(무엇)의 도

움으로 공부하십니까?(복수 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0) (37) (4) (22) (17)

 공부하지 않는다 7.5 5.4 .0 9.1 11.8

책 31.3 35.1 50.0 27.3 23.5

TV 로그램 11.3 8.1 25.0 9.1 17.6

비디오 는 오디오 교재 3.8 5.4 .0 .0 5.9

부모님이 가르쳐 다 22.5 27.0 .0 27.3 11.8

한국인 친구 25.0 27.0 50.0 27.3 11.8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교육 27.5 37.8 .0 22.7 17.6

사설 학원 7.5 5.4 .0 9.1 11.8

기타 1.3 2.7 .0 .0 .0

D7. 귀하는 재 직업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58) (22) (2) (16) (18)

업 직업이 있다 13.8 4.5 .0 .0 38.9

트타임 직업이 있다 6.9 9.1 .0 .0 11.1

없다, 업 직업을 구하고 있다 17.2 .0 100.0 25.0 22.2

없다, 트타임 직업을 구하고 있다 5.2 9.1 .0 6.3 .0

없다, 취직할 생각이 없다 56.9 77.3 .0 68.8 2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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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1. 당신은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

라 주십시오.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58) (20) (3) (17) (18)

공장노동자 20.7 5.0 .0 11.8 50.0

건설노동자 3.4 .0 .0 .0 11.1

농림축산업노동자 1.7 .0 33.3 .0 .0

식당 주방, 청소, 서빙 3.4 .0 .0 11.8 .0

간병인 1.7 .0 .0 5.9 .0

학생 27.6 50.0 .0 35.3 .0

실업자 6.9 5.0 33.3 5.9 5.6

그냥 논다 5.2 10.0 .0 5.9 .0

기타 29.3 30.0 33.3 23.5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8. 당신은 재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 하는 ‘비정규 학교’에 다니

고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3) (29) (3) (22) (19)

다닌다 61.6 79.3 .0 77.3 26.3

다니지 않는다 38.4 20.7 100.0 22.7 7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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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 하는 ‘비정규 학교’에 한 당신의 만

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5) (34) (6) (19) (16)

매우 만족 50.7 58.8 50.0 47.4 37.5

만족 20.0 17.6 16.7 31.6 12.5

약간 만족 12.0 11.8 .0 .0 31.3

보통 13.3 8.8 16.7 15.8 18.8

약간 불만 1.3 .0 16.7 .0 .0

불만 .0 .0 .0 .0 .0

매우 불만 2.7 2.9 .0 5.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9. 당신은 학교․학원 는 일이 끝난 후에 구와 주로 시간을 보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0) (40) (4) (25) (21)

혼자 12.2 10.0 .0 16.0 14.3

한국인 친구 18.9 22.5 .0 28.0 4.8

모국인 친구 28.9 22.5 25.0 24.0 47.6

제3국인 친구 3.3 .0 25.0 .0 9.5

부모님 23.3 30.0 .0 24.0 14.3

형제, 자매 4.4 10.0 .0 .0 .0

기타 8.9 5.0 50.0 8.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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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당신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텔 비 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40) (3) (23) (22)

1시간 미만 11.4 15.0 .0 .0 18.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2.7 20.0 .0 30.4 22.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4.8 10.0 .0 17.4 22.7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2 10.0 .0 17.4 4.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5.9 22.5 66.7 13.0 .0

5시간 이상 25.0 22.5 33.3 21.7 3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 학교 생활

E2. 당신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나 학교 

숙제를 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64) (41) (23)

1시간 미만 23.4 24.4 21.7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1.3 34.1 26.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8.8 22.0 13.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7 4.9 4.3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7.8 2.4 17.4

5시간 이상 14.1 12.2 17.4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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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당신은 숙제를 하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구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67) (42) (25)

부모님 37.3 35.7 40.0

형제, 자매 10.4 11.9 8.0

친구 19.4 14.3 28.0

학교 선생님 9.0 9.5 8.0

학원 선생님 는 과외 선생님 6.0 9.5 .0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5 4.8 4.0

기타 4.5 7.1 .0

없다 9.0 7.1 12.0

계 100.0 100.0 100.0

E4. 다음은 학교에 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사

정은 어떻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48) (30) (18)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으로 반 한다 8.3 13.3 .0

체로 반 한다 14.6 10.0 22.2

체로 동의한다 43.8 43.3 44.4

으로 동의한다 33.3 33.3 33.3

계 100.0 100.0 100.0

평균 67.4 65.6 70.4

주: 학교에 한 사정에 한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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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48) (30) (18)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으로 반 한다 28.3 30.0 25.0

체로 반 한다 32.6 26.7 43.8

체로 동의한다 21.7 23.3 18.8

으로 동의한다 17.4 20.0 12.5

계 100.0 100.0 100.0

평균 42.8 44.4 39.6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으로 반 한다 6.3 9.7 .0

체로 반 한다 12.5 12.9 11.8

체로 동의한다 31.3 32.3 29.4

으로 동의한다 50.0 45.2 58.8

계 100.0 100.0 100.0

평균 75.0 71.0 82.4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심이 많다

으로 반 한다 10.6 16.1 .0

체로 반 한다 6.4 3.2 12.5

체로 동의한다 40.4 32.3 56.3

으로 동의한다 42.6 48.4 31.3

계 100.0 100.0 100.0

평균 71.6 71.0 72.9

나는 학교에서 

안 하지 않다고 

느낀다

으로 반 한다 43.2 39.3 50.0

체로 반 한다 15.9 17.9 12.5

체로 동의한다 22.7 21.4 25.0

으로 동의한다 18.2 21.4 12.5

계 100.0 100.0 100.0

평균 38.6 41.7 33.3

주: 학교에 한 사정에 한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162

(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48) (30) (18)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으로 반 한다 45.5 46.4 43.8

체로 반 한다 13.6 14.3 12.5

체로 동의한다 20.5 17.9 25.0

으로 동의한다 20.5 21.4 18.8

계 100.0 100.0 100.0

평균 38.6 38.1 39.6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으로 반 한다 33.3 35.7 29.4

체로 반 한다 24.4 14.3 41.2

체로 동의한다 22.2 25.0 17.6

으로 동의한다 20.0 25.0 11.8

계 100.0 100.0 100.0

평균 43.0 46.4 37.3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으로 반 한다 32.6 23.3 50.0

체로 반 한다 23.9 30.0 12.5

체로 동의한다 23.9 33.3 6.3

으로 동의한다 19.6 13.3 31.3

계 100.0 100.0 100.0

평균 43.5 45.6 39.6

학생 성 을 

공정하게 

부여한다

으로 반 한다 9.8 15.4 .0

체로 반 한다 17.1 19.2 13.3

체로 동의한다 53.7 50.0 60.0

으로 동의한다 19.5 15.4 26.7

계 100.0 100.0 100.0

평균 61.0 55.1 71.1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으로 반 한다 11.4 15.4 5.6

체로 반 한다 36.4 38.5 33.3

체로 동의한다 22.7 26.9 16.7

으로 동의한다 29.5 19.2 44.4

계 100.0 100.0 100.0

평균 56.8 50.0 66.7

주: 학교에 한 사정에 한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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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2) (33) (19)

학교에서 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없었다 78.8 78.8 78.9

1～2번 13.5 15.2 10.5

3번 이상 7.7 6.1 10.5

계 100.0 100.0 100.0

평균 14.4 13.6 15.8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하 다

 없었다 78.0 75.8 82.4

1～2번 14.0 18.2 5.9

3번 이상 8.0 6.1 11.8

계 100.0 100.0 100.0

평균 15.0 15.2 14.7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없었다 68.5 72.7 61.9

1～2번 16.7 15.2 19.0

3번 이상 14.8 12.1 19.0

계 100.0 100.0 100.0

평균 23.1 19.7 28.6

주: 학교에서의 경험 평균에 한 수화는 “  없었다”에 0 , “1～2번”에 50 , “3번 이상”

에 100 을 부여하 다.

E6. 귀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60) (38) (22)

피해를 당한 이 있다 30.0 28.9 31.8

그런  없다 70.0 71.1 68.2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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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1. 왜 한국인 학생들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보십니까?(복수 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30) (18) (12)

외국인이라서 46.7 61.1 25.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33.3 33.3 33.3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6.7 5.6 8.3

잘하는 것이 없어서 3.3 .0 8.3

건방지다고 3.3 .0 8.3

특별한 이유 없이 40.0 50.0 25.0

기타 3.3 5.6 .0

E6-2.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32) (19) (13)

있다 93.8 94.7 92.3

없다 6.3 5.3 7.7

계 100.0 100.0 100.0

E6-2.1. 당신이 피해를 상담한 사람은 구입니까? (복수 응답)
(단 :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29) (18) (11)

가족, 친척 48.3 44.4 54.5

모국인 친구 13.8 11.1 18.2

한국인 친구 27.6 38.9 9.1

제3국인 친구 10.3 11.1 9.1

교사 13.8 16.7 9.1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10.3 16.7 .0

성직자 13.8 16.7 9.1

신고 화(경찰․검찰) .0 .0 .0

기타 17.2 16.7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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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2.2. 여러 상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구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26) (16) (10)

가족, 친척 53.8 56.3 50.0

모국인 친구 11.5 12.5 10.0

한국인 친구 7.7 6.3 10.0

교사 7.7 6.3 10.0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3.8 6.3 .0

성직자 3.8 6.3 .0

기타 11.5 6.3 20.0

계 100.0 100.0 100.0

E6-2.3. 그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25) (16) (9)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0 6.3 2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12.0 6.3 22.2

약간 도움이 되었다 48.0 50.0 44.4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28.0 37.5 11.1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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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3.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24) (18) (6)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2 38.9 .0

야단 맞을 것 같아서 4.2 .0 16.7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29.2 27.8 33.3

단한 일이 아니어서 8.3 5.6 16.7

보복 당할 것 같아서 4.2 5.6 .0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4.2 5.6 .0

기타 20.8 16.7 33.3

계 100.0 100.0 100.0

E6-4.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에 당신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 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25) (18) (7)

학교 가기가 두려웠다 28.0 33.3 14.3

사람들을 하기가 무섭거나 
싫었다

8.0 .0 28.6

정신  불안이나 악몽에 시달렸다 28.0 27.8 28.6

가출을 하 다 4.0 5.6 .0

기타 32.0 33.3 28.6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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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집단 폭력 방을 한 교육․훈화․상담을 

실시한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0) (28) (10)

있다 23.7 28.6 10.0

없다 47.4 46.4 50.0

모르겠다 28.9 25.0 40.0

계 100.0 100.0 100.0

E7. 당신의 ‘학교’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5) (35) (20)

매우 만족 50.9 48.6 55.0

만족 14.5 14.3 15.0

약간 만족 25.5 28.6 20.0

보통 7.3 5.7 10.0

약간 불만 1.8 2.9 .0

불만 .0 .0 .0

매우 불만 .0 .0 .0

계 100.0 100.0 100.0

평균 84.2 83.3 85.8

주: 학교에 한 만족도의 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 만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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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당신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괴로운 일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0) (31) (19)

미숙한 한국어 30.0 32.3 26.3

친구 사귀기가 힘듦 8.0 6.5 10.5

낮은 성 16.0 3.2 36.8

한국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놀림, 
구타당하는 것

12.0 16.1 5.3

소비수 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4.0 6.5 .0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듦 26.0 32.3 15.8

기타 24.0 29.0 15.8

E9. 학교에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60) (39) (21)

있다 41.7 35.9 52.4

없다 58.3 64.1 47.6

계 100.0 100.0 100.0

E10. 당신은 학교 시설물(컴퓨터․도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7) (39) (18)

있다 71.9 71.8 72.2

없다 28.1 28.2 27.8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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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 당신의 ‘학교 선생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60) (39) (21)

매우 만족 60.0 59.0 61.9

만족 16.7 17.9 14.3

약간 만족 18.3 17.9 19.0

보통 5.0 5.1 4.8

약간 불만 .0 .0 .0

불만 .0 .0 .0

매우 불만 .0 .0 .0

계 100.0 100.0 100.0

평균 88.6 88.5 88.9

주: 선생님에 한 만족도의 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만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
하 다.

E12. 당신이 학교 선생님에 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40) (26) (14)

부당하게 차별 우를 한다 15.0 7.7 28.6

공부만 강요한다 10.0 11.5 7.1

자주 때린다 5.0 3.8 7.1

친구들 앞에서 모욕 인 말을 자주 한다 2.5 3.8 .0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2.5 3.8 .0

기타 65.0 69.2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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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3. 당신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4) (36) (18)

있다 14.8 11.1 22.2

없다 70.4 75.0 61.1

모르겠다 14.8 13.9 16.7

계 100.0 100.0 100.0

E13-1. 당신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

면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8) (4) (4)

심한 체벌 50.0 50.0 50.0

부당한 차별 우 12.5 .0 25.0

기타 37.5 50.0 25.0

E14.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당신을 한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4) (38) (16)

있다 16.7 7.9 37.5

없다 83.3 92.1 62.5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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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4-1. 학교 선생님이 당신을 부당하게 차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8) (3) (5)

외국인이라서 75.0 100.0 60.0

공부를 잘못해서 12.5 .0 20.0

기타 12.5 .0 20.0

계 100.0 100.0 100.0

E15. 당신은 학교에서 학 임원(반장․부반장 등)을 맡은 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취학

(N) (54) (38) (16)

없다 64.8 73.7 43.8

반장 5.6 5.3 6.3

부반장 1.9 .0 6.3

각 부서 부장 7.4 2.6 18.8

분단장 5.6 5.3 6.3

기타 18.5 18.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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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치 과 태도

F1.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 하십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5) (30) (4) (19) (12)

한국에서는 

경제  기회에서 
외국인에 한 

인종 차별이 있다

으로 반 한다 21.5 26.7 25.0 15.8 16.7

체로 반 한다 40.0 36.7 50.0 52.6 25.0

체로 동의한다 26.2 30.0 .0 15.8 41.7

으로 동의한다 12.3 6.7 25.0 15.8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3.1 38.9 41.7 43.9 52.8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약화시킨다

으로 반 한다 37.9 50.0 50.0 33.3 10.0

체로 반 한다 29.3 17.9 50.0 33.3 50.0

체로 동의한다 24.1 25.0 .0 22.2 30.0

으로 동의한다 8.6 7.1 .0 11.1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5 29.8 16.7 37.0 46.7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

으로 반 한다 30.5 39.3 50.0 27.8 9.1

체로 반 한다 30.5 25.0 50.0 33.3 36.4

체로 동의한다 23.7 25.0 .0 22.2 27.3

으로 동의한다 15.3 10.7 .0 16.7 2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1.2 35.7 16.7 42.6 57.6

주: 견해에 한 동의정도의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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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5) (30) (4) (19) (12)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경제  
기회면에서 

평등하게 우한다

으로 반 한다 25.0 33.3 50.0 10.5 25.0

체로 반 한다 36.7 40.7 50.0 31.6 33.3

체로 동의한다 23.3 14.8 .0 42.1 16.7

으로 동의한다 15.0 11.1 .0 15.8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8 34.6 16.7 54.4 47.2

나의 모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

으로 반 한다 29.5 27.6 50.0 16.7 50.0

체로 반 한다 34.4 51.7 50.0 22.2 8.3

체로 동의한다 19.7 6.9 .0 33.3 33.3

으로 동의한다 16.4 13.8 .0 27.8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1.0 35.6 16.7 57.4 33.3

한국인들은 검은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으로 반 한다 45.0 63.0 66.7 22.2 33.3

체로 반 한다 23.3 7.4 33.3 44.4 25.0

체로 동의한다 18.3 22.2 .0 16.7 16.7

으로 동의한다 13.3 7.4 .0 16.7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3.3 24.7 11.1 42.6 44.4

한국인들은 흰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으로 반 한다 23.8 34.5 .0 5.3 33.3

체로 반 한다 34.9 27.6 100.0 31.6 41.7

체로 동의한다 30.2 27.6 .0 42.1 25.0

으로 동의한다 11.1 10.3 .0 21.1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9 37.9 33.3 59.7 30.6

주: 견해에 한 동의정도의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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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당신은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까?
(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5) (32) (3) (16) (14)

욕설, 박, 모욕

 없다 49.2 46.9 100.0 56.3 35.7

별로 없다 13.8 12.5 .0 12.5 21.4

가끔 있다 21.5 34.4 .0 12.5 7.1

자주 있다 12.3 3.1 .0 18.8 28.6

매우 자주 있다 3.1 3.1 .0 .0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6.5 25.8 .0 23.4 37.5

돈, 물건 빼앗김

 없다 71.7 75.0 100.0 73.3 58.3

별로 없다 20.0 15.6 .0 13.3 41.7

가끔 있다 1.7 3.1 .0 .0 .0

자주 있다 5.0 3.1 .0 13.3 .0

매우 자주 있다 1.7 3.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1.3 10.9 .0 13.3 10.4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없다 69.0 62.5 50.0 75.0 87.5

별로 없다 6.9 6.3 50.0 .0 12.5

가끔 있다 15.5 18.8 .0 18.8 .0

자주 있다 6.9 9.4 .0 6.3 .0

매우 자주 있다 1.7 3.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6.4 21.1 12.5 14.1 3.1

신체  폭행

 없다 80.0 80.0 100.0 81.3 76.9

별로 없다 5.0 6.7 .0 .0 7.7

가끔 있다 5.0 3.3 .0 12.5 .0

자주 있다 10.0 10.0 .0 6.3 15.4

매우 자주 있다 .0 .0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1.3 10.8 .0 11.0 13.5

강간, 성폭행

 없다 90.5 90.3 100.0 82.4 100.0

별로 없다 4.8 6.5 .0 5.9 .0

가끔 있다 .0 .0 .0 .0 .0

자주 있다 1.6 3.2 .0 .0 .0

매우 자주 있다 3.2 .0 .0 11.8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6 4.0 .0 13.2 .0

주: 한국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에 한 수화는 “  없다”에 0 , “별로 없다”에 25 , “자주 있
다”에 75 , “매우 자주 있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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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당신은 자신이 차별당한다고 느낀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1) (36) (5) (23) (17)

있다 51.9 38.9 100.0 56.5 58.8

없다 48.1 61.1 .0 43.5 4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F3-1. 당신을 차별하는 한국인은 구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41) (14) (4) (13) (10)

학교 선생님 9.8 7.1 .0 23.1 .0

학교 친구 14.6 21.4 .0 23.1 .0

이웃 주민 2.4 7.1 .0 .0 .0

상  주인 2.4 7.1 .0 .0 .0

버스, 택시 운 사 7.3 14.3 .0 .0 10.0

목사, 신부님 등 성직자 2.4 .0 25.0 .0 .0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9 .0 25.0 7.7 .0

기타 70.7 71.4 50.0 61.5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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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0) (27) (4) (18) (11)

돈을 많이 

버는 것

요하지 않다 13.3 11.1 50.0 11.1 9.1

다소 요하다 36.7 44.4 .0 44.4 18.2

매우 요하다 50.0 44.4 50.0 44.4 7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8.3 66.7 50.0 66.7 81.8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요하지 않다 10.6 13.8 25.0 5.6 6.7

다소 요하다 18.2 17.2 50.0 16.7 13.3

매우 요하다 71.2 69.0 25.0 77.8 8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0.3 77.6 50.0 86.1 86.7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요하지 않다 19.0 22.2 50.0 11.8 16.7

다소 요하다 17.2 14.8 .0 11.8 33.3

매우 요하다 63.8 63.0 50.0 76.5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2.4 70.4 50.0 82.4 66.7

부모, 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요하지 않다 16.4 17.9 50.0 11.8 8.3

다소 요하다 21.3 28.6 .0 17.6 16.7

매우 요하다 62.3 53.6 50.0 70.6 7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3.0 67.9 50.0 79.4 83.3

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요하지 않다 49.2 53.6 50.0 58.8 25.0

다소 요하다 31.1 32.1 .0 17.6 58.3

매우 요하다 19.7 14.3 50.0 23.5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5.3 30.4 50.0 32.4 45.8

주: 인생에 있어서 요하게 느끼는 정도에 한 수화는 “ 요하지 않다”에 0 , “다소 요

하다”에 50 , “매우 요하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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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0) (27) (4) (18) (11)

자녀를 갖는 것

요하지 않다 33.3 45.8 50.0 25.0 16.7

다소 요하다 27.8 25.0 50.0 31.3 25.0

매우 요하다 38.9 29.2 .0 43.8 5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2.8 41.7 25.0 59.4 70.8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요하지 않다 13.1 17.9 25.0 5.9 8.3

다소 요하다 23.0 32.1 25.0 5.9 25.0

매우 요하다 63.9 50.0 50.0 88.2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5.4 66.1 62.5 91.2 79.2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요하지 않다 70.9 72.0 50.0 81.3 58.3

다소 요하다 5.5 4.0 .0 .0 16.7

매우 요하다 23.6 24.0 50.0 18.8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6.4 26.0 50.0 18.8 33.3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문가가 

되는 것

요하지 않다 13.6 19.2 .0 16.7 .0

다소 요하다 25.4 34.6 33.3 11.1 25.0

매우 요하다 61.0 46.2 66.7 72.2 7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3.7 63.5 83.3 77.8 87.5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요하지 않다 7.7 10.0 .0 10.0 .0

다소 요하다 7.7 6.7 .0 15.0 .0

매우 요하다 84.6 83.3 100.0 75.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8.5 86.7 100.0 82.5 100.0

주: 인생에 있어서 요하게 느끼는 정도에 한 수화는 “ 요하지 않다”에 0 , “다소 

요하다”에 50 , “매우 요하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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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1주

일에 몇 일 정도 다음 증상을 느 습니까?
(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3) (30) (4) (17) (12)

슬 다고 

느낀다

거의 없었다 50.8 56.7 100.0 41.2 33.3

가끔 있었다 23.8 20.0 .0 23.5 41.7

종종 있었다 17.5 13.3 .0 23.5 25.0

자주 있었다 7.9 10.0 .0 11.8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5 25.6 .0 35.3 30.6

더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느 다

거의 없었다 60.0 65.5 66.7 62.5 41.7

가끔 있었다 20.0 13.8 33.3 6.3 50.0

종종 있었다 13.3 13.8 .0 18.8 8.3

자주 있었다 6.7 6.9 .0 12.5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2 20.7 11.1 27.1 22.2

밥맛이 없어 

먹기 싫다

거의 없었다 45.2 50.0 66.7 47.1 25.0

가끔 있었다 22.6 26.7 .0 .0 50.0

종종 있었다 16.1 13.3 .0 23.5 16.7

자주 있었다 16.1 10.0 33.3 29.4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4 27.8 33.3 45.1 36.1

우울했다

거의 없었다 50.8 65.5 66.7 37.5 33.3

가끔 있었다 17.5 6.9 33.3 18.8 33.3

종종 있었다 20.6 13.8 .0 31.3 26.7

자주 있었다 11.1 13.8 .0 12.5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0.7 25.3 11.1 39.6 35.6

주: 1주일간 느낀 감정에 한 수화는 “거의 없었다”에 0 , “가끔 있었다”에 33.3 , “종

종 있었다”에 66.7 , “자주 있었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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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정은 어떻

습니까?
(단 :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1) (28) (5) (16) (12)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그 지 않다 82.0 78.6 80.0 75.0 100.0

별로 그 지 않다 4.9 7.1 .0 6.3 .0

부분 으로 사실이다 4.9 3.6 20.0 6.3 .0

정말로 그 다 8.2 10.7 .0 12.5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3.1 15.5 13.3 18.8 .0

학교에서 좋은 

성 을 얻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 지 않다 10.0 9.7 40.0 .0 11.1

별로 그 지 않다 11.7 9.7 20.0 6.7 22.2

부분 으로 사실이다 18.3 16.1 20.0 20.0 22.2

정말로 그 다 60.0 64.5 20.0 73.3 4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6.1 78.5 40.0 88.9 66.7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그 지 않다 41.3 44.8 60.0 40.0 28.6

별로 그 지 않다 28.6 31.0 20.0 20.0 35.7

부분 으로 사실이다 22.2 17.2 20.0 26.7 28.6

정말로 그 다 7.9 6.9 .0 13.3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2.3 28.7 20.0 37.8 38.1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지 않다 48.3 46.4 75.0 40.0 54.5

별로 그 지 않다 27.6 28.6 .0 26.7 36.4

부분 으로 사실이다 15.5 14.3 25.0 20.0 9.1

정말로 그 다 8.6 10.7 .0 13.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8.2 29.8 16.7 35.6 18.2

내가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나를 차별할 
것이다

 그 지 않다 45.8 53.6 40.0 33.3 45.5

별로 그 지 않다 11.9 7.1 20.0 20.0 9.1

부분 으로 사실이다 30.5 32.1 20.0 20.0 45.5

정말로 그 다 11.9 7.1 20.0 26.7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6.2 31.0 40.0 46.7 33.3

주: 느끼고 있는 감정에 한 동의의 수화는 “  그 지 않다”에 0 , “별로 그 지 않다”

에 33.3 , “부분 으로 사실이다”에 66.7 , “정말로 그 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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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조사 결과: 외국인 부모 조사

A. 응답자의 신상정보

A1～A5. 성별, 출생년도, 국 , 학력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8) (78) (50)

성별
남자 38.3 46.2 26.0

여자 61.7 53.8 74.0

출생년도

21～30세 19.5 15.4 26.0
31～40세 68.8 71.8 64.0

41～50세 11.7 12.8 10.0

국

한국 10.9 .0 28.0
방 라데시 3.9 5.1 2.0

국 조선족 7.0 1.3 16.0
국 한족 .8 .0 2.0

인도 .0 .0 .0
인도네시아 6.3 7.7 4.0
이란 .0 .0 .0
가나 .0 .0 .0
카자흐스탄 1.6 2.6 .0
몽골 38.3 60.3 4.0
미얀마 .8 .0 2.0
네팔 .0 .0 .0
나이지리아 .0 .0 .0

키스탄 4.7 3.8 6.0
필리핀 13.3 9.0 20.0
러시아 3.9 5.1 2.0
스리랑카 1.6 1.3 2.0
태국 1.6 .0 4.0
우즈베키스탄 .0 .0 .0
베트남 3.9 2.6 6.0
기타 나라 1.6 1.3 2.0

학력

학교 이하 4.8 6.6 2.0
고등학교 40.5 36.8 46.0

문 학(2년제) 23.0 22.4 24.0

학교(4년제) 28.6 34.2 20.0
학원 석사과정 3.2 .0 8.0

계 100.0 100.0 100.0



181

A7. 귀하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2) (76) (36)

1991 1.8 1.3 2.8
1992 1.8 1.3 2.8
1993 1.8 .0 5.6
1994 2.7 1.3 5.6
1995 4.5 2.6 8.3
1996 9.8 6.6 16.7
1997 11.6 13.2 8.3
1998 8.0 7.9 8.3
1999 12.5 14.5 8.3
2000 17.0 17.1 16.7
2001 11.6 13.2 8.3
2002 8.9 11.8 2.8
2003 8.0 9.2 5.6

계 100.0 100.0 100.0

A8, A9. 행정구역, 거주지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1) (71) (50)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18.2 28.2 4.0
인천 역시 4.1 2.8 6.0
부산 역시 14.9 .0 36.0
경기도 57.0 62.0 50.0
충청북도 .8 .0 2.0
경상남도 5.0 7.0 2.0

가족이 

재 

거주하는 

장소

공장, 상가, 식당, 여  등(비거주용건물내 공간) 2.5 1.4 4.2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임시가건물) 3.3 5.6 .0

비닐하우스, 자집, 움막 등(무허가불량주택) 1.7 2.8 .0

지하, 반지하방 19.2 18.1 20.8

옥탑방 1.7 2.8 .0

단독주택(지하, 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18.3 18.1 18.8

연립, 다세 , 다가구주택(지하, 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23.3 25.0 20.8
아 트 23.3 20.8 27.1
기숙사 1.7 2.8 .0
기타 5.0 2.8 8.3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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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A12. 재 하는 일, 체류자격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4) (77) (47)

재 하는 일

공장노동자 41.9 54.5 21.3

건설노동자 9.7 14.3 2.1

어부 는 수산업노동자 .8 1.3 .0

농림축산업노동자 .0 .0 .0

식당주방, 청소, 서빙 3.2 3.9 2.1

간병인 .0 .0 .0

가정부, 출부, 아이돌보기 1.6 1.3 2.1

실업자 3.2 3.9 2.1

상 운 8.1 7.8 8.5

주부 22.6 5.2 51.1

기타 8.9 7.8 10.6

체류자격

연수취업자 4.1 4.6 .0

소기업 동조합 앙회 등 산

업연수생
2.7 3.1 .0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0 .0 .0

술, 흥행 자격연 인 1.4 .0 12.5

상 운 , 기업투자 4.1 3.1 12.5

불법체류자 87.7 89.2 75.0

계 100.0 100.0 100.0

A11. 귀하의 한 달 평균임 은 얼마입니까?

(단 : 만원)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8) (78) (50)

한달 평균 임 110.2 10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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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A14, A15, A16. 자진 출국 계획, 강제출국 조치의 경우,  한국에 머무르

고 싶은 기간,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0) (62) (8)

자진 출국 

계획

그 다 8.6 8.1 12.5

아니다 91.4 91.9 87.5

강제출국 

조치의 경우

모국으로 돌아감 33.8 37.9 9.1

일자리 구하러 제3국으로 감 6.5 4.5 18.2

다시 한국에 올 것임 46.8 50.0 27.3

기타 13.0 7.6 45.5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기간

즉시 떠나고 싶다 3.8 1.5 16.7

3개월까지 1.3 1.5 .0

1년까지 3.8 4.5 .0

2년까지 21.8 22.7 16.7

3년까지 14.1 16.7 .0

5년까지 23.1 25.8 8.3

5년 이상 32.1 27.3 58.3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 38.0 43.9 7.7

모국보다 한국에서 많은 돈
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5.2 16.7 7.7

모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6.3 7.6 .0

한국의 생활여건이 모국보
다  좋아서

30.4 28.8 38.5

기타 10.1 3.0 46.2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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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족

B1. 당신은 재 한국에서 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6) (77) (49)

배우자(남편 는 아내) 81.0 76.6 87.8

자녀 80.2 77.9 83.7

아버지 2.4 2.6 2.0

어머니 4.0 1.3 8.2

기타 가족․친척 5.6 5.2 6.1

친구 3.2 2.6 4.1

기타 2.4 .0 6.1

B2. 귀하와 한국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단 : 명)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2) (72) (50)

0명 2.5 1.4 4.0

1명 5.7 6.9 4.0

2명 25.4 23.6 28.0

3명 30.3 37.5 20.0

4명 27.9 27.8 28.0

5명 6.6 1.4 14.0

6명 1.6 1.4 2.0

계 100.0 100.0 100.0

평균 3.02 2.9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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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귀하의 배우자의 국 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8) (78) (50)

한국 28.1 .0 72.0

방 라데시 4.7 5.1 4.0

국 조선족 1.6 2.6 .0

국 한족 .8 1.3 .0

인도네시아 6.3 6.4 6.0

카자흐스탄 .8 1.3 .0

몽골 35.9 59.0 .0

키스탄 5.5 3.8 8.0

필리핀 7.8 9.0 6.0

러시아 1.6 2.6 .0

스리랑카 1.6 1.3 2.0

우즈베키스탄 2.3 3.8 .0

베트남 1.6 2.6 .0

기타 나라 1.6 1.3 2.0

계 100.0 100.0 100.0

B4. 귀하는 어디에서 재의 배우자와 결혼하 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9) (71) (48)

모국 57.1 77.5 27.1

한국 42.9 22.5 72.9

제3국 .0 .0 .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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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본국에 있는 자녀까지 포

함하여, 체 자녀수를 말 하여 주십시오.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9) (71) (48)

1명 54.0 51.9 57.1

2명 38.9 39.0 38.8

3명 4.0 6.5 .0

4명 이상 3.2 2.6 4.1

계 100.0 100.0 100.0

B6. 귀하의 자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9) (71) (48)

1명 61.2 63.9 57.1

2명 34.7 31.9 38.8

3명 .8 .0 2.0

없다 3.3 4.2 2.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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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귀하의 자녀에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국에 사는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순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7-1. 첫째 자녀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1) (64) (47)

첫째 자녀  성별
남자 61.3 62.5 59.6

여자 38.7 37.5 40.4

첫째 자녀  출생지

모국 40.7 66.1 6.5

한국 59.3 33.9 93.5

제3국 .0 .0 .0

첫째 자녀의 

출생년도

1984 1.1 2.0 .0

1986 4.3 6.1 2.2

1987 1.1 2.0 .0

1988 2.1 4.1 .0

1989 5.3 10.2 .0

1990 3.2 6.1 .0

1991 2.1 4.1 .0

1992 9.6 12.2 6.7

1993 1.1 .0 2.2

1994 2.1 2.0 2.2

1995 3.2 6.1 .0

1996 5.3 4.1 6.7

1997 5.3 4.1 6.7

1998 9.6 .0 20.0

1999 8.5 6.1 11.1

2000 8.5 6.1 11.1

2001 19.1 8.2 31.1

2002 3.2 6.1 .0

2003 5.3 10.2 .0

첫째 자녀의 국

모국 54.3 78.2 20.5

한국 45.7 21.8 79.5

제3국 .0 .0 .0

첫째 자녀의 재 

교육상태

미취학 54.3 35.7 74.4

등학교 24.7 31.0 17.9

학교 11.1 21.4 .0

고등학교 9.9 11.9 7.7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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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2. 둘째 자녀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0) (38) (22)

둘째 자녀의 성별
남자 33.3 23.7 50.0

여자 66.7 76.3 50.0

둘째 자녀 출생지

모국 42.4 64.9 4.5

한국 57.6 35.1 95.5

제3국 .0 .0 .0

둘째 자녀의 

출생년도

1987 5.4 8.8 .0

1988 8.9 14.7 .0

1989 8.9 14.7 .0

1991 5.4 8.8 .0

1992 7.1 11.8 .0

1993 8.9 11.8 4.5

1994 3.6 5.9 .0

1995 3.6 2.9 4.5

1996 1.8 .0 4.5

1997 5.4 2.9 9.1

1998 7.1 2.9 13.6

1999 1.8 .0 4.5

2000 8.9 2.9 18.2

2001 5.4 .0 13.6

2002 14.3 8.8 22.7

2003 3.6 2.9 4.5

둘째 자녀의 국

모국 53.3 75.0 17.6

한국 46.7 25.0 82.4

제3국 .0 .0 .0

둘째 자녀의 재 

교육상태

미취학 48.8 24.0 87.5

등학교 31.7 44.0 12.5

학교 9.8 16.0 .0

고등학교 9.8 16.0 .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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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2. 셋째 자녀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9) (16) (3)

셋째 자녀의 성별
남자 57.9 56.3 66.7

여자 42.1 43.8 33.3

셋째 자녀 출생지

모국 65.0 81.3 .0

한국 35.0 18.8 100.0

제3국 .0 .0 .0

셋째 자녀의 출생년도

1990 18.2 22.2 .0

1991 13.6 16.7 .0

1992 4.5 5.6 .0

1993 18.2 22.2 .0

1994 9.1 11.1 .0

1997 13.6 11.1 25.0

1998 4.5 5.6 .0

1999 9.1 5.6 25.0

2000 4.5 .0 25.0

2002 4.5 .0 25.0

셋째 자녀의 국

모국 61.5 80.0 .0

한국 38.5 20.0 100.0

제3국 .0 .0 .0

셋째 자녀의 재 

교육상태

미취학 13.3 .0 100.0

등학교 33.3 38.5 .0

학교 53.3 61.5 .0

고등학교 .0 .0 .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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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국내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낮에 아이는 주로 가 돌 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8) (38) (40)

비해당(학교에 다님) 14.1 23.7 5.0

나․배우자 는 기타 가족 39.7 31.6 47.5

보육시설(어린이 집, 놀이방) 24.4 21.1 27.5

유치원 10.3 7.9 12.5

사설 학원 1.3 .0 2.5

없다(아이 혼자 지냄) 5.1 7.9 2.5

기타 5.1 7.9 2.5

계 100.0 100.0 100.0

B8-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탁아소 는 유치원은 어떤 시설에서 운 하고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5) (33) (32)

일하는 회사 .0 .0 .0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 7.7 3.0 12.5

종교기 (교회 등) 35.4 51.5 18.8

시민단체 3.1 .0 6.3

사설 탁아소 38.5 24.2 53.1

기타 15.4 21.2 9.4

계 100.0 100.0 100.0

B8-2. 귀하 가족의 탁아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듭니까?

(단 : %, 수)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45) (20) (25)

10만원 미만 15.6 20.0 12.0

11만원 ～ 20만원 51.1 30.0 68.0

21만원 ～ 30만원 33.3 50.0 20.0

계 100.0 100.0 100.0

평균 19.49 20.50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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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46) (24) (22)

내 가족이나 친구가 더 잘 보아  것 같아서 19.6 20.8 18.2

비용부담 때문에 37.0 41.7 31.8

안심하고 보낼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8.7 8.3 9.1

기타 34.8 29.2 40.9

계 100.0 100.0 100.0

B9. 자녀에게 방주사는 제 때에 맞추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0) (56) (44)

제 때에 맞추었다 62.0 46.4 81.8

제 때에 맞추지 못했다 38.0 53.6 18.2

계 100.0 100.0 100.0

B10. 자녀가 아  경우,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0) (47)

57.0 30.0 91.5

아니오 43.0 70.0 8.5

계 100.0 100.0 100.0

B10-1.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3) (51) (12)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23.8 21.6 33.3

건강보험이 용되지 않아서 60.3 68.6 25.0

불법체류자임이 밝 질까 4.8 5.9 .0

기타 11.1 3.9 41.7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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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귀하의 자녀가 아  경우, 귀하가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2) (64) (48)

병원 59.8 39.1 87.5

약국 23.2 34.4 8.3

친구  친척 .9 .0 2.1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13.4 21.9 2.1

기타 2.7 4.7 .0

계 100.0 100.0 100.0

B12. 귀하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4) (43)

돈 문제 50.5 48.4 53.5

학교 교육 22.4 26.6 16.3

탁아 3.7 1.6 7.0

한국사회 응(한국어 습득 등) 6.5 7.8 4.7

귀국 후 모국사회 응 비 .9 1.6 .0

한국어, 의사소통 8.4 7.8 9.3

이웃의 차별 .9 1.6 .0

기타 6.5 4.7 9.3

계 100.0 100.0 100.0

B13. 귀하는 한국에서 태어난(혹은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이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7) (49) (38)

있다 18.4 14.3 23.7

없다 81.6 85.7 76.3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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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1. 귀하는 자녀를 모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이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1) (42) (29)

있다 78.9 81.0 75.9

없다 21.1 19.0 24.1

계 100.0 100.0 100.0

B13-2. 귀하가 자녀를 본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56) (34) (22)

아이만 보낼 길이 없어서 1.8 2.9 .0

본국에서 키워  사람이 없어서 17.9 23.5 9.1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해 12.5 17.6 4.5

함께 살고 싶어서 62.5 50.0 81.8

기타 5.4 5.9 4.5

계 100.0 100.0 100.0

B14. 한국에 있는 귀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복수 응답)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9) (58) (41)

미취학 연령 아동 53.5 31.0 85.4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고 
학교 다님

41.4 56.9 19.5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지만 학교 안 다님

21.2 27.6 12.2

15세이상으로 취업 3.0 3.4 2.4

15세 이상으로 실업 2.0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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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1.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9) (14) (5)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 21.1 28.6 .0

한국말을 잘 못해서 31.6 35.7 20.0

한국인 아동들의 따돌림 때문 5.3 .0 20.0

일을 해서돈을 벌기 해 5.3 7.1 .0

기타 36.8 28.6 60.0

계 100.0 100.0 100.0

C. 자녀의 학교 생활

C1. 재 한국에서 ․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5) (44) (21)

있다 69.2 86.4 33.3

없다 30.8 13.6 66.7

계 100.0 100.0 100.0

C2.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를 만난 이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1) (44) (17)

68.9 77.3 47.1

아니오 31.1 22.7 52.9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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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57) (41) (16)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29.8 36.6 12.5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응하기 힘들것 같아서
19.3 19.5 18.8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33.3 34.1 31.3

모국어를 잊을 까 1.8 .0 6.3

기타 15.8 9.8 31.3

계 100.0 100.0 100.0

C4.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과 련하여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4) (46) (18)

한국어와 한  교육 64.1 71.7 44.4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한 이해증진 9.4 4.3 22.2

방과 후 로그램 14.1 17.4 5.6

학비지원 4.7 2.2 11.1

기타 7.8 4.3 16.7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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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언어 능력

D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단 : %, 수)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6) (59) (47)

말하기

매우 잘못함 11.3 18.6 2.1

별로 잘못함 47.2 57.6 34.0

체로 잘함 26.4 22.0 31.9

매우 잘함 15.1 1.7 31.9

계 100.0 100.0 100.0

평균 48.4 35.6 64.5

듣기(이해하기)

매우 잘못함 4.3 8.2 .0

별로 잘못함 41.9 55.1 27.3

체로 잘함 33.3 28.6 38.6

매우 잘함 20.4 8.2 34.1

계 100.0 100.0 100.0

평균 56.6 45.6 68.9

읽기

매우 잘못함 28.6 42.6 13.6

별로 잘못함 31.9 40.4 22.7

체로 잘함 22.0 10.6 34.1

매우 잘함 17.6 6.4 29.5

계 100.0 100.0 100.0

평균 42.9 26.9 59.9

쓰기

매우 잘못함 33.7 53.3 13.6

별로 잘못함 36.0 35.6 36.4

체로 잘함 16.9 8.9 25.0

매우 잘함 13.5 2.2 25.0

계 100.0 100.0 100.0

평균 36.7 20.0 53.8

주: 한국어 실력에 한 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 , “별로 잘못함”에 33.3 , “ 체로 잘함”
에 66.7 , “매우 잘함”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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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귀하는 자녀와 화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1) (46)

모국어 39.3 62.3 8.7

한국어 34.6 8.2 69.6

두가지 언어를 섞어서 26.2 29.5 21.7

계 100.0 100.0 100.0

D3.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하여 얼마나 자주 자

녀와 이야기를 나 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6) (45) (31)

거의 하지 않는다 1.3 .0 3.2

가끔 한다 13.2 13.3 12.9

종종 한다 36.8 33.3 41.9

자주 규칙 으로 한다 48.7 53.3 41.9

계 100.0 100.0 100.0

D4.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장래 고등교육(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해 

얼마나 자주 자녀와 이야기를 나 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6) (45) (31)

거의 하지 않는다 17.5 8.3 31.3

가끔 한다 20.0 14.6 28.1

종종 한다 26.3 27.1 25.0

자주 규칙 으로 한다 36.3 50.0 15.6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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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귀하( 는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6) (45) (31)

거의 하지 않음 34.8 43.2 20.0

한 달에 한두 차례 7.2 9.1 4.0

일주일에 한두 차례 18.8 15.9 24.0

거의 매일 39.1 31.8 52.0

계 100.0 100.0 100.0

D6. ‘ 재 귀하의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에 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0) (47) (33)

매우 만족 21.3 25.5 15.2

체로 만족 13.8 8.5 21.2

약간 만족 43.8 42.6 45.5

보통 18.8 21.3 15.2

약간 불만 2.5 2.1 3.0

불만 .0 .0 .0

매우 불만 .0 .0 .0

계 100.0 100.0 100.0

D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가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9) (57) (42)

학교 이하 3.0 3.5 2.4

고등학교 9.1 15.8 .0

문 학(2년제) 2.0 .0 4.8

학교(4년제) 67.7 70.2 64.3

학원 석사과정 3.0 .0 7.1

학원 박사과정 12.1 7.0 19.0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음 3.0 3.5 2.4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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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회  연결망

E1. 한국에서 귀하와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친척은 몇 명입니까? 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말 하여 주십시오. 한 명도 없으면, 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2) (63) (39)

0명 45.1 41.3 51.3

1 ～ 2명 17.6 20.6 12.8

3 ～ 5명 28.4 31.7 23.1

6명 이상 8.8 6.3 12.8

계 100.0 100.0 100.0

평균 1.86 1.90 1.79

E2. 귀하의 이웃에 살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주로 구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6) (62) (44)

모국출신 외국인노동자 29.2 32.3 25.0

제2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10.4 8.1 13.6

한국인 산층 33.0 33.9 31.8

한국인 노동자계  는 하류층 17.0 22.6 9.1

기타 10.4 3.2 20.5

계 100.0 100.0 100.0

E3. 귀하의 ‘이웃’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0) (65) (45)

매우 만족 13.6 13.8 13.3

체로 만족 13.6 15.4 11.1

약간 만족 42.7 36.9 51.1

보통 20.9 23.1 17.8

약간 불만 4.5 7.7 .0

체로 불만 .9 .0 2.2

매우 불만 3.6 3.1 4.4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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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귀하의 출신국과 련된 몇 가지 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단 : %, 수)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9) (63) (36)

모국출신 노동자들의 도움 
정도

 그 지 않다 8.1 6.3 11.1

약간 그런 편이다 39.4 38.1 41.7

꽤 그런 편이다 39.4 46.0 27.8

아주 많이 그 다 13.1 9.5 19.4

계 100.0 100.0 100.0

평균 52.5 52.9 51.9

모국출신자들의 계유지 
정도

 그 지 않다 3.1 4.9 .0

약간 그런 편이다 20.8 14.8 31.4

꽤 그런 편이다 41.7 47.5 31.4

아주 많이 그 다 34.4 32.8 37.1

계 100.0 100.0 100.0

평균 69.1 69.4 68.6

모국에 한 자부심

 그 지 않다 2.0 1.6 2.7

약간 그런 편이다 13.0 6.3 24.3

꽤 그런 편이다 29.0 27.0 32.4

아주 많이 그 다 56.0 65.1 40.5

계 100.0 100.0 100.0

평균 79.7 85.2 70.3

자녀가 모국에 해 아는 
것에 한 요 정도

 그 지 않다 1.0 .0 2.7

약간 그런 편이다 9.4 6.8 13.5

꽤 그런 편이다 24.0 18.6 32.4

아주 많이 그 다 65.6 74.6 51.4

계 100.0 100.0 100.0

평균 84.7 89.3 77.5

자녀에게 들려주는 모국에 
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주는지

 그 지 않다 9.5 1.7 22.9

약간 그런 편이다 26.3 23.3 31.4

꽤 그런 편이다 30.5 36.7 20.0

아주 많이 그 다 33.7 38.3 25.7

계 100.0 100.0 100.0

평균 62.8 70.6 49.5

모국의 명 과 기념일을 
챙기는 정도

 그 지 않다 9.0 1.6 21.6

약간 그런 편이다 27.0 22.2 35.1

꽤 그런 편이다 33.0 42.9 16.2

아주 많이 그 다 31.0 33.3 27.0

계 100.0 100.0 100.0

평균 62.0 69.3 49.5

주: 출신국과 련한 질문에 한 수화는 “  그 지 않다”에 0 , “약간 그런 편이다”에 33.3
, “꽤 그런 편이다”에 66.7 , “아주 많이 그 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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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귀하는 다음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4) (59) (35)

모국출신자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

그 다 54.3 62.7 40.0

아니다 29.8 16.9 51.4

모르겠다 16.0 20.3 8.6

동네의 모국출신자들은 돕지 

않음

그 다 12.2 14.0 9.1

아니다 63.3 54.4 78.8

모르겠다 24.4 31.6 12.1

모국출신자  배타  모임이 

있음

그 다 50.0 56.9 38.2

아니다 17.4 6.9 35.3

모르겠다 32.6 36.2 26.5

모국출신자들은 잘 돕는다

그 다 63.0 64.9 60.0

아니다 18.5 14.0 25.7

모르겠다 18.5 21.1 14.3

모국출신자들은 한국에서 

경제 으로 성공하지 못함

그 다 40.0 44.6 32.4

아니다 27.8 21.4 38.2

모르겠다 32.2 33.9 29.4

모국출신자의 가계에서 물건 

구입

그 다 44.4 45.6 42.4

아니다 35.6 35.1 36.4

모르겠다 20.0 19.3 21.2

한국인보다는 모국인들에게 

돈을 빌림

그 다 52.2 62.1 34.4

아니다 24.4 17.2 37.5

모르겠다 23.3 20.7 28.1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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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귀하의 이웃 사람들은 다음 사항과 련하여 어떻습니까?

(단 : %, 수)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1) (46) (35)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많다

으로 반 9.9 13.0 5.7

체로 반 4.9 6.5 2.9

찬성도 반 도 아님 23.5 28.3 17.1

체로 찬성 51.9 41.3 65.7

으로 찬성 9.9 10.9 8.6

계 100.0 100.0 100.0

평균 61.7 57.6 67.1

이웃이 나와 비슷한 

자녀양육의 견해를 

보임

으로 반 3.4 2.1 5.1

체로 반 14.9 22.9 5.1

찬성도 반 도 아님 34.5 37.5 30.8

체로 찬성 41.4 31.3 53.8

으로 찬성 5.7 6.3 5.1

계 100.0 100.0 100.0

평균 57.8 54.2 62.2

자녀에게 요한 

정보습득을 이웃에 

의존

으로 반 8.3 8.7 7.9

체로 반 15.5 21.7 7.9

찬성도 반 도 아님 25.0 28.3 21.1

체로 찬성 44.0 34.8 55.3

으로 찬성 7.1 6.5 7.9

계 100.0 100.0 100.0

평균 56.5 52.2 61.8

주: 이웃 사람들과 련된 질문에 한 수화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
다”에 25 , “찬성도 반 도 아니다”에 50 , “ 체로 찬성한다”에 75 , “ 으로 찬성한

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 는 애칭을 알고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6) (59) (37)

안다 59.4 49.2 75.7

모른다 40.6 50.8 24.3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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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이름 는 애칭을 알고 있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 수는 몇 명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1) (39) (32)

0명 16.9 20.5 12.5

1 ～ 2명 35.2 38.5 31.3

3 ～ 5명 33.8 30.8 37.5

6명 이상 14.1 10.3 18.8

계 100.0 100.0 100.0

합계 2.83 2.62 3.09

E8.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를 알고 지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2) (58) (34)

안다 59.8 56.9 64.7

모른다 40.2 43.1 35.3

계 100.0 100.0 100.0

E8-1. 알고 지내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 수는 몇 명입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2) (40) (32)

0명 26.4 27.5 25.0

1 ～ 2명 25.0 22.5 28.1

3 ～ 5명 30.6 35.0 25.0

6명 이상 18.1 15.0 21.9

계 100.0 100.0 100.0

합계 2.72 2.7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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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텔 비  시청과 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제하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6) (50) (36)

TV 로그램 종류
규제한다 83.7 82.0 86.1

아니다 16.3 18.0 13.9

TV시청 시작 는 종료 시간
규제한다 64.2 57.6 70.6

아니다 35.8 42.4 29.4

총 TV시청 시간
규제한다 58.6 54.1 63.6

아니다 41.4 45.9 36.4

계 100.0 100.0 100.0

E10.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다음 활동에 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3) (37) (26)

학교 성  유지
신경쓰고 있다 84.1 83.8 84.6

아니다 15.9 16.2 15.4

숙제하기
신경쓰고 있다 86.8 87.5 85.7

아니다 13.2 12.5 14.3

집안일하기
신경쓰고 있다 71.0 81.0 55.6

아니다 29.0 19.0 44.4

계 100.0 100.0 100.0

E11. 귀하는 종합 으로 ‘ 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 : %)

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3) (44)

매우 만족 17.8 25.4 6.8

체로 만족 16.8 15.9 18.2

약간 만족 40.2 39.7 40.9

보통 15.0 12.7 18.2

약간 불만 7.5 3.2 13.6

매우 불만 2.8 3.2 2.3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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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조사 결과: 한국인 친구 조사

A. 청소년의 신상정보

A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20) (377) (243)

남자 52.6 53.8 50.6

여자 47.4 46.2 49.4

계 100.0 100.0 100.0

A2. 학생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20) (377) (243)

1988 5.0 .0 12.8

1989 13.4 .3 33.7

1990 16.5 .5 41.2

1991 19.5 24.1 12.3

1992 21.6 35.5 .0

1993 20.3 33.4 .0

1994 3.7 6.1 .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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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학생의 부모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99) (368) (231)

공장노동자 14.5 14.9 13.9

사무원 27.0 26.6 27.7

매원 5.5 6.0 4.8

기능공, 컴퓨터 로그래머 1.5 .8 2.6

간호사, 물리치료사, 양사 .8 1.1 .4

기업경 자 3.8 3.8 3.9

문기술자 8.2 10.6 4.3

교사, 교수 1.2 1.6 .4

변호사, 사, 법률가 .3 .3 .4

의사 .7 .8 .4

상 운 9.8 8.4 12.1

기타 26.5 25.0 29.0

계 100.0 100.0 100.0

A4. 학생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2) (371) (241)

서울특별시 56.5 90.3 4.6

부산 역시 .2 .0 .4

경기도 43.1 9.4 95.0

경상남도 .2 .3 .0

계 100.0 100.0 100.0

A5. 학생의 한국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단 : 명)

체 등학교 등학교

(N) (620) (377) (243)

가족수 4.26 4.28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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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학생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 : 개)

체 등학교 등학교

(N) (620) (377) (243)

사용하는 방 개수 2.74 2.76 2.71

A7. 학생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 명)

체 등학교 등학교

(N) (620) (377) (243)

사람수 1.08 1.20 .89

B. 가족 계

B1. 학생은 재 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8) (376) (242)

아버지 92.4 91.8 93.4

어머니 93.2 92.8 93.8

형제․자매 85.9 84.3 88.4

할아버지 6.0 7.2 4.1

할머니 12.6 13.0 12.0

기타 가족․친척 6.6 8.5 3.7

아버지의 친구 .0 .0 .0

어머니의 친구 .0 .0 .0

기타 2.9 2.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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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학생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12) (370) (242)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없음 5.7 5.9 5.4

이따  있음 20.6 18.4 24.0

종종 있음 40.4 36.5 46.3

자주 있음 22.7 25.9 17.8

항상 있음 10.6 13.2 6.6

계 100.0 100.0 100.0

평균 53.0 55.5 49.1

서로 매우 친 하게 

느낀 경우

 없음 4.4 6.0 2.1

이따  있음 17.2 18.0 16.1

종종 있음 29.1 25.3 34.7

자주 있음 30.2 27.2 34.7

항상 있음 19.0 23.4 12.4

계 100.0 100.0 100.0

평균 60.6 61.0 59.8

가족 일체감이 매우 

요하다고 느낀 

경우

 없음 4.8 6.1 2.9

이따  있음 16.6 15.2 18.6

종종 있음 27.8 26.2 30.2

자주 있음 28.3 28.2 28.5

항상 있음 22.5 24.3 19.8

계 100.0 100.0 100.0

평균 61.8 62.4 61.0

주: 경우 수는 “  없음”에 0 , “이따  있음”에 25 , “종종 있음”에 50 , “자주 있음”에 
75 , “항상 있음”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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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다음과 같은 태도에 해 학생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 합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10) (370) (240)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 으로 고려

으로 반 한다 7.9 7.3 8.8

체로 반 한다 33.8 29.5 40.4

체로 동의한다 49.2 51.6 45.4

으로 동의한다 9.2 11.6 5.4

계 100.0 100.0 100.0

평균 53.2 55.9 49.2

친척만이 도와  수 
있다

으로 반 한다 35.8 34.3 37.9

체로 반 한다 42.1 37.9 48.3

체로 동의한다 18.4 23.1 11.3

으로 동의한다 3.8 4.7 2.5

계 100.0 100.0 100.0

평균 30.1 32.7 26.1

조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의 

일자리

으로 반 한다 7.0 8.2 5.1

체로 반 한다 24.1 18.6 32.5

체로 동의한다 41.9 41.6 42.2

으로 동의한다 27.1 31.5 20.3

계 100.0 100.0 100.0

평균 63.0 65.5 59.2

주: 동의 수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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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학생의 ‘부모

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17) (374) (243)

매우 만족 33.7 35.3 31.3

만족 27.4 28.6 25.5

약간 만족 22.7 23.3 21.8

보통 12.5 9.6 16.9

약간 불만 1.8 1.6 2.1

불만 1.5 1.6 1.2

매우 불만 .5 .0 1.2

계 100.0 100.0 100.0

평균 78.7 80.3 76.4

주: 만족도 수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 만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하 다.

B5. 학생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38) (319) (219)

용돈을 게 다 19.7 21.6 16.9

공부만을 강요한다 38.7 33.9 45.7

나를 제 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7.6 6.9 8.7

함께 이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 12.6 13.8 11.0

내 생각을 무시한다 18.8 17.9 20.1

기타 34.6 37.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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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육․직업에 한 태도

C1.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3) (373) (240)

등학교 이하 1.3 1.9 .4

고등학교 9.1 9.1 9.2

문 학(2년제) 11.9 11.0 13.3

학교(4년제) 62.3 61.7 63.3

학원 석사과정 4.7 4.6 5.0

학원 박사과정 9.3 10.5 7.5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1.3 1.3 1.3

계 100.0 100.0 100.0

C2. 실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1) (368) (243)

등학교 이하 3.4 3.5 3.3

고등학교 28.3 32.1 22.6

문 학(2년제) 12.4 10.6 15.2

학교(4년제) 48.1 45.4 52.3

학원 석사과정 4.6 5.4 3.3

학원 박사과정 2.9 2.7 3.3

학교를  다닐 수 없다 .2 .3 .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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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1) (369) (242)

등학교 이하 .5 .5 .4

고등학교 4.4 4.9 3.7

문 학(2년제) 7.2 6.5 8.3

학교(4년제) 65.1 60.2 72.7

학원 석사과정 4.3 4.9 3.3

학원 박사과정 18.3 23.0 11.2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2 .0 .4

계 100.0 100.0 100.0

C4. 학생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9) (376) (243)

공장노동자 .8 1.1 .4

사무원 5.8 5.9 5.8

매원 1.5 2.1 .4

기능공, 컴퓨터 로그래머 8.9 9.0 8.6

간호사, 물리치료사, 양사 1.9 1.9 2.1

기업경 자 1.1 .5 2.1

문기술자 6.9 5.3 9.5

교사, 교수 15.5 14.1 17.7

변호사, 사, 법률가 8.7 8.8 8.6

의사 9.2 10.1 7.8

기타 39.6 41.2 37.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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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실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

느 정도로 보십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10) (371) (239)

매우 낮다 6.6 5.7 7.9

다소 낮은 편이다 39.5 35.6 45.6

다소 높은 편이다 47.2 51.5 40.6

매우 높다 6.7 7.3 5.9

계 100.0 100.0 100.0

평균 51.4 53.5 48.1

주: 가능성 수는 “매우 낮다”에 0 , “다소 낮은 편이다”에 33.3 , “다소 높은 편이다”에 
66.7 , “매우 높다”에 100 을 부여하 다.

D. 친구 계

D1. 개인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96) (366) (230)

한국인 친구수

1～2명 17.1 19.9 12.6

3～5명 31.7 33.3 29.1

6～10명 19.0 19.4 18.3

11～30명 13.1 13.1 13.0

31명 이상 19.1 14.2 27.0

계 100.0 100.0 100.0

평균 21.13 16.31 28.80

외국인 친구수

0명 68.8 74.3 60.1

1～2명 27.2 21.0 37.0

3～5명 2.9 3.4 2.1

6～10명 1.1 1.3 .8

계 100.0 100.0 100.0

평균 .53 .4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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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593) (355) (238)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만둔 친구

 없다 84.3 86.8 80.7

약간 있다 14.3 11.3 18.9

많다, 는 부분이다 1.3 2.0 .4

계 100.0 100.0 100.0

평균 8.5 7.6 9.9

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친구

 없다 47.8 48.2 47.3

약간 있다 47.8 47.9 47.7

많다, 는 부분이다 4.4 4.0 5.1

계 100.0 100.0 100.0

평균 28.3 27.9 28.9

고등학교 졸업 후 

취칙할 계획인 친구

 없다 42.9 46.3 37.9

약간 있다 49.1 46.0 53.6

많다, 는 부분이다 8.0 7.7 8.5

계 100.0 100.0 100.0

평균 32.5 30.7 35.3

2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없다 34.4 34.3 34.6

약간 있다 55.5 56.3 54.3

많다, 는 부분이다 10.1 9.4 11.1

계 100.0 100.0 100.0

평균 37.8 37.6 38.3

4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없다 18.0 19.2 16.2

약간 있다 38.9 39.3 38.5

많다, 는 부분이다 43.0 41.5 45.3

계 100.0 100.0 100.0

평균 62.5 61.2 64.5

주: 친구 수는 “  없다”에 0 , “약간 있다”에 50 , “많다, 는 부분이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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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6) (364) (242)

매우 쉽다 6.9 5.2 9.5

체로 쉬운 편이다 30.4 27.5 34.7

체로 어려운 편이다 39.6 42.3 35.5

매우 어렵다 23.1 25.0 20.2

계 100.0 100.0 100.0

D3-1.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95) (360) (235)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39.3 36.9 43.0

외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달하지 못한다 62.0 63.6 59.6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5.4 5.8 4.7

외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  멀리한다 3.4 4.2 2.1

기타 11.9 10.0 14.9

D4. 학생은 같은 반의 외국인 친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73) (333) (240)

매우 만족 18.0 16.2 20.4

만족 18.7 19.2 17.9

약간 만족 25.5 28.5 21.3

보통 26.9 24.0 30.8

약간 불만 3.5 3.6 3.3

불만 1.2 2.1 .0

매우 불만 6.3 6.3 6.3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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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싫어하는 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10) (297) (213)

외국인이라서 10.0 10.1 9.9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38.0 36.0 40.8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18.6 19.5 17.4

피부색이 달라서 4.7 5.1 4.2

잘하는 것이 없어서 .6 .7 .5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4 .3 .5

건방지다고 12.5 9.8 16.4

특별한 이유 없이 16.5 20.2 11.3

기타 22.5 20.5 25.4

D5.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4) (364) (240)

아무 지도 않았다 28.5 25.0 33.8

신기했다 38.6 35.4 43.3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24.3 28.8 17.5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4.0 5.2 2.1

기타 4.6 5.5 3.3

계 100.0 100.0 100.0

D6. 학생은 외국인 친구를 학생의 집에 한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4) (372) (242)

있다 9.3 9.9 8.3

없다 90.7 90.1 91.7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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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학생은 외국인 친구 집에 놀러간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4) (372) (242)

있다 7.8 9.4 5.4

없다 92.2 90.6 94.6

계 100.0 100.0 100.0

D8. 학생은 학교가 끝난 후에 외국인 친구와 함께 공부한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4) (372) (242)

있다 10.3 9.7 11.2

없다 89.7 90.3 88.8

계 100.0 100.0 100.0

D9. 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생활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0) (362) (238)

매우 만족 10.5 9.9 11.3

만족 18.7 19.3 17.6

약간 만족 25.7 24.6 27.3

보통 27.3 29.3 24.4

약간 불만 9.3 6.6 13.4

불만 3.8 4.7 2.5

매우 불만 4.7 5.5 3.4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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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학생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텔 비 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1) (371) (240)

1시간 미만 14.2 20.2 5.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5.2 28.6 20.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9.6 20.8 17.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5.7 12.4 20.8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7.9 7.3 8.8

5시간 이상 17.3 10.8 27.5

계 100.0 100.0 100.0

E. 학교 생활

E2. 학생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학교 숙제를 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8) (376) (242)

1시간 미만 56.8 58.2 54.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6.7 24.2 30.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9.1 10.6 6.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0 3.7 4.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8 2.1 1.2

5시간 이상 1.6 1.1 2.5

계 100.0 100.0 100.0

E3. 학생은 숙제를 하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구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9) (376) (243)

부모님 39.4 56.4 13.2

형제자매 17.8 17.8 17.7

친구 25.0 10.6 47.3

학교 선생님 1.8 1.9 1.6

학원 는 과외 선생님 5.5 5.3 5.8

기타 4.0 2.1 7.0

없다 6.5 5.9 7.4

계 100.0 100.0 100.0



219

E4. 다음은 학교에 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05) (365) (240)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으로 반 한다 8.6 6.6 11.7

체로 반 한다 25.6 18.1 37.1

체로 동의한다 54.2 58.9 47.1

으로 동의한다 11.6 16.4 4.2

계 100.0 100.0 100.0

평균 56.3 61.8 47.9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으로 반 한다 30.5 27.7 34.7

체로 반 한다 41.7 38.5 46.4

체로 동의한다 21.0 24.7 15.5

으로 동의한다 6.8 9.1 3.3

계 100.0 100.0 100.0

평균 34.7 38.4 29.1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으로 반 한다 5.2 2.7 9.1

체로 반 한다 9.7 3.8 18.6

체로 동의한다 46.1 37.5 59.1

으로 동의한다 39.0 56.0 13.2

계 100.0 100.0 100.0

평균 73.0 82.7 58.8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심이 많다

으로 반 한다 6.1 3.6 10.0

체로 반 한다 14.7 9.6 22.5

체로 동의한다 44.6 39.3 52.5

으로 동의한다 34.7 47.5 15.0

계 100.0 100.0 100.0

평균 69.3 77.0 57.5

나는 학교에서 

안 하지 않다고 

느낀다

으로 반 한다 23.6 26.9 18.5

체로 반 한다 34.9 34.1 36.1

체로 동의한다 30.9 27.5 36.1

으로 동의한다 10.6 11.5 9.2

계 100.0 100.0 100.0

평균 42.9 41.2 45.4

주: 학교의 사정 수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
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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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05) (365) (240)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으로 반 한다 30.1 32.3 26.8

체로 반 한다 43.9 38.2 52.3

체로 동의한다 18.8 20.2 16.7

으로 동의한다 7.2 9.3 4.2

계 100.0 100.0 100.0

평균 34.4 35.5 32.8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으로 반 한다 57.8 62.8 50.4

체로 반 한다 28.0 25.3 31.9

체로 동의한다 11.5 8.0 16.8

으로 동의한다 2.7 4.0 .8

계 100.0 100.0 100.0

평균 19.7 17.7 22.7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으로 반 한다 28.8 35.7 18.3

체로 반 한다 31.9 26.9 39.6

체로 동의한다 27.1 25.2 30.0

으로 동의한다 12.1 12.2 12.1

계 100.0 100.0 100.0

평균 40.9 38.0 45.3

학생들의 성 이 

우수하다

으로 반 한다 13.1 8.4 20.2

체로 반 한다 33.6 27.4 42.9

체로 동의한다 43.8 52.0 31.5

으로 동의한다 9.6 12.3 5.5

계 100.0 100.0 100.0

평균 50.0 56.1 40.8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으로 반 한다 20.5 18.0 24.3

체로 반 한다 37.4 33.0 43.9

체로 동의한다 33.2 38.0 25.9

으로 동의한다 8.9 11.0 5.9

계 100.0 100.0 100.0

평균 43.5 47.3 37.8

주: 학교의 사정 수는 “ 으로 반 한다”에 0 , “ 체로 반 한다”에 33.3 , “ 체로 동의
한다”에 66.7 , " 으로 동의한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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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이 있습니

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5) (365) (240)

학교에서 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없었다 56.2 58.1 53.3

1～2번 35.9 33.7 39.2

3번 이상 7.9 8.2 7.5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하 다

 없었다 75.0 72.5 78.7

1～2번 19.8 21.9 16.6

3번 이상 5.2 5.6 4.7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없었다 74.7 66.9 86.5

1～2번 16.5 21.3 9.3

3번 이상 8.8 11.8 4.2

계 100.0 100.0 100.0

E6. 학생의 ‘학교’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8) (368) (240)

매우 만족 16.3 22.3 7.1
만족 21.2 26.4 13.3

약간 만족 22.9 23.1 22.5
보통 20.6 16.8 26.3

약간 불만 8.7 6.3 12.5
불만 3.9 2.2 6.7

매우 불만 6.4 3.0 11.7

계 100.0 100.0 100.0

평균 63.0 70.5 51.6

주: 만족도 수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 만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하 다.

E7. 학생의 학교에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3) (366) (237)

있다 56.9 41.3 81.0

없다 43.1 58.7 19.0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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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학생은 외국인 청소년이 한국인 청소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

하는 것을 본 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목

격했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03) (365) (238)

욕설, 박, 모욕

 없다 72.5 72.3 72.7

별로 없다 11.8 12.1 11.3

가끔 있다 9.8 9.9 9.7

자주 있다 3.2 3.0 3.4

매우 자주 있다 2.8 2.7 2.9

계 100.0 100.0 100.0

평균 13.0 13.0 13.1

돈, 물건 빼앗김

 없다 80.7 83.7 76.1

별로 없다 9.8 9.4 10.5

가끔 있다 7.3 5.8 9.7

자주 있다 1.2 1.1 1.3

매우 자주 있다 1.0 .0 2.5

계 100.0 100.0 100.0

평균 8.0 6.1 10.9

따돌림

 없다 78.7 76.2 82.4

별로 없다 10.5 11.3 9.2

가끔 있다 7.0 8.0 5.5

자주 있다 2.5 3.6 .8

매우 자주 있다 1.3 .8 2.1

계 100.0 100.0 100.0

평균 9.3 10.4 7.8

신체  폭행

 없다 87.2 89.0 84.5

별로 없다 6.2 5.5 7.1

가끔 있다 4.7 3.9 5.9

자주 있다 1.0 .8 1.3

매우 자주 있다 1.0 .8 1.3

계 100.0 100.0 100.0

평균 5.6 4.8 6.9

주: 피해 수는 “  없다”에 0 , “별로 없다”에 25 , “가끔 있다”에 50 , “자주 있다”에 
75 , “매우 자주 있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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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학생의 ‘학교 선생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10) (369) (241)

매우 만족 26.7 36.3 12.0

만족 25.6 29.5 19.5

약간 만족 22.1 19.8 25.7

보통 13.6 8.7 21.2

약간 불만 5.4 3.0 9.1

불만 1.8 1.1 2.9

매우 불만 4.8 1.6 9.5

계 100.0 100.0 100.0

평균 71.7 79.6 59.5

주: 만족도 수는 “매우 만족”에 100 , “만족”에 83.3 , “약간 만족”에 66.7 , “보통”에 50 , 
“약간 불만”에 33.3 , “불만”에 16.7 , “매우 불만”에 0 을 부여하 다.

E10. 학생은 학교에서 학 임원(반장․부반장 등)을 맡은 이 있습니까?(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7) (376) (241)

없다 43.3 33.5 58.5

반장 31.4 43.6 12.4

부반장 30.1 37.0 19.5

각 부서 부장 22.5 22.3 22.8

분단장 14.9 20.5 6.2

기타 8.4 7.7 9.5

E11.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한 이야기를 

들은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1) (371) (240)

있다 64.3 63.6 65.4

없다 35.7 36.4 34.6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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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1. 학생이 외국인노동자에 한 이야기를 들은 이 있다면, 그것은 어
떤 내용이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43) (330) (213)

외국인노동자의 학국생활의 어려움 61.9 63.9 58.7
외국인노동자와 한국경제, 한국사회 6.6 5.8 8.0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15.7 14.2 17.8
기타 15.8 16.1 15.5

계 100.0 100.0 100.0

E12. 학생은 외국인 친구의 부모님들이 왜 한국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8) (366) (242)

돈을 벌려고 56.7 52.7 62.8
새로운 경험을 하기 해서 17.1 21.9 9.9

자녀의 교육을 해서 10.4 8.2 13.6
기타 2.3 1.6 3.3

생각해본  없다 13.5 15.6 10.3

계 100.0 100.0 100.0

E13. 학생은 일본에 사는 한국 동포들처럼 민족이나 국 이 달라서 무시 받
거나 차별 받는 이나 화․TV 로그램을 본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16) (373) (243)

있다 62.3 56.6 71.2

없다 37.7 43.4 28.8

계 100.0 100.0 100.0

E14. 학생은 요즘 학교 내에서 외국인 학생에 한 학교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9) (367) (242)

매우 심각하다 6.7 6.3 7.4
심각하다 8.7 6.8 11.6
보통이다 31.0 30.2 32.2

심각하지 않다 25.3 25.1 25.6
 심각하지 않다 28.2 31.6 23.1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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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5.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

을 본 이 있습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608) (367) (241)

있다 9.7 9.0 10.8

없다 90.3 91.0 89.2

계 100.0 100.0 100.0

E15-1.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이

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52) (340) (212)

외국인이라서 33.3 35.6 29.7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20.7 22.4 17.9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19.9 21.5 17.5
피부색이 달라서 10.1 11.5 8.0

잘하는 것이 없어서 3.4 4.1 2.4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2.5 1.8 3.8

건방지다고 22.3 21.2 24.1
특별한 이유 없이 30.4 31.5 28.8

기타 18.1 15.9 21.7

E16.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싸웠을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단 : %)

체 등학교 등학교

(N) (578) (348) (230)

잘못한 친구를 혼내신다 60.9 60.3 61.7

외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5 .6 .4

한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8.7 7.5 10.4

그냥 내버려둔다 4.7 3.2 7.0

기타 25.3 28.4 20.4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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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치 과 태도

F1. 학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07) (367) (240)

돈을 많이 버는 것

요하지 않다 8.6 7.6 10.0

다소 요하다 53.5 52.6 55.0

매우 요하다 37.9 39.8 35.0

계 100.0 100.0 100.0

평균 64.7 66.1 62.5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요하지 않다 2.0 1.4 2.9

다소 요하다 20.7 21.3 19.9

매우 요하다 77.3 77.4 77.2

계 100.0 100.0 100.0

평균 87.7 88.0 87.1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요하지 않다 2.6 1.4 4.6

다소 요하다 32.6 34.1 30.3

매우 요하다 64.8 64.6 65.1

계 100.0 100.0 100.0

평균 81.1 81.6 80.3

부모, 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요하지 않다 9.6 7.6 12.5

다소 요하다 41.8 40.9 43.3

매우 요하다 48.6 51.5 44.2

계 100.0 100.0 100.0

평균 69.5 71.9 65.8

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요하지 않다 58.3 54.8 63.5

다소 요하다 30.7 33.0 27.4

매우 요하다 11.0 12.2 9.1

계 100.0 100.0 100.0

평균 26.3 28.7 22.8

주: 인생 수는 “ 요하지 않다”에 0 , “다소 요하다”에 50 , “매우 요하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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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07) (367) (240)

자녀를 갖는 것

요하지 않다 21.7 20.1 24.2

다소 요하다 47.5 47.3 47.9

매우 요하다 30.8 32.7 27.9

계 100.0 100.0 100.0

평균 54.6 56.3 51.8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요하지 않다 9.2 10.2 7.5

다소 요하다 36.3 40.3 30.1

매우 요하다 54.6 49.4 62.3

계 100.0 100.0 100.0

평균 72.7 69.6 77.4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요하지 않다 42.4 44.0 40.0

다소 요하다 36.7 32.6 42.9

매우 요하다 20.9 23.4 17.1

계 100.0 100.0 100.0

평균 39.2 39.7 38.5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문가가 되는 것

요하지 않다 8.8 10.9 5.8

다소 요하다 31.4 32.6 29.6

매우 요하다 59.8 56.5 64.6

계 100.0 100.0 100.0

평균 75.5 72.8 79.4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요하지 않다 3.5 2.2 5.4

다소 요하다 28.0 25.1 32.5

매우 요하다 68.5 72.7 62.1

계 100.0 100.0 100.0

평균 82.5 85.3 78.3

주: 인생 수는 “ 요하지 않다”에 0 , “다소 요하다”에 50 , “매우 요하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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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느낌을 1주일에 몇 일 정도 자주 갖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07) (369) (238)

슬 다고 느낀다

거의 없다 44.0 45.3 42.0

가끔 있다 35.7 36.9 34.0

종종 있다 14.0 11.4 18.1

자주 있다 6.3 6.5 5.9

계 100.0 100.0 100.0

평균 27.5 26.4 29.3

매사에 잘할 수 

없다고 느낀다

거의 없다 46.2 48.4 42.9

가끔 있다 34.6 33.3 36.6

종종 있다 14.6 13.7 16.0

자주 있다 4.6 4.6 4.6

계 100.0 100.0 100.0

평균 25.9 24.9 27.4

밥맛이 없어 먹기 

싫다

거의 없다 46.7 47.3 45.8

가끔 있다 30.6 31.0 29.8

종종 있다 16.3 15.4 17.6

자주 있다 6.5 6.3 6.7

계 100.0 100.0 100.0

평균 27.5 26.9 28.4

우울하다

거의 없다 57.1 60.4 52.1

가끔 있다 24.7 26.0 22.7

종종 있다 11.4 7.4 17.6

자주 있다 6.8 6.3 7.6

계 100.0 100.0 100.0

평균 22.6 19.8 26.9

주: 느낌 수는 “거의 없다”에 0 , “가끔 있다”에 33.3 , “종종 있다”에 66.7 , “자주 있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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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학생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단 : %, 수)

체 등학교 등학교

(N) (609) (370) (239)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그 지 않다 75.0 80.0 67.4

별로 그 지 않다 19.0 15.1 25.1

부분 으로 사실이다 4.4 4.3 4.6

정말로 그 다 1.5 .5 2.9

계 100.0 100.0 100.0

평균 10.8 8.5 14.4

학교에서 좋은 성 을 얻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 지 않다 12.5 11.1 14.6

별로 그 지 않다 25.2 25.8 24.2

부분 으로 사실이다 35.2 34.2 36.7

정말로 그 다 27.1 28.8 24.6

계 100.0 100.0 100.0

평균 59.0 60.2 57.1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그 지 않다 53.5 61.0 41.8

별로 그 지 않다 29.4 25.5 35.6

부분 으로 사실이다 12.5 9.5 17.2

정말로 그 다 4.6 4.1 5.4

계 100.0 100.0 100.0

평균 22.8 18.9 28.7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지 않다 57.8 58.6 56.7

별로 그 지 않다 26.4 26.4 26.3

부분 으로 사실이다 11.0 9.5 13.3

정말로 그 다 4.8 5.4 3.8

계 100.0 100.0 100.0

평균 20.9 20.6 21.4

주: 감정 수는 “  그 지 않다”에 0 , “별로 그 지 않다”에 33.3 , “부분 으로 사실이
다”에 66.7 , “정말로 그 다”에 10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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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질문지 ― 외국인 아동 조사

 

ID NO

1 2 3 4 5

3

외국인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 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 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고 민주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설립된 국가기 입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한민국의 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청

소년의 인권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체계

․심층 으로 악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해 필요한 기  자료를 만들려는 목

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 다른 분들과 상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답변한 내용

은 통계 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 이 완 하게 보장됩니다. 그 은 조 도 염려하지 마

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에 귀 한 시간을 

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 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ꂕ 100-842 서울 구 무교동길 41 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ꂕ 151-836 서울 악구 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응답 요령은 ‘__’에 ✔를, ‘□’ 안에 숫자를, ‘(  )’안에 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ꂕ 561-756 북 주시 덕진구 백제로 31 북 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화: (063) 270-2917 이-메일: dhseol@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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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소년의 신상 정보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 (1) 남자      __ (2) 여자

2.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3. 당신의 국 은 무엇입니까?

__ (00) 한국

__ (01) 방 라데시     __ (02) 국 조선족

__ (03) 국 한족      __ (04) 인도

__ (05) 인도네시아     __ (06) 이란

__ (07) 가나     __ (08) 카자흐스탄

__ (09) 몽골     __ (10) 미얀마

__ (11) 네팔     __ (12) 나이지리아

__ (13) 키스탄     __ (14) 필리핀

__ (15) 러시아 __ (16) 스리랑카

__ (17) 태국 __ (18) 우즈베키스탄

__ (19) 베트남 __ (20) 기타 나라( )

4. 당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5. 당신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입국 시기를 알

려주십시오.

년 월

6.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6-1. 행정구역

__ (01) 서울특별시 __ (02) 인천 역시 __ (03) 구 역시

__ (04) 역시 __ (05) 부산 역시 __ (06) 주 역시

__ (07) 울산 역시 __ (08) 경기도 __ (09) 충청남도

__ (10) 충청북도 __ (11) 경상남도 __ (12) 경상북도

__ (13) 라남도 __ (14) 라북도 __ (15) 강원도

__ (16) 제주도

6-2. 지역규모

__ (1) 도시지역 __ (2) 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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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족 계

1. 당신은 재 한국에서 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같은 방 는 집을 사용하는 사람) 해

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아버지          __ (2) 어머니 __ (3) 형제․자매

__ (4) 할아버지 __ (5) 할머니 __ (6) 기타 가족․친척

__ (7) 아버지의 친구 __ (8) 어머니의 친구 __ (9) 기타( )

2. 당신의 한국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3. 당신의 아버지는 재 어떤 일을 합니까?

__ (00) 비해당(아버지가 한국에 안 계신다)

__ (01) 공장노동자 __ (02) 건설노동자

__ (03) 어부 는 수산업노동자 __ (04) 농림축산업노동자

__ (05) 식당(음식 ) 주방․청소․서빙 __ (06) 간병인

__ (07) 가정부․ 출부․아이돌보기 __ (08) 유흥업소 원

__ (09) 상 주인 __ (10) 실업자

__ (11) 기타( )

4. 당신 아버지의 국 은 무엇입니까?

__ (00) 한국

__ (01) 방 라데시     __ (02) 국 조선족

__ (03) 국 한족      __ (04) 인도

__ (05) 인도네시아     __ (06) 이란

__ (07) 가나     __ (08) 카자흐스탄

__ (09) 몽골     __ (10) 미얀마

__ (11) 네팔     __ (12) 나이지리아

__ (13) 키스탄     __ (14) 필리핀

__ (15) 러시아 __ (16) 스리랑카

__ (17) 태국 __ (18) 우즈베키스탄

__ (19) 베트남 __ (20) 기타 나라( )

5. 당신의 어머니는 재 어떤 일을 합니까?

__ (00) 비해당(어머니가 한국에 안 계신다)

__ (01) 공장노동자 __ (02) 건설노동자

__ (03) 어부 는 수산업노동자 __ (04) 농림축산업노동자

__ (05) 식당(음식 ) 주방․청소․서빙 __ (06) 간병인

__ (07) 가정부․ 출부․아이돌보기 __ (08) 유흥업소 원

__ (09) 상 주인 __ (10) 실업자

__ (11) 주부 __ (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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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 어머니의 국 은 무엇입니까?

__ (00) 한국

__ (01) 방 라데시     __ (02) 국 조선족

__ (03) 국 한족      __ (04) 인도

__ (05) 인도네시아     __ (06) 이란

__ (07) 가나     __ (08) 카자흐스탄

__ (09) 몽골     __ (10) 미얀마

__ (11) 네팔     __ (12) 나이지리아

__ (13) 키스탄     __ (14) 필리핀

__ (15) 러시아 __ (16) 스리랑카

__ (17) 태국 __ (18) 우즈베키스탄

__ (19) 베트남 __ (20) 기타 나라( )

7. 당신의 가족이 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__ (01) 공장, 상가, 식당, 여  등(비거주용건물내 공간)

__ (02)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임시가건물)

__ (03) 비닐하우스, 자집, 움막 등(무허가불량주택)

__ (04) 지하․반지하방

__ (05) 옥탑방

__ (06) 단독주택(지하․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__ (07) 연립․다세 ․다가구주택(지하․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__ (08) 아 트

__ (09) 기숙사

__ (10) 기타( )

8. 당신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

9. 당신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

10. 당신은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합니까?

__ (1) 모국어 __ (2) 한국어

__ (3)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11.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까?

없음

이따

있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11-1.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1) (2) (3) (4) (5)

11-2. 서로 매우 친 하게 느낀 경우 (1) (2) (3) (4) (5)

11-3. 가족 일체감이 매우 요하다고 느낀 경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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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과 같은 태도에 해 당신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 합니까?

으로 

반 한다

체로 

반 한다

체로 

동의한다

으로 

동의한다

12-1. 어떤 사람의 취직을 도와  수 있을 
때,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1) (2) (3) (4)

12-2.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경우 친척만이 도와  수 있다 (1) (2) (3) (4)

12-3. 직업을 구할 때, 먼 지역의 좋은 
일자리보다는 조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1) (2) (3) (4)

13.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에 한 만족도’

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14. 당신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

하십시오.

__ (1) 용돈을 게 다 __ (2) 공부만 강요한다

__ (3) 나를 제 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__ (4) 함께 이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

__ (5) 내 생각을 무시한다 __ (6) 기타(                       )

C. 언어 능력와 미래에 한 계획

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함 별로 잘못함 체로 잘함 매우 잘함

1-1. 말하기 (1) (2) (3) (4)

1-2. 듣기(이해하기) (1) (2) (3) (4)

1-3. 읽기 (1) (2) (3) (4)

1-4. 쓰기 (1) (2) (3) (4)

2. 당신의 모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함 별로 잘못함 체로 잘함 매우 잘함

2-1. 말하기 (1) (2) (3) (4)

2-2. 듣기(이해하기) (1) (2) (3) (4)

2-3. 읽기 (1) (2) (3) (4)

2-4. 쓰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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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 을 골라 주십시오.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3-1. 당신은 한국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 을 골라 주십시오.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4. 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를  다닐 수 없다

4-1. 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 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를  다닐 수 없다

5.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5-1.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 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6. 당신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__ (01) 공장노동자 __ (02) 사무원

__ (03) 매원 __ (04) 기능공, 컴퓨터 로그래머

__ (05) 간호사, 물리치료사, 양사 __ (06) 기업경 자

__ (07) 문기술자 __ (08) 교사, 교수

__ (09) 변호사, 사, 법률가 __ (10) 의사

__ (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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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__ (1) 매우 낮다 __ (2) 다소 낮은 편이다

__ (3) 다소 높은 편이다 __ (4) 매우 높다

D. 친구 계

1. 한국에서 개인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까?

1-1. 모국인 친구 명 1-2. 한국인 친구 명

1-3. 제3국인 친구 명

2.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없다

약간

있다

많다, 는 

부분이다

2-1.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간에 그만둔 친구 (1) (2) (3)

2-2. 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친구 (1) (2) (3)

2-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계획인 친구 (1) (2) (3)

2-4. 2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1) (2) (3)

2-5. 4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1) (2) (3)

3.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정도를 말 해 주십시오.

__ (1) 매우 쉽다 __ (2) 체로 쉬운 편이다

__ (3) 체로 어려운 편이다 __ (4) 매우 어렵다

3-1.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

시오.

__ (1)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__ (2) 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달하지 못한다

__ (3)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__ (4) 한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  멀리한다

__ (5) 경제 인 여건으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__ (6) 기타( )

4. 당신은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5번 문항으로)

4-1. 당신이 한국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모국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__ (2) 한국 아이들과 구별되기 싫어서

__ (3) 한국인들이 부르기 쉽도록 __ (4)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용이하도록

__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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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당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불리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__ (1) 본래 이름 __ (2) 한국 이름

__ (3) 내가 좋아하는 별명 __ (4) 내가 싫어하는 별명

4-3. 당신은 본래 이름과 한국어 이름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__ (1) 본래 이름 __ (2) 한국 이름

5. 당신은 재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__ (1) 다닌다(6번 문항으로) __ (2) 다니지 않는다(5-1번 문항으로)

5-1. 당신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 (1)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__ (2)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__ (3) 한국말을 잘 못해서 __ (4) 학교 가기가 겁이 나서

__ (5) 한국인 청소년의 따돌림 때문에 __ (6) 일을 해서 돈을 벌기 하여

__ (7) 기타(                     )

6. 당신은 교과 공부를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한다면 구(무엇)의 도움으로 공부하십니

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공부하지 않는다 __ (2) 책

__ (3) TV 로그램 __ (4) 비디오 는 오디오 교재

__ (5) 부모님이 가르쳐 다 __ (6) 한국인 친구

__ (7)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교육 __ (8) 사설 학원

__ (9) 기타(                     )

7. 귀하는 재 직업이 있습니까?

__ (1) 업(full-time) 직업이 있다 __ (2) 트타임(part-time) 직업이 있다

__ (3) 없다. 업 직업을 구하고 있다 __ (4) 없다. 트타임 직업을 구하고 있다

__ (5) 없다. 취직할 생각이 없다

7-1. 당신은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__ (01) 공장노동자 __ (02) 건설노동자

__ (03) 어부 는 수산업노동자 __ (04) 농림축산업노동자

__ (05) 식당(음식 ) 주방․청소․서빙 __ (06) 간병인

__ (07) 가정부․ 출부 __ (08) 유흥업소 원

__ (09) 가게(수퍼마켓․편의  등) 종업원 __ (10) 주유소 주유원

__ (11) 학생 __ (12) 실업자(일자리를 구한  있다)

__ (13) 그냥 논다(일자리를 구한  없다) __ (14) 기타( )

8. 당신은 재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 하는 ‘비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__ (1) 다닌다(8-1번 문항으로) __ (2) 다니지 않는다(9번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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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 하는 ‘비정규 학교’에 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9. 당신은 학교․학원 는 일이 끝난 후에 구와 주로 시간을 보냅니까?

__ (1) 혼자 __ (2) 한국인 친구

__ (3) 모국인 친구 __ (4) 제3국인 친구

__ (5) 부모님 __ (6) 형제․자매

__ (7) 기타(                     )

10. 당신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텔 비 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

십니까?

__ (1) 1시간 미만 __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__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__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__ (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__ (6) 5시간 이상

E. 학교 생활

1. 당신은 재 어느 학교에 다니십니까?

__ (1) 등학교 __ (2) 학교

__ (3) 고등학교 __ (4)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F섹션으로)

2. 당신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나 학교 숙제를 하십니까?

__ (1) 1시간 미만 __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__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__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__ (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__ (6) 5시간 이상

3. 당신은 숙제를 하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구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__ (1) 부모님 __ (2) 형제자매

__ (3) 친구 __ (4) 학교 선생님

__ (5) 학원 선생님 는 과외 선생님 __ (6)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 상담원

__ (7) 기타( ) __ (8)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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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학교에 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으로 

반 한다

체로 

반 한다

체로 

동의한다

으로 

동의한다

4-1.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1) (2) (3) (4)

4-2.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1) (2) (3) (4)

4-3.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1) (2) (3) (4)

4-4.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심이 많다 (1) (2) (3) (4)

4-5. 나는 학교에서 안 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4-6.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1) (2) (3) (4)

4-7.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1) (2) (3) (4)

4-8.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1) (2) (3) (4)

4-9. 학생 성 을 공정하게 부여한다 (1) (2) (3) (4)

4-10.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1) (2) (3) (4)

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

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없었다 1～2번 3번 이상

5-1. 학교에서 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1) (2) (3)

5-2.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하 다 (1) (2) (3)

5-3.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1) (2) (3)

6. 귀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이 있습니까?

__ (1) 피해를 당한 이 있다(6-1번 문항으로) __ (2) 그런  없다(7번 문항으로)

6-1. 왜 한국인 학생들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외국인이라서 __ (2)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__ (3) 내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__ (4) 피부색이 달라서

__ (5) 잘하는 것이 없어서 __ (6)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__ (7) 건방지다고 __ (8) 특별한 이유 없이

__ (9) 기타( )

6-2.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이 있습니까?

__ (1) 있다(6-2.1번 문항으로)  __ (2) 없다(6-3번 문항으로)

6-2.1. 당신이 피해를 상담한 사람은 구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가족․친척 __ (2) 모국인 친구

__ (3) 한국인 친구 __ (4) 제3국인 친구

__ (5) 교사 __ (6)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__ (7) 성직자 __ (8) 신고 화(경찰․검찰)

__ (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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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여러 상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구입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 주세요.

__ (1) 가족․친척 __ (2) 모국인 친구

__ (3) 한국인 친구 __ (4) 제3국인 친구

__ (5) 교사 __ (6)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__ (7) 성직자 __ (8) 경찰․검찰에 화 는 신고

__ (9) 기타(          )

6-2.3. 그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__ (1)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__ (3) 약간 도움이 되었다 __ (4)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6-3.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 (1)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__ (2) 야단 맞을 것 같아서

__ (3)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__ (4) 일이 커질 것 같아서

__ (5) 단한 일이 아니어서 __ (6) 보복 당할 것 같아서

__ (7)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__ (8) 기타(          )

6-4.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에 당신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 습니까?

__ (1) 학교 가기가 두려웠다 __ (2) 사람들을 하기가 무섭거나 싫었다

__ (3) 정신  불안이나 악몽에 시달렸다 __ (4) 학교에 가지 않았다

__ (5) 가출을 하 다 __ (6) 문상담기 이나 병원에 갔다

__ (7) 기타(          )

6-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집단 폭력 방을 한 교육․훈화․상담을 실시한 이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__ (3) 모르겠다

7. 당신의 ‘학교’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8. 당신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괴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미숙한 한국어 __ (2) 친구 사귀기가 힘듦

__ (3) 낮은 성 __ (4) 한국 학생들로부터 따돌림․놀림․구타당하는 것

__ (5) 소비수 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__ (6)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듦

__ (7) 기타(                     )

9. 학교에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10. 당신은 학교 시설물(컴퓨터․도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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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신의 ‘학교 선생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12. 당신이 학교 선생님에 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부당하게 차별 우를 한다 __ (2) 공부만 강요한다

__ (3) 자주 때린다 __ (4) 친구들 앞에서 모욕 인 말을 자주 한다

__ (5)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__ (6) 기타(                       )

13. 당신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__ (1) 있다(13-1번 문항으로) __ (2) 없다(14번 문항으로)

__ (3) 모르겠다(14번 문항으로)

13-1. 당신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욕설․ 박․모욕 __ (2) 신체  폭행

__ (3) 심한 체벌 __ (4) 무시함

__ (5) 부당한 차별 우 __ (6) 기타(                       )

14.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당신을 한 이 있습니까?

__ (1) 있다(14-1번 문항으로) __ (2) 없다(15번 문항으로)

14-1. 학교 선생님이 당신을 부당하게 차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 (1) 외국인이라서 __ (2)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__ (3) 내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__ (4) 피부색이 달라서

__ (5) 공부를 잘못해서 __ (6) 건방지다고

__ (7) 특별한 이유 없이 __ (8) 기타( )

15. 당신은 학교에서 학 임원(반장․부반장 등)을 맡은 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__ (1) 없다 __ (2) 반장

__ (3) 부반장 __ (4) 각 부서 부장

__ (5) 분단장 __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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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치 과 태도

1.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 하십니까?

으로 

반 한다

체로 

반 한다

체로 

동의한다

으로 

동의한다

1-1. 한국에서는 경제  기회에서 외국인에 
한 인종 차별이 있다 (1) (2) (3) (4)

1-2.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약화시킨다 (1) (2) (3) (4)

1-3.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 (1) (2) (3) (4)

1-4.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계 없이 
외국인을 경제  기회면에서 평등하게 

우한다
(1) (2) (3) (4)

1-5. 나의 모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 (1) (2) (3) (4)

1-6. 보통 한국인들은 검은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1) (2) (3) (4)

1-7. 보통 한국인들은 흰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1) (2) (3) (4)

2. 당신은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

한 일을 당했습니까?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2-1. 욕설․ 박․모욕 (1) (2) (3) (4) (5)

2-2. 돈․물건 빼앗김 (1) (2) (3) (4) (5)

2-3.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1) (2) (3) (4) (5)

2-4. 신체  폭행 (1) (2) (3) (4) (5)

2-5. 강간, 성폭행 (1) (2) (3) (4) (5)

3. 당신은 자신이 차별당한다고 느낀 이 있습니까?

__ (1) 있다(3-1번 문항으로) __ (2) 없다(4번 문항으로)

3-1. 당신을 차별하는 한국인은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학교 선생님 __ (2) 학교 친구

__ (3) 이웃 주민 __ (4) 상  주인

__ (5) 버스․택시 운 사 __ (6) 공무원

__ (7) 목사․신부님 등 성직자 __ (8)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 상담원

__ (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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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다소

요하다

매우

요하다

4-01. 돈을 많이 버는 것 (1) (2) (3)

4-02.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1) (2) (3)

4-03.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 (1) (2) (3)

4-04. 부모․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1) (2) (3)

4-05. 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1) (2) (3)

4-06. 자녀를 갖는 것 (1) (2) (3)

4-07.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1) (2) (3)

4-08.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1) (2) (3)

4-09.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문가가 되는 것 (1) (2) (3)

4-10. 좋은 교육을 받는 것 (1) (2) (3)

5.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1주일에 몇 일 정도 

다음 증상을 느 습니까?

거의 없었다 

(1주일에 한 

차례 미만)

가끔 있었다 

(1주일에 

1～2일)

종종 있었다

(1주일에 

3～4일)

자주 있었다 

(1주일에 

5～7일)

5-1. 슬 다고 느 다 (1) (2) (3) (4)

5-2.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느 다 (1) (2) (3) (4)

5-3. 밥맛이 없어 먹기 싫었다 (1) (2) (3) (4)

5-4. 우울했다 (1) (2) (3) (4)

6.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부분 으로 

사실이다

정말로 

그 다

6-1.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1) (2) (3) (4)

6-2. 학교에서 좋은 성 을 얻는 것이 매우 
요하다 (1) (2) (3) (4)

6-3.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1) (2) (3) (4)

6-4.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6-5.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나를 차별할 것이다 (1) (2) (3) (4)

♬ 당신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응답은 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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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질문지 ― 외국인 부모 조사

 

ID NO

1 2 3 4 5

6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에 한 부모 조사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 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 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고 민주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설립된 국가기 입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한민국의 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아

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상황을 체계 ․심층 으로 악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해 필요한 기  자료를 만들려는 목 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 다른 분들과 상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답변한 내용

은 통계 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 이 완 하게 보장됩니다. 그 은 조 도 염려하지 마

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에 귀 한 시간을 

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 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ꂕ 100-842 서울 구 무교동길 41 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ꂕ 151-836 서울 악구 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응답 요령은 ‘__’에 ✔를, ‘□’ 안에 숫자를, ‘(  )’안에 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ꂕ 561-756 북 주시 덕진구 백제로 31 북 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화: (063) 270-2917 이-메일: dhseol@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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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응답자의 신상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 (1) 남자      __ (2) 여자

2.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3. 귀하의 국 은 무엇입니까?

__ (00) 한국

__ (01) 방 라데시     __ (02) 국 조선족

__ (03) 국 한족      __ (04) 인도

__ (05) 인도네시아     __ (06) 이란

__ (07) 가나     __ (08) 카자흐스탄

__ (09) 몽골     __ (10) 미얀마

__ (11) 네팔     __ (12) 나이지리아

__ (13) 키스탄     __ (14) 필리핀

__ (15) 러시아 __ (16) 스리랑카

__ (17) 태국 __ (18) 우즈베키스탄

__ (19) 베트남 __ (20) 기타 나라( )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 (1) 기독교 __ (2) 천주교

__ (3) 불교 __ (4) 이슬람교

__ (5) 힌두교 __ (6) 기타 종교( )

__ (7) 종교 없음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6. 귀하는 그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__ (1) 졸업 __ (2) 퇴

__ (3) 재학 __ (4) 휴학

7. 귀하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가장 최근에 입국한 연도

를 기 으로 어 주십시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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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8-1. 행정구역

__ (01) 서울특별시 __ (02) 인천 역시 __ (03) 구 역시

__ (04) 역시 __ (05) 부산 역시 __ (06) 주 역시

__ (07) 울산 역시 __ (08) 경기도 __ (09) 충청남도

__ (10) 충청북도 __ (11) 경상남도 __ (12) 경상북도

__ (13) 라남도 __ (14) 라북도 __ (15) 강원도

__ (16) 제주도

8-2. 지역규모

__ (1) 도시지역 __ (2) 농 지역

9. 당신의 가족이 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__ (01) 공장, 상가, 식당, 여  등(비거주용건물내 공간)

__ (02)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임시가건물)

__ (03) 비닐하우스, 자집, 움막 등(무허가불량주택)

__ (04) 지하․반지하방

__ (05) 옥탑방

__ (06) 단독주택(지하․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__ (07) 연립․다세 ․다가구주택(지하․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__ (08) 아 트

__ (09) 기숙사

__ (10) 기타( )

10. 귀하는 재 어떤 일을 합니까?

__ (01) 공장노동자 __ (02) 건설노동자

__ (03) 어부 는 수산업노동자 __ (04) 농림축산업노동자

__ (05) 식당(음식 ) 주방․청소․서빙 __ (06) 간병인

__ (07) 가정부․ 출부․아이돌보기 __ (08) 유흥업소 원

__ (09) 실업자 __ (10) 상 운

__ (11) 주부 __ (12) 기타( )

11. 귀하의 한 달 평균임 은 얼마입니까?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임 )

만원

12. 귀하의 체류자격은 어느 것입니까?

__ (1) 연수취업자(E-8)

__ (2) 소기업 동조합 앙회 등 산업연수생(D-3-2부터 D-3-6까지)

__ (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D-3-1)

__ (4) 술․흥행(E-6) 자격 연 인

__ (5) 상 운 ․기업투자(D-8)

__ (6) 불법체류자(단기방문사증 는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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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불법체류자인 경우만) 귀하의 사증(visa) 상태는 어떻습니까?

__ (1) 2003년 8월까지 출국이 유 된 사람

__ (2) 2004년 3월까지 출국이 유 된 사람

__ (3) 자진신고 거부자(자발  거부, 는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__ (4) 자진신고 기간 후 입국자

__ (5) 입국자

13. 귀하는 2003년 8월 31일( 는 2004년 3월 31일) 이 에 자진 출국할 계획입니까?

__ (1) 그 다 __ (2) 아니다

14. 만약 귀하가 한국에서 강제출국 조치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__ (1) 모국으로 돌아간다 __ (2) 일자리를 구하러 제3국으로 간다

__ (3) 어떻게든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__ (4) 기타(      )

15. 귀하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르고 싶습니까?

__ (1) 즉시 떠나고 싶다 __ (2) 3개월까지

__ (3) 6개월까지 __ (4) 1년까지

__ (5) 2년까지 __ (6) 3년까지

__ (7) 5년까지 __ (8) 5년 이상

16. 귀하가 한국에 (당분간 혹은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 (1) 충분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__ (2) 모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__ (3) 모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__ (4) 한국의 생활여건이 모국보다 좋기 때문에

__ (5) 기타( )

B. 가족

1. 당신은 재 한국에서 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같은 방 는 집을 사용하는 사람) 해

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배우자(남편 는 아내)    __ (2) 자녀 __ (3) 아버지

__ (4) 어머니 __ (5) 기타 가족․친척 __ (6) 친구

__ (7) 기타( )

2. 귀하와 한국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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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배우자의 국 은 무엇입니까?

__ (00) 한국

__ (01) 방 라데시     __ (02) 국 조선족

__ (03) 국 한족      __ (04) 인도

__ (05) 인도네시아     __ (06) 이란

__ (07) 가나     __ (08) 카자흐스탄

__ (09) 몽골     __ (10) 미얀마

__ (11) 네팔     __ (12) 나이지리아

__ (13) 키스탄     __ (14) 필리핀

__ (15) 러시아 __ (16) 스리랑카

__ (17) 태국 __ (18) 우즈베키스탄

__ (19) 베트남 __ (20) 기타 나라( )

4. 귀하는 어디에서 재의 배우자와 결혼하 습니까?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본국에 있는 자녀까지 포함하여, 체 자녀

수를 말 하여 주십시오.

__ (1) 1명          __ (2) 2명

__ (3) 3명       __ (4) 4명 이상

6. 귀하의 자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__ (1) 1명          __ (2) 2명

__ (3) 3명       __ (4) 4명 이상

__ (5) 없다

7.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귀하의 자녀에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국에 사는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순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순서 성별 자녀 출생지 태어난 해 국 재 교육상태

7-1. 첫째 자녀
__ (1) 남자

__ (2) 여자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__ (1) 미취학

__ (2) 등학교

__ (3) 학교

__ (4) 고등학교

년

7-2. 둘째 자녀
__ (1) 남자

__ (2) 여자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__ (1) 미취학

__ (2) 등학교

__ (3) 학교

__ (4) 고등학교

년

7-3. 셋째 자녀
__ (1) 남자

__ (2) 여자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__ (1) 모국

__ (2) 한국

__ (3) 제3국

__ (1) 미취학

__ (2) 등학교

__ (3) 학교

__ (4) 고등학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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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낮에 아이는 주로 가 돌 니까?

__ (01) 비해당(학교에 다닌다) __ (02) 나․배우자 는 기타 가족

__ (03)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__ (04) 유치원

__ (05) 사설 학원 __ (06) 한 교실

__ (07) 개인 탁아모 __ (08) 모국인 친구

__ (09) 없다(아이 혼자 지낸다) __ (10) 기타( )

8-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탁아소 는 유치원은 어떤 시설에서 운 하고 있습니까?

__ (1) 일하는 회사 __ (2)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

__ (3) 종교기 (교회 등) __ (4) 시민단체

__ (5) 사설 탁아소 __ (6) 기타( )

8-2. 귀하 가족의 탁아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듭니까?

만원

8-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__ (1) 남보다는 내 가족 혹은 친구가 더 잘 보아  것 같아서

__ (2)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을 것 같아서

__ (3) 비용부담 때문에

__ (4)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__ (5) 기타( )

9. 자녀에게 방주사는 제 때에 맞추었습니까?

__ (1) 제 때에 맞추었다               __ (2) 제 때에 맞추지 못했다

10. 자녀가 아  경우,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__ (1) (11번 문항으로) __ (2) 아니오(10-1번 문항으로)

10-1.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 (1)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__ (2) 건강보험이 용되지 않아서(의료비가 무 비싸서)

__ (3) 불법체류자임이 밝 질까 

__ (4) 기타(                     )

11. 귀하의 자녀가 아  경우, 귀하가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__ (1) 병원 __ (2) 약국

__ (3) 친구  친척 __ (4)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__ (5) 기타(                    )

12. 귀하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__ (1) 돈 문제 __ (2) 학교 교육

__ (3) 탁아 __ (4) 한국사회 응(한국어 습득 등)

__ (5) 귀국 후 모국사회 응 비(모국 문화  언어습득) __ (6) 한국어, 의사소통

__ (7) 이웃의 차별 __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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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는 한국에서 태어난(혹은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이 있습니까?

__ (1) 있다(14번 문항으로) __ (2) 없다(13-1번 문항으로)

13-1. 귀하는 자녀를 모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이 있습니까?

__ (1) 있다(13-2번 문항으로) __ (2) 없다(14번 문항으로)

13-2. 귀하가 자녀를 본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 (1) 아이만 보낼 길이 없어서 __ (2) 본국에서 키워  사람이 없어서

__ (3)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해서 __ (4) 함께 살고 싶어서

__ (5) 기타( )

14. 한국에 있는 귀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_ (1) 미취학 연령 아동(섹션 D로)

___ (2)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고 학교 다님(섹션 C로)

___ (3)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지만 학교 안 다님(14-1번 문항으로)

___ (4) 15세 이상으로 취업(섹션 D로)

___ (5) 15세 이상으로 실업(섹션 D로)

14-1.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 (1)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__ (2) 한국말을 잘 못해서

__ (3) 학교 가는 것을 겁내서 __ (5) 한국인 아동들의 따돌림 때문에

__ (6) 일을 해서 돈을 벌기 하여 __ (7) 기타(                     )

C. 자녀의 학교 생활

1. 재 한국에서 ․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D섹션으로)

2.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를 만난 이 있습니까?

__ (1) __ (2) 아니오

3.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__ (1)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__ (2)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학교 생활에 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__ (3)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__ (4)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까

__ (5) 모국어를 잊어 버릴까

__ (6) 기타(                     )

5.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과 련하여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__ (1) 한국어와 한  교육 __ (2)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한 이해증진

__ (3) 외국인 아동을 한 상담 __ (4) 방과후 로그램

__ (5) 무료 식 __ (6) 학비 지원

__ (7) 기타( ) __ (8) 도움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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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언어 능력

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함 별로 잘못함 체로 잘함 매우 잘함

1-1. 말하기 (1) (2) (3) (4)

1-2. 듣기(이해하기) (1) (2) (3) (4)

1-3. 읽기 (1) (2) (3) (4)

1-4. 쓰기 (1) (2) (3) (4)

2. 귀하는 자녀와 화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__ (1) 모국어 __ (2) 한국어

__ (3)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3.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하여 얼마나 자주 자녀와 이야기를 나 십니까?

__ (1) 거의 하지 않는다 __ (2) 가끔 한다

__ (3) 종종 한다 __ (4) 자주 규칙 으로 한다

4.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장래 고등교육(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해 얼마나 자주 자녀

와 이야기를 나 십니까?

__ (1) 거의 하지 않는다 __ (2) 가끔 한다

__ (3) 종종 한다 __ (4) 자주 규칙 으로 한다

5. 귀하( 는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십니까?

__ (1) 거의 하지 않는다 __ (2) 한 달에 한두 차례

__ (3) 일 주에 한두 차례 __ (4) 거의 매일

6. ‘ 재 귀하의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에 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가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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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회  연결망

1. 한국에서 귀하와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친척은 몇 명입니까? 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은 제외하고 말 하여 주십시오. 한 명도 없으면, 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명

2. 귀하의 이웃에 살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주로 구입니까?

__ (1) 모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__ (2) 제3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__ (3) 한국인 산층 __ (4) 한국인 노동계  는 하류층

__ (5) 기타( )

3. 귀하의 ‘이웃’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4. 귀하의 출신국과 련된 몇 가지 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지 않다

약간

그런 편이다

꽤

그런 편이다

아주 많이 

그 다

4-1. 한국에서 모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서로 돕고 있습니까? (1) (2) (3) (4)

4-2. 한국에서 모국 출신 사람들끼리 계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요합니까? (1) (2) (3) (4)

4-3. 귀하는 모국에 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1) (2) (3) (4)

4-4. 귀하의 자녀가 모국에 해서 잘 아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4-5. 귀하는 얼마나 자주 모국에 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십니까? (1) (2) (3) (4)

4-6. 귀하는 얼마나 자주 모국의 명 이나 
기념일 등을 챙기십니까? (1) (2) (3) (4)

5. 귀하는 다음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모르겠다

5-1. 모국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모

여 살고 있다
(1) (2) (3)

5-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국 출신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는다
(1) (2) (3)

5-3. 모국 출신 사람들  매우 친한 친구들로 이

루어진 배타  모임이 있다
(1) (2) (3)

5-4. 모국 출신 사람들은 보통 서로를 매우 잘 돕는다 (1) (2) (3)

5-5. 모국 출신 사람들은 한국에서 경제 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1) (2) (3)

5-6. 나는 가능하면 모국 출신 사람들이 소유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1) (2) (3)

5-7. 돈을 빌릴 일이 있으면, 나는 한국인보다는 

모국 출신 사람에게서 빌린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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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이웃 사람들은 다음 사항과 련하여 어떻습니까?

으로 

반 한다

체로 

반 한다

찬성도 

반 도 

아니다

체로 

찬성한다

으로 

찬성한다

6-1. 내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다 (1) (2) (3) (4) (5)

6-2. 이웃 사람들은 자녀를 기르는 데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1) (2) (3) (4) (5)

6-3. 내 자녀에게 요한 기회가 되는 정보 

습득을 이웃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다
(1) (2) (3) (4) (5)

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 는 애칭을 알고 있습니까?

__ (1) 안다 __ (2) 모른다

7-1. 이름 는 애칭을 알고 있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 수는 몇 명입니까?

명

8.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를 알고 지냅니까?

__ (1) 안다 __ (2) 모른다

8-1. 알고 지내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 수는 몇 명입니까?

명

9.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텔 비  시청과 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제하십니까?

규제한다 아니다

9-1. TV 로그램의 종류 (1) (2)

9-2.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작 는 종료 시간 (1) (2)

9-3. 총 TV 시청시간 (1) (2)

10. 귀하( 는 배우자)는 자녀의 다음 활동에 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신경쓰고 있다 아니다

10-1. 일정 수  이상으로 학교 성 을 유지하기 (1) (2)

10-2. 숙제하기 (1) (2)

10-3. 집안일하기 (1) (2)

11. 귀하는 종합 으로 ‘ 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 귀하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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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질문지 ― 한국인 친구 조사

 

ID NO

1 2 3 4 5

7

청소년의 외국인에 한 태도와 학교생활 조사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 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 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고 민주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설립된 국가기 입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한민국의 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외국인 친구에 한 태도와 

학교 생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체계 ․심층 으로 

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만들려는 목 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 다른 분들과 상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답변한 내용

은 통계 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 이 완 하게 보장됩니다. 그 은 조 도 염려하지 마

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에 귀 한 시간을 

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 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ꂕ 100-842 서울 구 무교동길 41 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ꂕ 151-836 서울 악구 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응답 요령은 ‘__’에 ✔를, ‘□’ 안에 숫자를, ‘(  )’안에 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ꂕ 561-756 북 주시 덕진구 백제로 31 북 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화: (063) 270-2917 이-메일: dhseol@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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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소년의 신상 정보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 (1) 남자      __ (2) 여자

2. 학생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3. 학생의 부모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같은 직업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__ (01) 공장노동자 __ (02) 사무원

__ (03) 매원 __ (04) 기능공, 컴퓨터 로그래머

__ (05) 간호사, 물리치료사, 양사 __ (06) 기업경 자

__ (07) 문기술자 __ (08) 교사, 교수

__ (09) 변호사, 사, 법률가 __ (10) 의사

__ (11) 상 운 __ (12) 기타( )

4. 학생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4-1. 행정구역

__ (01) 서울특별시 __ (02) 인천 역시 __ (03) 구 역시

__ (04) 역시 __ (05) 부산 역시 __ (06) 주 역시

__ (07) 울산 역시 __ (08) 경기도 __ (09) 충청남도

__ (10) 충청북도 __ (11) 경상남도 __ (12) 경상북도

__ (13) 라남도 __ (14) 라북도 __ (15) 강원도

__ (16) 제주도

4-2. 지역규모

__ (1) 도시지역 __ (2) 농 지역

5. 학생의 한국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6. 학생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

7. 학생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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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족 계

1. 학생은 재 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시하십시오.

__ (1) 아버지          __ (2) 어머니 __ (3) 형제․자매

__ (4) 할아버지 __ (5) 할머니 __ (6) 기타 가족․친척

__ (7) 아버지의 친구 __ (8) 어머니의 친구 __ (9) 기타( )

2. 학생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까?

없음

이따

있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2-1.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1) (2) (3) (4) (5)

2-2. 서로 매우 친 하게 느낀 경우 (1) (2) (3) (4) (5)

2-3. 가족 일체감이 매우 요하다고 느낀 경우 (1) (2) (3) (4) (5)

3. 다음과 같은 태도에 해 학생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 합니까?

으로 

반 한다

체로 

반 한다

체로 

동의한다

으로 

동의한다

3-1. 어떤 사람의 취직을 도와  수 있을 때,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1) (2) (3) (4)

3-2.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경우 친척만이 도와  수 있다 (1) (2) (3) (4)

3-3. 직업을 구할 때, 먼 지역의 좋은 
일자리보다는 조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1) (2) (3) (4)

4.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5. 학생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

십시오.

__ (1) 용돈을 게 다 __ (2) 공부만 강요한다

__ (3) 나를 제 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__ (4) 함께 이야기를 나  이 거의 없다

__ (5) 내 생각을 무시한다 __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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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육․직업에 한 태도

1.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수 을 골라 주십시오.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2. 실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를  다닐 수 없다

3.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어느 정도 수 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__ (1) 학교 이하 __ (2) 고등학교

__ (3) 문 학(2년제) __ (4) 학교(4년제)

__ (5) 학원 석사과정 __ (6) 학원 박사과정

__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4. 학생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__ (01) 공장노동자 __ (02) 사무원

__ (03) 매원 __ (04) 기능공, 컴퓨터 로그래머

__ (05) 간호사, 물리치료사, 양사 __ (06) 기업경 자

__ (07) 문기술자 __ (08) 교사, 교수

__ (09) 변호사, 사, 법률가 __ (10) 의사

__ (11) 기타( )

5. 실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__ (1) 매우 낮다 __ (2) 다소 낮은 편이다

__ (3) 다소 높은 편이다 __ (4) 매우 높다

D. 친구 계

1. 개인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까?

1-1. 한국인 친구 명 1-2. 외국인 친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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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없다

약간

있다

많다, 는 

부분이다

2-1.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간에 그만둔 친구 (1) (2) (3)

2-2. 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친구 (1) (2) (3)

2-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계획인 친구 (1) (2) (3)

2-4. 2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1) (2) (3)

2-5. 4년제 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1) (2) (3)

3.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정도를 말 해 주십시오.

__ (1) 매우 쉽다 __ (2) 체로 쉬운 편이다

__ (3) 체로 어려운 편이다 __ (4) 매우 어렵다

3-1.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

시오.

__ (1)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__ (2) 내가 외국말( 어 등)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달하지 못한다

__ (3) 외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__ (4) 외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  멀리한다

__ (5) 기타( )

4. 학생은 같은 반의 외국인 친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4-1.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싫어하는 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시하십시오.

__ (1) 외국인이라서 __ (2)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__ (3)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__ (4) 피부색이 달라서

__ (5) 잘하는 것이 없어서 __ (6)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__ (7) 건방지다고 __ (8) 특별한 이유 없이

__ (9) 기타( )

5.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__ (1) 아무 지도 않았다 __ (2) 신기했다

__ (3)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__ (4)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__ (5) 기타(      )

6. 학생은 외국인 친구를 학생의 집에 한 이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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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은 외국인 친구 집에 놀러간 이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8. 학생은 학교가 끝난 후에 외국인 친구와 함께 공부한 이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9. 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생활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10. 학생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텔 비 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까?

__ (1) 1시간 미만 __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__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__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__ (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__ (6) 5시간 이상

E. 학교 생활

1. 학생은 재 어느 학교에 다니십니까?

__ (1) 등학교 __ (2) 학교

__ (3) 고등학교 __ (4)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F섹션으로)

2. 학생은 주 (월～ 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학교 숙제를 하십니까?

__ (1) 1시간 미만 __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__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__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__ (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__ (6) 5시간 이상

3. 학생은 숙제를 하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구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__ (1) 부모님 __ (2) 형제자매

__ (3) 친구 __ (4) 학교 선생님

__ (5) 학원 선생님 는 과외 선생님 __ (6) 기타( )

__ (7)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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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학교에 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으로 

반 한다

체로 

반 한다

체로 

동의한다

으로 

동의한다

4-1.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1) (2) (3) (4)

4-2.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1) (2) (3) (4)

4-3.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1) (2) (3) (4)

4-4.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심이 많다 (1) (2) (3) (4)

4-5. 나는 학교에서 안 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4-6.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1) (2) (3) (4)

4-7.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1) (2) (3) (4)

4-8.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1) (2) (3) (4)

4-9. 학생들의 성 이 우수하다 (1) (2) (3) (4)

4-10.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1) (2) (3) (4)

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

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없었다 1～2번 3번 이상

5-1. 학교에서 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1) (2) (3)

5-2.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하 다 (1) (2) (3)

5-3.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1) (2) (3)

6. 학생의 ‘학교’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7. 학생의 학교에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8. 학생은 외국인 청소년이 한국인 청소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 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목격했습니까?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8-1. 욕설․ 박․모욕 (1) (2) (3) (4) (5)

8-2. 돈․물건 빼앗김 (1) (2) (3) (4) (5)

8-3. 따돌림 (1) (2) (3) (4) (5)

8-4. 신체  폭행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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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의 ‘학교 선생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 ∙

(1)

∙ ∙

(2)

∙ ∙

(3)

∙ ∙

(5)

∙ ∙

(4)

∙ ∙

(6)

∙ ∙

(7)

10. 학생은 학교에서 학 임원(반장․부반장 등)을 맡은 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__ (1) 없다 __ (2) 반장

__ (3) 부반장 __ (4) 각 부서 부장

__ (5) 분단장 __ (6) 기타( )

11.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한 이야기를 들은 이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11-1. 학생이 외국인노동자에 한 이야기를 들은 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__ (1)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움 __ (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경제․한국사회

__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__ (4) 기타( )

12. 학생은 외국인 친구의 부모님들이 왜 한국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__ (1) 돈을 벌려고                      __ (2) 새로운 경험을 하기 해서

__ (3) 자녀의 교육을 해서            __ (4) 기타( )

__ (5) 생각해본  없다.

13. 학생은 일본에 사는 한국 동포들처럼 민족이나 국 이 달라서 무시 받거나 차별 받는 

이나 화․TV 로그램을 본 이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14. 학생은 요즘 학교 내에서 외국인 학생에 한 학교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__ (1) 매우 심각하다    __ (2) 심각하다

__ (3) 보통이다 __ (4) 심각하지 않다

__ (5)  심각하지 않다

15.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을 본 이 있습니까?

 __ (1) 있다 __ (2) 없다

15-1.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__ (1) 외국인이라서 __ (2)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__ (3)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__ (4) 피부색이 달라서

__ (5) 잘하는 것이 없어서 __ (6)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__ (7) 건방지다고 __ (8) 특별한 이유 없이

__ (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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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싸웠을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__ (1) 잘못한 친구를 혼내신다 __ (2) 외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__ (3) 한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__ (4) 그냥 내버려둔다

__ (5) 기타(                     )

E. 가치 과 태도

1. 학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다소

요하다

매우

요하다

1-1. 돈을 많이 버는 것 (1) (2) (3)

1-2.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1) (2) (3)

1-3.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1) (2) (3)

1-4. 부모․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1) (2) (3)

1-5. 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1) (2) (3)

1-6. 자녀를 갖는 것 (1) (2) (3)

1-7.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1) (2) (3)

1-8.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1) (2) (3)

1-9.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문가가 되는 것 (1) (2) (3)

1-10. 좋은 교육을 받는 것 (1) (2) (3)

2.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느낌을 1주일

에 몇 일 정도 자주 갖습니까?

거의 없다 

(1주일에 한 

차례 미만)

가끔 있다 

(1주일에 

1～2일)

종종 있다

(1주일에 

3～4일)

자주 있다 

(1주일에 

5～7일)

2-1. 슬 다고 느낀다 (1) (2) (3) (4)

2-2. 매사에 잘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2-3. 밥맛이 없어 먹기 싫다 (1) (2) (3) (4)

2-4. 우울하다 (1) (2) (3) (4)

3.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학생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부분 으로 

사실이다

정말로 

그 다

3-1.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1) (2) (3) (4)

3-2. 학교에서 좋은 성 을 얻는 것이 매우 
요하다 (1) (2) (3) (4)

3-3.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1) (2) (3) (4)

3-4.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 학생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학생의 응답은 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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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조사표 ― 외국인 아동․부모․교사 심층면

 

ID NO

1 2 3 4 5

1

외국인 아동 인권실태 심층면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 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 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고 민주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설립된 국가기 입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한민국의 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 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청

소년의 인권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체계

․심층 으로 악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해 필요한 기  자료를 만들려는 목

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 면 에 응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 이 완 하게 보장됩니

다. 그 은 조 도 염려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세히 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에 귀 한 시간을 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 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ꂕ 100-842 서울 구 무교동길 41 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ꂕ 151-836 서울 악구 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본 조사와 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ꂕ 200-701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 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 연구실

화: (033) 250-6874 이-메일: yoruba@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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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실태 조사의 심층면  상자와 차  유의사항

1. 심층면  상자

① 외국인노동자(부모)

② 외국인노동자 아동( 등학교 고학년 는 학교 이상)

③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한국인 친구( 등학교 고학년 이상)

④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한국인 교사나 학교 행정책임자

2. 심층면  차

① 질문지 조사를 통해 악된 형  유형의 연구 상자 리스트 확인

② 심층면  참여 의사 타진

③ 1차 면 조사: 면담자와 연구 상자의 상호소개, 연구내용 소개, 질문지를 함께 작성함으로 기

본 인 자료 수집, 질문지를 함께 작성할 때 설문항목의 보기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 설명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심층면 의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 외에는 모두 조사

상자의 언어 표 을 그 로 기록해야 한다. 질문지에 나온 모든 질문들을 함께 작성하면서, 각 

문항의 보기들을 고른 이유에 해 질문한다. 실제 실태에 한 보충 질문을 하여, 각 문항에 

해당하는 설명을 작성한다. 컨 , 가족 계: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시한 후, 

모국에 남아있는 가족, 형제자매에 한 질문, 그들과의 연락, 이산가족으로 사는 생활의 어려

움 등을 추가로 질문한다. 학교생활: 친구 사귀기가 왜 어려운가?: 친구 사귀는 방법, 문제들, 

한국 친구와 모국인 친구와의 차이 등…….

④ 2차 심층면 : 1차 면 에서 확인된 사실들에서 빠진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을 확인한다. 1차 

면  답변이 모순된 부분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애매한 부분들에 한 보충질문을 한다. 질문

지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개방형 질문들을 질문한다.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른 형식을 

갖춰도 되나, 아래에 별도로 제시한 질문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⑤ 3차 심층면 : 생애사 채록,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의 삶에 한 진술, 연구 상자가 이해한 생

활세계를 자신의 언어로 진술  하는데 강조 을 둔다. 생애사 채록은 연구 상자에 따라 2

차 면 에서 시작하고, 3차 면 에서 추가 인 질문을 해도 된다.

3. 심층면 시 유의사항

① 연구 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배려한다. 면 자는 연구 상자가 이야기를 풀

어나갈 때, 빈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연구 상자의 진술

에 공백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선에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가부간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유

도하는 질문은 피해야 한다. 

② 심층면 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얻기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 상자의 언어나 표

, 말투 등을 그 로 기록해야 한다. 연구 상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녹음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연구 상자가 녹음을 허락치 않는 경우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 심으로 

메모를 한 후, 면  직후 바로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조사 상자가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하기 해서는 그들이 진술하는 방식을 그 로 기록해야 한다.

③ 자연스러운 화가 이어져야 한다. 몇몇 사례에서는 연구 상자가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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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말이라고 추궁하기보다는 왜 그 게 말하는지 이유를 악해야 한다. 

4. 심층면 과 참여 찰

참여 찰과 심층면 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면 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꼭 그

게 행동한다기보다는 그 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진술일 경우도 많다. 따라서 참여 찰을 통

해, 연구 상자들의 일상의 실제 모습이 그들이 진술한 삶과 일치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일상에 한 참여 찰은 아동이 설명한 자신의 생활이 실제 그러한가를 볼 수 있

게 해  것이다. 참여 찰은 연구 상자(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을 가정, 학교, 놀이방, 쉼터 등의 

터 에서 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층면 에서 취득한 각 상자들의 일상생활 실태를 일주일에 

3일 정도 찰함으로써 재구성해 본다. 

B. 아동 면

1. 한국에 오게 된 과정: 출생, 이주; 이주라면 어떤 경로로 입국했는가? 부모님만 오지 않고 함께 

입국한 이유?; 가족 계; 이산가족의 경험 등.

2. 학생들이 이해한 본국과 한국의 학교생활 비교.

3.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의 액수와 사용내역에 한 질문.

4. 한국 친구들이 놀리거나 때리고 왕따시킨  있나? 있다면 그 사례를 자세히 질문할 것.

5. 학교에서 반장이나 부반장을 맡은 아이들과 자신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학  간부가 되고 

싶은 이 있는가?

6. 자신의 모국에 해 한국 친구들은 어떤 심을 갖고 있는가? 텔 비 에서 자신의 모국에 

한 로그램이 방 된 이 있는가? 있다면 한국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모국에서 가

져온 옷을 입고 학교에 온 이 있는가? 그랬을 때 친구들 반응은? 모국의 통의상을 한국 친

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아니라면 왜? 수업시간에 모국의 문화에 한 발표를 한 이 있는

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발표를 하라고 권한 이 있는가?

7. 학교 식에 한 질문: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가? 식 당번 친구들이 특별히 놀리거나 

장난을 친 이 있는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식에 나오는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8. 학교 수업에 한 질문: 어려운 이 무엇인가? 수업 내용에서 모국에 한 내용이 나오는가? 

수업과 련 선생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은 무엇인가?

9. 방과후 시간 활용 패턴: 수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학원에 가는가? 간다면 어떤 과목? 

친구와 노는가? 어떤 친구와 노는가?(한국인 친구, 모국인 친구, 다른 외국인아동 친구?) 어디에

서 주로 노는가? 집에 있다면 무엇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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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모 면 을 통한 아동의 생활 조사

1. 개인신상: 국 , 연령, 교육정도, 모국에서의 직업,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 결정 이유, 입국과정, 

입국시기, 한국에서의 정착과정.

2. 자녀: 한국에서의 출생 ― 출산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이유?

본국에서 이주: 자녀를 동반한 이유, 모든 자녀를 다 동반했는가? 본국에 남은 자녀는 가 돌

보는가? 이산가족의 어려움과 실태에 한 질문.

3. 자녀를 한국의 학교에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 이

유는?

4.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 계, 학습내용, 방과후 보호의 실태.

자녀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교과내용 등.

담임교사와의 계: 계가 안 좋다면 그 이유는? 개선하기 해 필요한 사항은?

교과 비물, 식에 한 인지 내용.

교육시설, 편의시설에 한 만족도, 필요한 것?

자녀의 학교 교육에 한 만족도, 만약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학교에 보내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유, 보육실태, 안학교(쉼터 운 학교) 등교 여부, 어려

운 .

6. 자녀의 만족스러운 교육을 해 필요한 개선책이 무엇인가? 학교, 쉼터 공부방, 안학교, 교사, 

회사, 공무원 등.

7. 일반  자녀 육아내용: 용돈, 친구 계, 피부색이 다른데서 오는 차별, 외국인 는 혼 아라고 

받는 차별 등.

8. 학교 생활이나 거주지, 작업장의 일상  외국인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인권침해가 있다면 무

엇인가?

9.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10. 여아의 경우, 한국인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 본인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인노동자 아이들이 일반 으로 이런 경우를 겪었는지 질문할 것. (이 질문은 인터뷰의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근할 것. 상담소를 통해 미리 악한 경우는 상담소 활동가들과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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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모 심층면

1. 개인신상: 국 , 연령, 교육정도, 모국에서의 직업,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 결정 이유, 입국과정, 

입국시기, 한국에서의 정착과정.

2. 자녀: 한국에서의 출생 ― 출산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이유?

본국에서 이주: 자녀를 동반한 이유, 모든 자녀를 다 동반했는가? 본국에 남은 자녀는 가 돌

보는가? 이산가족의 어려움과 실태에 한 질문.

3.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려웠던 이 무엇인가?

출생신고

방 종  병원 진료

4. 육아 문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지?

보육 비용은 얼마? 어떤 곳에 아이를 보내는가?

5. 자녀를 본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6. 자녀교육

놀이방(탁아소)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학교에 보내고 있는지?

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보내고 있다면 몇 시간이나(아침 몇 시부터 녁 몇 시까지)?

취학아동의 경우, 방과후 일과는?

학교에서 내  숙제나 비물을 아이가 혼자 비하도록 하는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난 이 있는지?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가장 힘든 일은?

7. 자녀의 이 문화

자녀가 한국어와 본국어 에 더 잘하는 말은?

자녀와 화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자녀가 본국어를 잘 못 한다면, 가르치고 싶은지?

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이 있다면 보내고 싶은지

자녀가 한국음식과 본국음식  더 좋아하는 것은?

자녀가 한국아이들과 같아지는 것에 한 생각?

8. 자녀가 외국인 는 혼 아로서 겪는 인권침해의 사례는? (경찰, 출입국 리사무소 직원, 구청, 

동사무소 직원과 같은 공무원;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 한국인 배우자나 그 친척, 동네주민, 직

장 동료나 상사에 의한)

9. 여자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국인에 의한 성추행 여부를 악할 것(인터뷰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

게 근할 것): 일반 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이 있는지도 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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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아동의 한국인 친구

1. 친구를 알게되어 가장 좋은 은?

2. 친구 집에 놀러가 본 이 있는지?

3. 친구를 집에 한 이 있는지?

4. 친구 나라에 가보고 싶은지?

5.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의 차이? 좋은 ?

6. “외국인”의 인식: 백인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동남아 출신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피부

색, 가난…….

7. 외국인 친구를 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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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담임 교사

1. 외국인 학생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2. 언어소통은 어느 정도(수업에 지장이 있다, 문제없다…….)?

3.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4. 가장 잘하는 과목은?

5. 가장 싫어하거나 못하는 과목은?

5-1. 그 이유가 있다면?

6. 외국인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다툰 이 있는지?

6-1. 있다면 그 이유는?

7. 외국인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이 있는지?

7-1. 있다면 그 이유는(한국말을 잘 못해서, 피부색 때문에,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서…….)?

8. 외국인 학생이 다른 친구를 따돌린 이 있는지?

8-1. 있다면 그 이유는?

9. 한국인 친구들이 외국인 학생의 나라와 역사 문화 등에 심을 보인 이 있는지?

10. 외국인 학생의 부모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11. 외국인 학생의 출신나라의 역사 문화에 한 교육을 해 보고 싶었거나 해 본 이 있는지?

12. 교육을 해 봤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13. 자료 등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14. 교육을 해 보고 싶었는데 못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15.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학교의 지원은 무엇인가?

16. 외국인 학생을 한 특별반 설치에 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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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교장 는 교감 선생님

1. 처음 외국인학생의 입학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2. 학생을 입학시킨 후 새롭게 드러난 어려움은?

3. 외국인 학생의 교육을 해 정부가 더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4. 외국인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향을 주고 있는지(국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따돌림 상

으로 부정  향을 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라서 학교이미지에 나쁘다…….)?

♬ 당신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응답은 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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